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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미국의 9 . 11 테러사건과

뒤이은 일련의 사태는 2 1세

기 정치·경제적패러다임이보수주

의·복고주의로 회귀할 것만 같은

우려를 갖게 하였다. 또한 블록경제

화 경향과 나라간 빈부의 격차로 인

한 갈등이 변수로 작용하긴 하지만,

세계경제의 국제화·개방화 경향은 변하지 않

는 대세이고, 오히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조세의 역할에 대해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그

해답은 자명하다. 국제거래에도 반드시 세금이

뒤따르긴하지만 조세의존재방식과부과방식

은 경제의흐름을 최대한방해하지말아야하는

것이다. 사실상 국경을 넘어선 재화나 용역 거

래에대해각 국가가경쟁적으로스스로의과세

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과세를 당하는 거래 당

사자는과중한세금부담으로 인해기업의활동

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우

려를 자아내게 하는 대표적인 과세현상이 바로

하나의 국제거래를 두고 거래와 관련된 국가들

이 제각기과세권을행사할경우나타나는국제

적 이중과세다. 또한, 국적이 다르다고 자국 국

민과는 다른 차별적 과세를 한다든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무리한 과세를 하

는 것 역시 국가간 자유로운 경제교

류를 막는 큰 장애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O E C D와 같은 주요 국제기구에서

조세 문제로 논의되는 것 역시 이러

한 흐름과 일치한다. 현재OECD 재

정위원회( C FA )에서논의중인 국제조세 현안의

큰 줄기는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전자상

거래에 대한 과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그리

고 고정사업장( P.E.) 문제이다. 이중 논란이되

는 것이전자상거래과세제도및 조세피난처관

련 제도이다.

특히 OECD CFA 8분과에서 유해조세경쟁

(Harmful Tax Competition)이라는주제로 논

의되고 있는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각국가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조세를 인하

하는등 과도한조세감면경쟁을하는경우국제

적 자본이동이 왜곡되고 재정기반이 잠식될 수

있으므로이를규제하는것을목적으로하고있

다. 아울러조세피난처를이용하여 부정한 방법

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자금을

국내로 다시 유입시켜 국내 자금시장을 교란시

키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거둘 수도 있다.

물론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교환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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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간의 상호협조가 원활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O E C D의 전자상거래과세에 대한논

의에서는, PC 보급의대중화와인터넷마인드의

확산으로 기존 시장의 지역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한 가상시장인 전자상거래가 크게 융성하

고 있는상황에서세금부과로인해전자상거래

의 확산이방해받지않기위해서는과세가중립

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되었다.

또한OECD 이전가격과세에대한논의의 핵

심은, 해외특수관계자간 거래 가격인 이전가격

을 합리적방식에의해적정선으로결정하고결

정된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 상호간 협의로

써 상응하는조정(대응조정)을해줌으로써국제

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거래기업의 조세부담

을 덜어주어야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 국제적 흐름에 우리나라의국제조

세행정이 순응해야 함은 자명하다. 국세청이

작년 8월 본청에 국제조세관리관실을 신설하

고 과거 각 局에서 흩어져 수행되었던 국제조

세에 관한 기획, 조사, 세원관리 및 상호합의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한 것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하기

위해서다.

특히, 작년외환자유화실시에 따라외환관리

의 위험이 증가되었고,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해외진출기업과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과 엄격한 세원관리 원칙

을 동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국제조세관리

관실과 같은 전문행정조직의 신설이 지니는 의

미는자못크다고할 수 있다.

국제조세 전문행정조직의 신설과 아울러, 건

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정착시키고 불

법자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2 0 0 1년 9월, 자금세탁방지법률을

제정하였고, 집행조직으로 금융정보분석원

(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을 정식

발족시켜 현재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제반 업무

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시행 초기단계이기는

하나 이러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은 홍보·교육 및

FIU 내부업무시스템구축작업에적극참여하

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를 행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이전가격 조사에 대한기

업들의염려를없앰으로써기업경영의예측가능

성을높이고, 국세청역시세수의안정적확보를

기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이전가격사전합의제

도, 즉 A PA(Advance Pricing Agreement)를

납세자가적극이용하도록권장중이다.

이를 위해 작년 말에는 외형이 큰 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국제거래규모가 큰 해외

진출법인등을대상으로A PA 홍보를위한기업

간담회를 실시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앞으로도 해외의 관계회사와 국제거래를 하는

기업들이모두이러한A PA 제도를이용하여이

전가격과같은조세문제에대한걱정없이경영

에만 전념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것

이 이제 새롭게 태어난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실의존재이유가아닐까하는생각이다. 

국제조세의 새로운 경향과 우리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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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현황

현행의료기관과관련되는 세목은 국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특별부가세, 양도소

득세등이있고지방세로는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등이있

으며그 밖의세목으로는관세가있다. <표1 >은 우리나라의료기관형태별 관련세목을요

약한것이다. 국세의경우의료기관의형태에따라차별되는세목이특별부가세인데부동산

매매에따른양도차익에대하여개인병원은양도소득세를, 법인형태인사단법인, 재단법인,

의료법인은특별부가세를납부해야했다. 그러나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등은특별부가세

를 면제받았다. 특별부가세는2 0 0 1년 1 2월 세법개정으로폐지되었으므로법인형태인경우

양도차익에대한별도의과세는이루어지지않는다. 지방세의경우에는개인병원, 사단법인,

재단법인등은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등을납부하지만의료법인, 학교

법인, 사회복지법인, 공공의료법인등은면세되고, 사업소세는의료법인도납부하고있다. 

1. 의료기관의소득세 또는법인세

우리나라의료기관은여러가지로구분할수있으나영리 추구여부에따라크게개인병원
1 )

과 그 밖의법인형태병원으로구분할수 있는데 의료법시행령 제1 8조에의하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관련세제의 현황 및
정책방향

孫 元 翼 연구위원( w s o n @ k i p f . r e . k r )

1) 개인병원이법인화됨과동시에비영리법인이된다.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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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타법인(재단법인, 학교법인) 형태의병원은 의료업을행함에 있어서 공중위생에기여

하여야하며영리를추구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표 2 >는 의료기관별법인세율(소득세율)을비교한 것이다. 개인병원의경우는 공익성은

있으나영리를추구하므로일반영리사업자와동일하게누진소득세율의적용을받는다. 법인

형태의의료기관은의료업이법인세비과세수익사업에포함되지않기때문에일반영리법인

과마찬가지로15% 내지2 7 %의법인세가과세된다. 

의료기관은영리추구여부에따라크게 개인병원과그밖의법인형태병원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의료법시행령제1 8조에의하면의료법인과기타법인형태의병원은의료업을행함에있어서공

중위생에기여하여야하며영리를추구하여서는안된다고규정하고있다. 

의료기관관련세제의현황및정책방향▶ ▶

<표1> 의료기관관련세목의 과세현황

주: ○; 과세, ×; 비과세, △; 일부과세
1) 지방세법에서의료법인은비영리사업자의범위에포함되지않지만동법제2 8 7조제2항에의하면의료업에직접사용하

는경우에는지방세를면제함.
2) 2001년1 2월세법개정에서특별부가세가폐지됨에따라법인은모두비과세됨.
3) 비영리사업자이고학교법인이나사회복지법인이운영하는의료업은수익사업에서제외되므로재산세, 종합토지세를납

부하지않음.
4) 특별시, 광역시및도청소재지시지역에서의부동산등기의경우에는과세대상이됨.
5) 의료법인은사업소세중종업원할만납부하고있으며학교법인및국립대병원등은지방세법시행령제2 0 9조(기타비

과세사업자)에의하여비과세됨.

개인병원 ○ × ○ ○ ○ ○ ○ ○ ○ ○

사단법인 × ○ × ○ ○ ○ ○ ○ ○ ○

재단법인 × ○ × ○ ○ ○ ○ ○ ○ ○

의료법인1 ) × ○ × ○ × × ○ ○ △ ○

사회복지법인 × ○ × × × × ○ ○ △ ×

학교법인 × ○ × × × × ○ ○ △ ×

공공의료법인1 ) × ○ × ○ × × ○ ○ × ×

국 세 지방세
특별부가세2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또는 재산세3 ) 종합토지세3 )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4 ) 사업소세5 )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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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기관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및 기부금

의료기관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표3 >에서보는 바와같이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

공의료법인등의경우전액비용으로인정되고있어사실상 법인세가전액비과세될수 있

다. 그러나 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등은 수익사업소득의5 0 %만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손금산입되고있다. 

<표2> 병원의형태별세율비교

개인병원 영리 연간소득이 상법의개인사업자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사단·재단법인 비영리 수익사업연간소득이 민법제3 2조에의한의료업을하는재단법인, 사단법인
의료법인 1억원이하: 15% 의료법에의한법인병원
사회복지법인 1억원초과: 27% 사회복지사업법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공공의료법인 특별법에의한서울대학병원, 시도의료원등

목적 세율 근거

<표3> 의료기관형태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범위

주: 1) 국립대학교병원및서울대학교병원

근거 법인세법제2 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제7 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손금산입특례)

개인병원 해당없음
사단·재단법인 수익사업소득의50% 범위내
의료법인 수익사업소득의50% 범위내
사회복지법인 수익사업소득범위내
학교법인 수익사업소득범위내
공공의료법인1 ) 수익사업소득범위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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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나법인이지출한기부금의종류별손비인정한도와이에따른각 의료기관별손비

인정한도를요약하면<표4 >와 같다. 법정기부금이란이월결손금을차감한소득금액의범위

내에서전액손금산입또는소득공제되는기부금을말한다. 법정기부금에해당하는것은①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에무상으로기증하는금품의 가액② 국방헌금과국군장병위문금

품의가액③ 천재지변으로생기는이재민을위한구호금품의가액이다. 개인의경우법정기

부금의대상이2 0 0 0년 1 0월 확대되었으며새로추가된기부금은다음과같다.

○ 무료또는실비로운영하는특정사회복지시설에대한기부금

○ 결연사업기관을통해맺은불우이웃에대한기부금

○ 사립학교,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에시설비, 교육비, 연구비로지

출하는기부금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지출하는기부금

지정기부금은내국법인이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이높은목

의료기관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공공의료법인등의경우전액비용으

로 인정되고사단·재단법인, 의료법인등은수익사업소득의5 0 %만이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되고있다.

<표4> 기부금손비인정 한도

주: 1) 소득세법제3 4조(기부금의필요경비불산입) 참조.
2) 법인세법제2 4조(기부금의손금불산입)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제7 3조(기부금의손금산입특례) 참조.  

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지정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5%  필요경비산입액) ×1 0 %

개인병원 해당사항없음 해당사항없음

의료법인, 사단·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소득금액–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손금산입액) ×5 %2 ) 필요경비산입액) ×1 0 %

학교법인, 서울대병원 (소득금액–이월결손금)×5 0 %3 ) 소득금액–이월결손금
및국립대병원

손비인정한도액
법인 개인1 )

기
부
금
종
류

의

료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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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위하여지출한기부금(법인세법제2 4조 제1항)으로손비인정한도는이월결손금과손

비인정된법정기부금을차감한소득금액을기준으로법인은5%, 개인은1 0 %까지이다.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및 사단·재단법인에대한기부금은지정기부금에해당되어법인

의 경우 5%, 개인의경우1 0 %까지손비인정된다. 학교법인, 서울대학교병원및 국립대학

교병원등에대한기부금은개인의 경우법정기부금에해당되어이월결손금을차감한 소득

금액을한도로전액소득공제되나법인의경우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소득금액에서이월결

손금을차감한금액의5 0 %까지 손비인정된다(조세특례제한법제7 3조). 

3. 지방세

지방세법은특별시, 광역시, 도세또는시·군·구세등과같은지방세세목, 과세대상및

세율등을규정하고있다.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개인병원, 사단·재단법인등은취득

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등의 과세대상이 되고

있다
2 )

. 재산세(지방세법제1 8 4조), 종합토지세(지방세법제2 3 4조의 12) 그리고 사업소세

(지방세법 제2 4 5조의 2 )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지만수익사업용의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규정하고 있다. 학교법인및 사회복지

법인의의료업은지방세법시행령제7 8조의2에의해수익사업에서제외시키고있기때문에

비과세된다. 사업소세의경우 의료법인은 사업소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지방

세법 제2 4 5조의2 )과 학교법인·국립대학교의 의료업(지방세법시행령 제2 0 9조)은 비과세

되고있다. 취득세(지방세법제1 0 7조), 등록세(지방세법제1 2 7조) 그리고면허세(지방세법

제1 6 3조)의 경우 비영리사업자가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비과세된

다. 등록세의경우비영리사업자가고유목적사업에이용하기위하여 부동산을등기할 때나

학교법인또는사회복지법인의설립과합병의등기등인경우에는등록세가면제된다. 

서울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의료법에의한의료법인등은지방세법제2 8 7조(국민건

강증진사업자등에대한 감면)에 의하여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가아니더라도 그 고유목

적사업을위해직접사용하는경우에는취득세와등록세그리고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

계획세및 공동시설세를면제하되특별시, 광역시및 도청소재지인시 지역에서부동산등

2) 재단법인중에서도1 9 7 3년9월 2 0일(의료법제정) 이전에설립된의료기관은대법원판례(대법9 0누432, 91.5.10)에의해
종합토지세, 면허세등이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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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하는경우에는등록세를과세한다. 다만취득일부터1년이내에정당한사유없이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아니하는경우또는사용일로부터2년 이상고유업무에직접사용하

지 않고매각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는면제된취득세와등록세를추징한다. 

4. 기타 세액공제 및 감면

가. 특정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제2 5조)

에너지절약시설이나공해방지시설에투자하는법인이나개인의경우에는투자금액의3 %

에 상당하는금액을소득세또는법인세에서공제한다. 

나. 중소기업의범위에포함(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

의료업의경우1 9 9 6년 이전에는중소기업의범위에서제외되었으나현재종업원수 기준
3 )

으로병원은2 0 0인 미만, 의원은5 0인 미만인경우에중소기업의범위에포함된다. 따라서

중소병원의의료기기투자를위한투자준비금또는투자세액공제를자동으로적용받고기타

접대비한도우대를적용받을수있게 되었다. 

다. 부가가치세면세(부가가치세법제1 2조및시행령제2 9조)

의료보건용역인의료법에서규정하는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또는간호사가제공

하는용역등은부가가치세가면제된다. 

라. 관세의경감(조세특례제한법제1 1 8조)

국·공립의료기관, 지방공사인의료원 및 의료법인(학교법인·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서울대학교병원및 국립대학교병원등에대한기부금은개인의 경우법정기부금에해

당되어이월결손금을차감한소득금액을한도로전액소득공제되나법인의경우조세특례제한법

에의해소득금액에서이월결손금을차감한금액의5 0 %까지 손비인정된다.

3) 일반적으로의료계에서의료기관의규모는병상수를기준으로하고있으며1 0 0개의병상이면약 1 0 0 ~ 1 2 0명의인력이소요
되는것으로볼수있다(대한병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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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및재단법인포함)이도입하는첨단의료용기기에대하여는관세를경감할수있다.

Ⅱ. 정책방향

1. 영리및 비영리의 선택

<표5 >는 우리나라와일본의의료법인세제를비교한것이다. 일본의경우특정의료법인은

수익금에대하여분배가불가능하고청산시재산이국가에귀속되는등 우리나라의의료법인

과 동일한지위를가지고있는반면, 세부담면에서는우리나라가일본에비하여많은세 부

담을부과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의료법인이일반법인과동일한세율을적용받고있는데

비해일본의특정의료법인은일반법인에비하여8 %가낮은 2 2 %의세율을적용받고있다. 

외국의 경우 비영리·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적용되는반면비영리의료법인의경우확실한세제상혜택이주어지고있는것이특

징이다. 우리나라의의료법인은일본에서의영리병원인의료법인과같은부담을 지고있으

면서도이윤을분배하지못하고청산시국가귀속이라는이중의부담을안고있기때문에우

리나라도외국과같이영리의료법인의설립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 있을것이다. 그렇

게 함으로써영리를선택한의료기관과비영리를선택한의료기관간에차별적인정책의선

택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2. 수익사업의범위

그 동안의료기관관련세제에서 가장큰 문제점은비영리내국법인의의료업을 수익사업

<표5> 한·일의료법인간비교

주: 일본의의료법인은우리의개인병원과같이영리목적으로운영되고있음.

세율 수익사업소득에대해일반법인과동일한 수익사업소득에대하여2 2 %의세율적용
세율적용( 1 6 / 2 8 % ) (일반법인은3 0 % )

분배여부및청산시 분배못하고청산시국고귀속 분배못하고청산시국고귀속

의료법인(한국) 특정의료법인(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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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규정하고 있어(법인세법제3조 제2항) 의료수익을일반 의료사업에 다시 재투자하기

위한목적으로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적립할수 없다는것이었다. 법인세법제2 9조(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지정기부금에지출하기위하여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손금으로계상한경우에는일정

범위안에서각 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 이를손금에산입할수 있다. 그런데고유

목적사업이라함은당해비영리 내국법인의법령또는정관에규정된 설립목적을수행하는

사업으로서수익사업외의사업이라고규정하고있다. 이에따라의료기관이무상진료등 자

선사업을 제외한 수익사업으로규정된 일반의료행위를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적립

할 수 없었다. 개인병원이의료법인으로전환시의무적으로비영리법인이되어이윤의분배

가 불허되고청산시 모든재산이 국고에귀속되는의무조항이부여되는이유는 의료사업의

공익성때문이라할 수 있는데 이런현실에도불구하고의료사업이수익사업으로분류되어

의료사업으로부터의소득을 일반의료사업을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적립할 수 없었

던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2 0 0 0년1 2월세법개정에서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의료

기기 등의 고정자산 취득시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법인세법시

행령제5 6조 제6항). 적용되는고정자산은① 병원건물및 부속토지② 국민보건보험법에

의한요양급여의적용대상이되는의료기기중 취득가액이1 0 0만원이상인의료기기③ 초

음파영상기, 자기공명영상기, 양전자단층촬영기이며동 규정을적용받고자하는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적립및 지출에관하여다른회계와구분하여의료발전회계로경리하

여야한다. 이러한세법개정에따라의료업자체가고유목적사업이면서동시에세법상수익

사업에해당함에따라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적립하고도의료기기시설투자등에사용할수

없었던문제가어느정도해결되었다고볼 수있다.

우리나라의의료법인은일본에서의영리병원인의료법인과같은부담을지고있으면서도이윤을

분배하지못하고청산시국가귀속이라는이중의부담을안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도외국과같

이영리의료법인의설립을허용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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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립근거에따른 세제상 차등

의료기관은국민에대한의료서비스제공이라는동일한 사업내용을가지면서도의료기관

등록시에등록된 부처또는설립당시의 사업성격등의차이에 의하여 세법상 지위가 크게

달라지는문제가 있다. <표 1 >에서 보듯이 단체의 설립형태에 따라또는 등록부처에따라

세제상커다란차별이이루어지고있는것에대한적합한이유를찾을수가 없다. 

의료사업이당해비영리법인의주 고유목적사업인경우에는단체의형태에차이가있어도

동등한세제상지위가부여되는것이형평성을제고하는방안일것이다.

4. 전공의수련의료기관의관세율 감면 적용

관세법 제9 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및 학교부설의료기관에

서 사용할물품에대한관세의감면율을1 0 0분의5 0으로하고있다. 현재대학병원이외에

도 1 0 0병상이상의 종합병원에대하여는인턴, 200병상이상의종합병원에대하여는레지

던트수련병원으로지정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 전공의 수련의료기관은의과대학과는차

별화할필요가있으나교육기능을담당한다는취지에서일부관세경감도고려할수 있을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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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근로자와자영업자의세부담형평성제고는우리나라세제와세정의해묵은과제이다. 자

영업자의과표양성화율이근로자에비하여현격히낮은관계로근로자가자영업자에비하여

무거운 조세부담을지고있는것은부인할 수 없는사실이다. 이러한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불평등문제를완화하기위하여과거정부는근로소득공제를지속적으로확대시켜왔

다. 이로인해전체근로자의거의절반정도가면세자로서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고있으

며, 중산층근로자의근로소득세부담의절대수준이높지않은것으로전문가들에의해평가

되고있다. 이러한사실에도불구하고근로자들대부분은우리나라근로소득세부담의절대

수준이높다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 상황에서우리나라와주요외국의근로소득세제와근로소득세부담을비교하여이

를 바탕으로우리나라근로소득세제의구조적문제점을규명하고근로소득세부담수준을객

관적으로평가하는것은매우의미있는일이라고하겠다. 이를위하여본 자료에서는먼저

주요외국의근로소득세제의특징을살펴보고세부담의절대수준을비교·분석함으로써근

로소득세의중장기개편방향에대한정책적시사점을간략히언급하고자한다.

근로소득세제 국제비교

全 瑛 俊 연구위원( c h u n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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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국의근로소득세제

1. 주요국의근로소득세제의 특징

가. 미국

근로소득에대한특별한체계를규정하고있는우리나라와달리미국의소득세체계는근

로소득에만적용되는특별한규정을두지않고여타소득과동일하게취급되고있다. 미국의

소득세과세체계는포괄주의과세체계를취하고있다. 과세대상도매우넓게규정되어있어

과세대상에임금, 급여및 기타소득, 팁,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으로부터의기타소득, 임

대소득, 연금, 퇴직연금, 사회보장급여, 기타소득이포함된다.

세율체계도우리나라와 달리부부합산과세가허용되고 있다. 올해 소득세율체계가 개편

되기 이전에는 미국의 소득세 한계세율 수준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3 9 . 6 % ) ,

올해감세조치에의해최고한계세율이우리나라의경우보다다소낮은수준( 3 8 . 6 % )으로변

경되었다. 최저한계세율은우리나라와비교하여높은수준이었으나(15%), 올해감세조치에

의해1 0 %가 추가되어우리나라와비슷한수준으로변경되었다. 미국의올해감세조치이전

의 과세표준구간은, 소득의절대수준으로우리나라와비교하여동일한소득수준에대해낮

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1인당국민소득의차이를 감안할 경우, 전반적인세율

수준이높은경향이있었다
1 )

. <표1 >에 의하면, 올해부터2 0 0 3년까지적용되는한계세율수

준이신설된10% 구간을제외하고는큰 변화가없으나, 향후세율구조의추이를주시할필

1) 미국의경우한계세율구조는독신납세자, 부부합산신고자, 부부별산신고자, 특수가족의가장등으로나누어규정되어있어우
리나라의경우와비교하기힘들다. 본장에서는우리나라의소득세과세단위가개인인점을감안하여독신납세자에대한한계
세율체계와원화의대미환율이1 , 3 0 0원정도인점그리고미국의1인당국민소득이우리나라의3배정도인점을감안하여한
계세율구조를비교하였다. 물론최고한계세율이미국이다소낮은점을감안한다면, 최고소득층근로자의실효세부담률은미
국이앞으로다소낮아질가능성이높다.

<표1> 미국의소득세율체계변경계획

(단위: %)

자료: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ay 2001.

2 0 0 1 ~ 2 0 0 3 1 0 1 5 2 7 3 0 3 5 3 8 . 6
2 0 0 4 ~ 2 0 0 5 1 0 1 5 2 6 2 9 3 4 3 7 . 6
2 0 0 6년부터 1 0 1 5 2 5 2 8 3 3 3 6

신설 기존1 5 % 기존2 8 % 기존3 1 % 기존3 6 % 기존3 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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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있을것이다.

미국소득세 체계의 특징중의하나는 소득공제와세액공제가실질비용 공제적인성격이

강하며, 근로자에게만적용되는공제항목이따로규정되어있지않다는것이다. 미국의소득

공제및 세액공제가허용되는항목에는다음과같은것들이있다.

○ 이사비용공제

○ 의료비, 투자이자액비용, 비업무상상해및도난손실

○ 차량비용및기타피고용자의업무상비용

※ 식대, 유흥비의50%, 업무상선물, 업무상차량비용

※ 접대비등 영업활동비에대해매우엄격히규정하고있음.

○ 업무와관련된교육에대한공제

○ 육아비용, 교육비, mortgage 이자에대한세액공제등

미국의인적공제수준은우리나라와비슷하다고평가할수 있다. 인적공제의절대적인수

준은우리나라보다높으나 1인당소득수준의 차이를감안할 경우유사한수준이라고판단

된다
2 )

. 미국의소득세관련조세지원중 가장대표적인예는노후보장수단에대한조세지원

이다. 이를위해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Keogh plan, 401(k) plan 등에대

한 조세지원의내용이세법에상세히규정되어있다.

나. 영국

영국의소득세과세체계는우리나라와같이분류과세(schedular system) 체계이다. 소득

의 종류를 비저축소득(non-savings income), 저축소득(savings income), 배당소득

(dividend) 등으로나누고서로상이한세율체계를유지하고있다. 그리고근로소득및 자영

미국의소득세과세체계는포괄주의과세체계를취하고있고과세대상도매우넓게 규정되어있

다. 미국소득세체계의특징중의하나는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실질비용공제적인성격이강하

다는것이다.

2 ) 2 0 0 0년현재미국의인적공제액은사유당$ 2 , 8 0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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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소득을 포함한비저축소득의세율이 저축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소득의세율보다다

소높은 경향이있다.

소득세한계세율수준은우리나라보다높다. 최고한계세율과최저한계세율수준은우리

나라와같이4 0 %와 1 0 %이나, 최고세율이적용되는소득구간의하한과, 최저한계세율이적

용되는소득의상한은우리의경우와비교하여낮은수준이라고평가된다. 영국의최저한계

세율 적용 소득구간은 0 ~ 1 , 5 2 0파운드(한화 0 ~ 2 8 8만 4 0 0원)에 해당되고, 최고한계세율

적용소득구간은2만6 , 8 8 0파운드이상( 5 , 0 9 3만 7 , 6 0 0원 이상)에해당된다. 영국의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우리나라의 2배를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계소득세율수준이

우리나라에비하여상당히높다고평가할수 있다.

근로소득의과세대상범위가현금급여뿐만아니라현물급여도포함하는등 넓게규정되어

있다. 특히, 관리자( d i r e c t o r )거나연간소득이8 , 5 0 0파운드(약1 , 6 0 0만원
3 )

) 이상인 사람의

경우에는차량비 및 유류비 지원, 무이자또는저리대출금, 의료보험혜택, 고용주로부터의

이사지원금( 8천파운드까지는면세) 등현물수입의현금가치도소득에포함되며, 일반근로

소득자의경우에도고용주가지급한자산이나지급액(예: 월세금, 신용카드사용비), 상품권

이나신용카드사용액, 주택지원, 교통비등이포함된다.

근로소득공제와같이근로소득에국한되어허용되는공제는존재하지않으나, 다만, 업무

와 관련된비용지출에대해서는공제가허용된다. 예를들어고용주가지원하지않는출장비

용, 업무관련비용에대한고정차감액, 업무와관련된단체의연간회원비및 업무관련자격증

유지비, 그리고기타업무관련비용등에대한공제가허용되고있다.

근로자의 면세점 수준은 우리나라에 비하여 낮은 경향이 있다. 2000~2001년기준으로

인적공제허용액이4 , 3 8 5파운드(약8 3 0만원)로서단독가구의면세점이우리나라(약1 , 0 1 4

만원)에비하여낮은수준이다. 영국의공제체계상특이한사항은납세자의연령에따라공

제 허용액에차등을두고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인적공제, 부부공제, 개인연금, 퇴직

연금공제시연령별차등을두고있다.

영국의 소득세 관련조세지원의특징은 미국과 달리재산형성지원에치중하고 있다는 것

이다. 재산형성을위한지원제도는세금감면특별저축(TESSAs), 개인장기주식투자( P E P s )

등저축지원제도로이루어지고있다.

3) 2001년4월3 0일자환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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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호주

호주에서는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총소득의범주가 상당히넓게규정되어있다. 총소

득의범주에임금및 급여, 팁, 관리자수당, 일시불소득, 연금, 그리고부가급여등이포함

되어있다. 그리고호주의한계세율수준이우리나라보다높은경향이있다. 최고한계소득세

율이47% 수준이고최저한계세율도17% 수준이다. 최고한계소득세율이적용되는과세표

준 하한이 6만호주달러(약 4천만원)이며, 최저한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6 , 0 0 1 ~ 2 0 , 0 0 0 (약 4 0 0만~ 1 , 3 5 0만원)호주달러로상대적으로낮은과세표준에대해높은

한계소득세율이적용되고있다.

미국, 영국과같이호주의경우도근로소득공제와같은근로소득에국한되는공제는없고,

다만, 업무와관련된비용지출에대해서는공제가허용되고있다. 그예로업무관련차량비,

업무관련출장비, 업무관련제복, 특수복, 세탁비, 교육비, 기타업무관련비용등을들수 있

다. 그러나, 상당수준의소득공제및 면세를허용하고있으며, 저소득층및 자녀에대한소

득공제및 세액공제가허용되고있어실질적인세부담에대해서는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호주의소득세법상소득공제및면세조치에서특기할만한사항은다음과같다.

○과세표준 6천호주달러이하( 2 0 0 0년 7월 1일 이전에는5 , 4 0 0호주달러)의소득에 대해

면세허용

○상당 수준의연간소득에대해면세(미혼자: 1만3 , 5 5 0호주달러, 기혼자: 2만2 , 8 6 5호주달

러, 두명의자녀가있는경우: 2만7 , 0 6 5호주달러에대해면세)되고있어면세점의절대수

준은우리나라에비하여높은편으로평가되나, 1인당소득수준을비교할경우우리나라보

다낮은수준으로평가됨.

※미혼자의면세점: A$6,000 + A$13,550 = A$19,550 (약1 , 3 1 0만원)

기혼자의면세점: A$6,000 + A$22,865 = A$28,865 (약1 , 9 3 0만원)

○ 업무관련비용에대한공제허용

○ 기혼자, 자녀양육자에대한세액공제허용

○ 저소득층에대한세액공제허용

영국의소득세과세체계는우리나라와같이분류과세체계이며 근로소득및 자영업자소득을포

함한비저축소득의세율이저축소득과배당소득에대한소득의세율보다다소높은편이다. 한편

호주에서는소득세의과세대상이되는총소득의 범주가 상당히 넓게규정되어 있으며 한계세율

수준이우리나라보다높은경향이있다.

근로소득세제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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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연금관련세액공제

○ 의료비관련세액공제

라. 독일

독일에서는소득을 7가지(농업및 임업, 상업및 상업, 자영업, 급여고용, 자본재산, 부동

산 및 특정동산 임대)로 나누고 이들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부합산과세가

허용된다. 근로소득자에대한면세혹은공제조치는다음과같다.

○ 실업급여, 거주수당(lodging allowance), 고용주가지급하는사회보험액등면세

○ 소득관련비용과사회보험료공제허용

○ 업무관련비용에대한공제: 2천마르크(약1 2 0만원)까지전액공제허용

근로자에대한면세및 공제조치외에도부양자녀에대한소득공제가허용된다. 구체적으

로 두 번째자녀까지3천마르크(약1 8 0만원), 세번째자녀에대해3 , 6 0 0마르크(약2 1 6만

원), 네번째자녀에게4 , 2 0 0마르크(약2 5 2만원)가공제된다.

독일의 한계세율은우리나라에비해 전반적으로높은수준이나면세점 또한상당히 높다.

그리고최고한계세율이5 1 %로서우리나라에비해높은 편이다. 독신납세자의경우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하한이1 4만 4 , 6 9 5마르크(약6 , 9 0 0만원)이며, 부부합산납세자의경우 2 2만

9 , 3 9 2마르크(약1억 3 , 8 0 0만원)이다. 독신납세자의최고소득적용과세표준하한의 절대수

준은우리나라보다낮으며, 부부합산의경우절대수준은우리나라보다높으나, 1인당소득수

준의차이를감안한다면높은수준이라고평가하기어렵다. 여타한계세율수준과소득구간을

감안하건데전반적인한계세율수준이우리나라에비해높다고평가된다. 독신납세자의면세

점은 1만 3 , 4 0 0마르크(약8 11만원)로서우리나라에비해높은수준은아니나4인가족부부

합산납세자가구의면세점은3만2 , 9 9 9마르크(약1 , 9 8 3만원)로서높은수준이다.

한계세율수준이 상당히높으나, 면세점이비교적 높고연금보험료, 사회보장기여금등에

대한공제를허용하고있어전반적인세부담수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마. 프랑스

프랑스에서는소득세 과세방식으로가족합산분할방식을채택하고 있다. 이는가족의 과

세소득을모두합산하고이것을구성원수에따라정해진가족계수로나누어세율을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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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다시가족계수를곱하는방식이다.

프랑스의 소득세 한계소득세율수준은 우리나라에비하여 다소높은 편이다. 최고한계세

율은5 4 %이며, 최고한계세율적용소득최저하한이2 9만 5 , 0 7 0프랑(약5 , 2 8 0만원)으로서

우리나라보다다소낮다. 최저한계세율수준은 1 0 . 5 %이며, 최저한계세율적용소득구간은

2만 6 , 2 3 0프랑( 4 6 0만원)에서 5만 1 , 6 0 0프랑(약 9 2 3만원) 사이다. 여타한계세율 수준과

소득구간을감안하여도우리나라의한계소득세율수준보다높다고평가할수 있다.

프랑스의경우면세대상소득에대해폭 넓게규정하고있다. 4만5 , 8 0 0프랑이하의 소득

이 있는개인, 65세이상인경우5만프랑이하의소득이있는경우면세가허용된다. 우리나

라와같이급여소득에대한공제(급여소득공제)가따로규정되어있는데, 이는미혼자의경

우 8천프랑(약1 4 3만원), 기혼자의경우1만6천프랑(약2 8 6만원)으로서우리나라근로소

득공제수준보다낮은편이다
4 )

. 이 외에도이자배당소득공제( 1 9 9 5년 기준5만프랑(약8 9 5

만원)), 사회보험료공제, 노년자공제, 장애자공제등이허용되며, 부양자녀공제가허용되

어 자녀당2만7 , 1 2 0프랑의
5 )

공제가허용된다. 또한업무관련비용에대한공제가허용되는

데 이에는소득활동에관련된모든비용이포함되며, 종업원의경우직업비용이임금이나급

여의 1 0 %로서 공제액은 최저 2 , 3 1 0프랑(약 4 1만원) (장기근속 종업원의 경우 5 , 0 4 0프랑

(약 9 0만원) )에서 최고 7만 7 , 4 6 0프랑(약 1 , 3 8 6만원)까지 허용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비해한계세율수준은 전반적으로높으나다양한 공제체계가허용되고있어표준적인근로

자의세부담분석시한계세율구조와공제체계의상호작용에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바. 스웨덴
6 )

스웨덴의소득세제의특징은국세소득세와지방소득세가공존한다는것이다. 국세에납부

독일은한계세율수준이상당히높으나, 면세점이비교적높고연금보험료, 사회보장기여금등에

대한공제를허용하고있어전반적인세부담수준에대해서는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한편프

랑스의한계세율수준은전반적으로높으나다양한공제체계가허용되고있어표준적인근로자의

세부담분석시한계세율구조와공제체계의상호작용에대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근로소득세제국제비교▶▶

4)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조세제도』에서인용한자료로다소 o u t d a t e되었을가능성이있다.
5) 한국조세연구원『주요국의조세제도』에서인용한자료로다소 o u t d a t e되었을가능성이있다.
6)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는Dual Income Taxation(DIT)이시행되고있다고알려져있다. 본자료에서는단일세

율이적용되는자본소득의범위에대해명시적으로기술하지않았으므로, 향후보완이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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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소득세는일정수준이상을초과하는소득에대하여징수되고, 지방세는고용소득이나

사업소득에대해서징수되고자본이득에대하여는징수되지않고있다. 이때지방세납부소

득세액은국세납부소득세액에공제가허용되지않는다.

과세대상소득은국세의경우, 고용보수(임금, 급여, 연금, 기타보수등), 비법인사업소득

이 포함되는데비용을차감한순소득이적용된다. 자본이득에대해서도국세가과세되고단

일세율( f l a t - r a t e )이 적용된다. 

스웨덴의소득공제및세액공제에는다음과같은것이있다.

○ 기본적인공제: 국세소득세에해당하는공제액은소득에따라8 , 7 0 0크로네(약11 2만

원)에서1만8 , 1 0 0크로네(약2 3 3만원) 사이임. 부부공제, 자녀공제, 업무관련비용
7 )

은

공제되지않음.

○ 근로자의사회보장분담금에대한공제허용

○ 7천크로네(약9 0만원)를초과하는출퇴근 비용, 1천크로네(약1 3만원)를넘는업무관

련비용(전화비, 도구), 출장중발생한추가비용, 일시직장으로인해발생하는두 곳에서

의 거주비용

○ 저소득층에대한세액공제허용:

※ 소득이 1만 3 , 5 0 0크로네(약 1 7 1만원) 이하인 경우: 1,320크로네(약1 7만원)의 세액

공제허용, 1만3 , 5 0 0크로네를초과하는소득에대해서점진적으로세액공제축소

국세소득세면세소득은2 1만 9 , 3 0 0크로네(약2 , 8 2 8만원)로서상당히높은수준이나, 지

방세의한계세율수준및 소득구간도함께고려하면, 국세와지방세를합한최고한계소득세

율은5 8 . 1 5 %로서매우높은수준이다. 지방세의최저한계세율수준이2 5 . 4 %인 점을감안

하면한계세율수준이전반적으로높다고평가된다.

사. 일본

일본의 소득공제체계는우리나라와 유사하여, 기초공제( 3 8만엔(약 4 0 4만원)), 부양가족

공제(사유당 3 8만엔), 사회보험액 공제(전액공제), 고용소득공제, 주택구입공제, 생명보험

및개인연금납입액, 의료비공제, 상해보험공제가허용되고있다.

7) 소액의업무관련비용으로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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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소득공제(우리나라의근로소득공제)

~ 1 , 8 0 0 , 0 0 0엔 : 4 0 %

1 , 8 0 0 , 0 0 0 ~ 3 , 6 0 0 , 0 0 0엔 : 3 0 %

3 , 6 0 0 , 0 0 0 ~ 6 , 6 0 0 , 0 0 0엔 : 2 0 %

6 , 6 0 0 , 0 0 0 ~ 1 0 , 0 0 0 , 0 0 0엔: 1 0 %

1 0 , 0 0 0 , 0 0 0엔~ : 5% 공제

한계세율구조는우리나라와유사하나국세와 지방소득세를합한전체소득의 한계소득세

율은다소높은편이다. 최저세율적용최고소득과최고세율적용최저소득의절대수준은우

리나라보다높으나, 1인당소득수준의차이를감안하면비슷한수준이라고평가할수있다.

※국세: 10%, 20%, 30%, 37%

※지방소득세: 2~3%(현거주자), 3~10%(자치구거주자)

2. 과세체계의전반적인 특징

본절에서는주요국의근로소득에대한조세제도의특징을살펴보았다. 소득세제는각국별

로 개성이매우강하여우리나라의제도와직접적인비교가용이하지않다. 본절에서파악된

주요국근로소득체계의대체적인특징은다음과같다. 먼저, 과세대상소득을매우광범위하

게 규정하고있다. 각국이과세대상소득을규정하는방식은매우상이하다. 예를들어, 미국

의 경우포괄주의소득세제를채택하고있어세법상비과세로규정되지않는이상소득세과

세의근거가되는반면, 영국의경우분류과세의전형적인예로서세법상과세소득으로규정

하지않는이상소득세를과세하지못하는체계를갖고있다. 이러한과세체계상의차이에도

불구하고각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고있는현상은과세소득범위를 상당히 넓게규정하

고 있다는것이다. 현금형태로지급되는급여뿐만아니라현물의형태로지급되는부가급여

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과세대상에포함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

스웨덴의국세와지방세를합한최고한계소득세율은5 8 . 1 5 %로서매우높은수준이며일본의한

계세율구조는우리나라와유사하나국세와지방소득세를합한전체소득의한계소득세율은다소

높은편이다.

근로소득세제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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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근로소득세제의또 다른특징은근로소득에만적용되는공제제도가드물다는것이

다. 이에대한예외로프랑스와일본의경우를들 수 있겠지만, 그외의나라에서는이와유

사한제도를 찾아보기어렵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공제의가장중요한 취지가 자영업자와

근로자의세부담형평성제고라고한다면, 주요외국의경우자영업자와근로자간의과표양

성화의차이가우리나라와같이심각한문제로부각되지않고있다는것이이러한제도상의

차이를야기하였을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근로소득공제대신근

로자의근로활동에소요되는비용에대한별도의공제제도를두고있는경우가많다는것은

주목할만한사항이다. 업무관련차량비, 업무관련출장비, 노동조합비등에대해서 증빙서

류첨부를통해 비용공제허용이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다.

한계세율구조의비교는현 상황에서용이한일이아니다. 제도상전반적인특징은주요외

국의한계세율수준이우리나라와비교하여높은수준이나, 각국은여러가지방식으로저소

득층혹은중산층에대한조세지원을부여하고있어근로자의세부담을우리나라와직접비

교하는 것은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각국이근로자(혹은일반납세자전체)에게부여하는

조세지원의형태는일정수준의소득에대해면세하는방식, 부양가족에대한대폭적인소득

공제및 세액공제의허용, 근로활동비용에대한대폭적인공제허용, 저소득층에대한세액

공제허용, 필요경비적지출에대한공제허용(우리나라의특별공제와같은) 등다양한형태

를 취하고있다. 따라서, 각국의근로소득자의세부담을비교분석하기위해서는공제체계와

한계세율체계의상호작용에대한검토가매우중요할것이다. 이와관련하여언급하고자하

는 것은본절의공제수준및 세율구간비교시1인당국민소득을기준으로일반화시켜분석

한 바 있다. 이러한방법은 제한된정보하에서취할수 있는하나의방법이라고할 수 있으

나, 실상1인당국민소득과평균적인근로자의소득수준은상당한괴리가있을수 있다. 따

라서, 근로자의세부담분석을위해서는근로자소득분포가명시적으로고려되어야할 것이

며, 가능하다면필요경비적지출에대한공제를명시적으로고려하기위하여각종지출항목

에 대한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상세정보가제공되지않은상황에서취할수 있는방법은

최소한 평균적인 근로자에대한각국의 근로소득세부담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본절에서살펴본각국의제도적특성과더불어소득세관련통계를바탕으로각국의근로

소득세부담의비교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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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근로소득세 부담 국제비교

1. 표준적인근로자의 세부담

본절에서는평균적인근로소득자의세부담수준을비교하기위하여개인소득세중 근로소

득세 세수비중, 세원별조세부담, 그리고근로소득세의 실효세 부담률 등을비교하고자한

다. 아래<표2 >에서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총소득세수대비근로소득세수비중이주요

외국에비하여매우낮은경향이있다. 미국의경우근로소득세비중이노동소득분배율과비

슷한수준이며, 영국, 독일, 프랑스등의경우근로소득세비중이 노동소득분배율보다높은

주요국근로소득체계의대체적인특징은과세대상소득을매우광범위하게규정하고근로소득에

만 적용되는공제제도가드물며증빙서류첨부를통해비용공제허용이광범위하게이뤄지고있

다는것이다.

<표2> 근로소득세부담수준국제비교( 1 9 9 7년 기준)
(단위: %)

자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총조세대비 6 . 0 2 3 . 9 2 0 . 8 1 6 . 3 1 2 . 3 1 2 . 4

국세대비 7 . 6 4 1 . 2 2 1 . 8 1 8 . 6 1 5 . 0 2 0 . 5

소득세대비 3 5 . 8 6 2 . 5 8 3 . 8 7 6 . 1 8 7 . 9 5 9 . 5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근로
소득세
비중

<표3> 근로소득자과세자 비율비교( 1 9 9 9년 기준)
(단위: %)

5 4 8 3 8 0 8 0 8 3

한국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8)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각각 62%(1998), 64%(1999), 59.1%(1999), 61.0%(1999),
6 1 . 9 % ( 1 9 9 8 )를기록하고있다.

자료: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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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근로소득세 비중이 노동소득분배율
8 )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자중 과세자

비율도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의경우보다매우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다.

개인소득세의세수비중과그 절대적인수준이 낮을뿐만아니라 개인소득세수대비근로

소득세비중이주요외국에비하여낮다는사실은우리나라근로소득세부담이주요외국에

비하여낮은편이라는사실을입증하고있다고할 수 있다. 이러한사실은현재우리나라인

구의고령화정도가주요선진국에비해낮은점을고려한다면당분간노동소득에대한과세

를강화할여력이있다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에대한실효세율이낮다는사실은O E C D가 노동고용비용을비교분

석한자료에서도확연히 드러나고있다. 우리나라의근로소득에대한최고한계세율(소득세

+주민세)은OECD 주요국에비해낮은편에속한다( [그림1] 참조). 고용주의노동고용비

용과근로자의세후소득의 차로정의되는총조세부담률(tax wedge)의수준은평균총조세

부담률의 경우 우리나라가 뉴질랜드, 멕시코,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에비하여낮은편이며, 한계총조세부담률은우리나라가최하위수준에 머무르

[그림1] 소득유형별 합산세율(최고세율, 1998 기준)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 % )

자료: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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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노동에대한총조세부담률비교(기혼납세자)

5 0

4 0

3 0

2 0

1 0

0

- 1 0

- 2 0

1 5

1 0

5

0

- 5

- 1 0

- 1 5

( % )

고용근로자사회부담기여금

고용주사회보증기여금

개인소득세

A. 평균총조세부담률1 9 9 9

B. 평균총조세부담률의변화(1991~1999 사이)1 )

C. 한계총조세부담률, 1999

OECD 평균

OECD 평균

주: 1) 1991년혹은자료수집이가능한최초연도와1 9 9 9년비교

7 0

6 0

5 0

4 0

3 0

2 0

1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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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있다( [그림2] 참조). 총조세부담률을구성하는개인소득세, 고용주부담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부담 사회보장기여금중 개인소득세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향후국민연금보험료가정부의전망과같이현재의2배 수준으로인상되더라도우리나라의

노동에대한총조세부담률수준은 OECD 평균수준보다낮을것이다. 특기할만한사항은

1 9 9 1년과1 9 9 9년 사이의 총조세부담률의증가정도가 우리나라에서가장컸던것은근로

소득에대한세부담증가때문이기보다는사회보험보험료의인상에기인한다는사실이다.

2. 소득계층별근로소득세부담

본절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득계층별 근로소득세 부담을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고자 한다.

근로소득세부담비교시, 자료의제약으로인해각국의근로소득의분포를명시적으로고려

하는 대신 각국의 소득세법을 수식화하여 대표적인 근로자의 세부담을 산정하는 O E C D

Tax Equation을이용하였다. 본절에서는임금이0에서평균임금의3배에해당하는각국의

임금수준을분석의대상으로삼았다. OECD Tax Equation은각국의대표적인근로자들의

세부담을비교·분석하는유용한점은있으나, 이E q u a t i o n에 의해산출된 세부담이각 근

로자들의실제세부담과다소차이가날 수 있다. 이는비용공제적성격의소득공제, 즉, 우

리나라의특별공제의실제수준이명시적으로고려되지않았기 때문으로결과해석시 유의

하여야할것이다.  

[그림3 ]에서나타나듯이우리나라의유효평균세율과유효한계세율수준은비교대상국가

들에비하여낮은편이다. 유효세율구조를소득의절대수준을기준으로보면평균세율과한

계세율이높은편에속하나, 근로자의소득분포를명시적으로감안하고평균적인 근로자와

소득분포상상대적위치를기준으로비교할경우, 우리나라의근로소득세수준은주요외국

에비하여 낮다고할 수 있다. 또한, 특기할만한사실은주요외국과의유효세율의차이가가

구원수에따라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유효평균세율과유효한계세율을비교대상국

가와비교하면, 1인근로자가구의경우보다4인근로자가구의경우가유효세율의차이가줄

어드는경향이있다. 이러한현상은우리나라의경우근로소득공제가큰 폭으로허용되고있

는 반면, 가구원의수와구성원의특징에따라허용폭이규정되는인적공제의수준은제한

적이라는점에서그원인을찾을수 있을것이다.

또 하나흥미로운사실은 우리나라의근로자 면세점이 비교대상국가에비하여 높은편에

속하고면세점을넘어서 소득이증가함에따라한계세율이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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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있다는것이다. 특히, 평균소득기준으로이 수준의1 . 5배 사이에속하는소득수준에

서 이러한현상이두드러지게나타난다는것이다. 근로자의소득분포상근로자수가상당히

많을것이라고예상되는소득구간에서근로소득세한계세율의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게일

어나고있다고할 수 있다. 비록근로소득세유효평균세율과한계세율의절대적인수준이높

지 않음에도불구하고한계세율의증가속도가높은관계로, 즉, 한계세율의증가속도로정의

되는근로소득세의누진도가상당히높은관계로, 현행근로소득세체계는근로자의근로의

욕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소지가있다고할수 있다.

근로소득세유효한계세율의증가속도와관련하여과세표준구간조정도중요한의미를지닐

수 있을것이다. 현행의과세표준구간은1 9 9 6년부터적용된이래임금상승률·물가상승률과

연동해서조정된바 없다. 경제성장에의해임금이상승하고물가가상승함에따라실질임금

우리나라의유효평균세율과유효한계세율수준은비교대상국가들에비하여낮은편이다. 근로소

득세유효평균세율과한계세율의절대적인수준이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한계세율의증가속도

가높기때문에 즉, 한계세율의증가속도로정의되는근로소득세의누진도가상당히높은관계로,

현행근로소득세체계는근로자의근로의욕을저해하는요소로작용할소지가있다.

[그림3] 급여계층별유효세율의국제비교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1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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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의 계속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4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4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1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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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의 계속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4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4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1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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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명목임금이상승함에도불구하고과표구간이이와연동되어적절히조절되지않는다면근

로자의입장에서는임금상승에비하여조세부담의상승속도가더욱빠르다고인식할수있다.

과세표준구간의적절성에대해서는(국내와외국을포함한) 실제임금근로자들의소득분포

를 바탕으로평가되어야하겠지만, 외국의경우와비교하여(절대적인소득수준을기준으로

할 때) 높은한계세율이비교적낮은소득구간에적용되고있다는사실은향후근로소득세제

개편시고려되어야할것이다.

Ⅳ.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Ⅱ절과Ⅲ절의 분석에 의해파악된 우리나라근로소득세의특징은 다음과 같이요약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평균적인근로자세부담수준은외국에비하여높은편은아니다. 국세

와 지방세의최고한계세율도외국에 비하여높은수준이아니며 최저한계세율은높은수준

에 속하지도않는다. 근로소득자의세부담 경감을 위한근로소득공제제도는우리나라와일

본의특수한제도로서, 근로자와사업소득자간 세부담의형평성제고와근로활동의유지를

위해소요되는 비용공제의 기능을 도모하고있으며 공제허용수준이 상당히 높은상태를

유지하고있다. 반면, 가구원수와구성에따라상이한수준의공제를허용하는제도로서가

[그림3 ]의 계속

근로소득자유효평균세율( 4인가구) 근로소득자유효한계세율( 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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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구성차이에따른생계비의차이를감안하여공제폭을허용하는인적공제의경우, 우리

나라의인적공제수준은낮은편인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근로자의면세점은여타국가

에 비하여전반적으로높은편에속한다. 특기할만한사실은면세점의차이가4인가구보다

도 1인근로자가구에서더욱크게난다는것이다. 4인가족의 면세점을가구당 국민소득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3 1 . 7 % )와 비교하여대만, 독일, 프랑스의면세점이높은편에속하며,

이는이들국가들에서는가구원수에따른인적공제수준이높아면세점수준이상당히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반면에우리나라 근로자의 면세점을 1인당 국민소득과 비교할

경우우리나라가OECD 주요국에비하여월등히높은수준임을알 수있다.

우리나라소득세제의또 다른특징으로비교적높은누진도를들 수 있다. 다시말하면, 저

소득층 근로자의 세부담은매우 낮은반면, 소득이증가함에따라세부담이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는경향이있다. 과거오랜기간동안근로소득세경감과저소득·서민층지원을위해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여 왔으며, 이로 인한 면세점의 지속적인 인상은 전체근로자들 중

우리나라에서근로소득공제제도는공제허용수준이상당히높은반면인적공제수준은낮은편

인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소득세제의또 다른특징은저소득층근로자의세부담은매우낮은

반면, 소득이증가함에따라세부담이상당히빠르게증가하는경향이있다는것이다.

<표4> 주요국의근로자 면세점비교

한국( 1 9 9 9 ) 만원 4 0 , 8 2 0 ( 1 0 , 2 0 5×4 ) 1 2 , 6 6 7 3 1 . 0 1 0 , 2 0 5 9 , 3 3 3 9 1 . 5

일본( 1 9 9 8 ) 천엔 1 2 , 8 2 8 ( 3 , 2 0 7×4 ) 3 , 6 1 6 2 8 . 2 3 , 2 0 7 1 , 1 0 7 3 4 . 5

대만( 1 9 9 2 ) 천 N T $ 1 , 0 3 6 ( 2 5 9×4 ) 3 3 4 . 5 3 2 . 3 2 5 9 1 3 8 5 3 . 3

미국( 1 9 9 6 ) $ 9 4 , 2 0 0 ( 2 3 , 5 5 0×4 ) ̀ 2 0 , 5 6 9 2 1 . 8 2 3 , 5 5 0 9 , 8 0 0 4 1 . 6

영국( 1 9 9 6 ) ￡ 3 9 , 1 4 4 ( 9 , 7 8 6×4 ) 5 , 4 1 8 1 3 . 8 9 , 7 8 6 4 , 0 4 5 4 1 . 3

독일( 1 9 9 6 ) D M 1 3 0 , 4 0 0 ( 3 2 , 6 0 0×4 ) 5 5 , 7 8 4 4 2 . 8 3 2 , 6 0 0 1 7 , 7 1 4 5 4 . 3

프랑스( 1 9 9 6 ) F r 3 9 8 , 7 3 6 ( 9 9 , 6 8 4×4 ) 1 6 0 , 1 1 2 4 0 . 2 9 9 , 6 8 4 7 2 , 7 7 1 7 3 . 0

4인가족근로자 독신근로자
단위 ①가구당평균

②면세점
비율 ③1인당

④면세점
비율

국민소득 (②/①) 국민소득 (④/③)

주: 1. 미국: 州소득세제외, 한국·일본: 주민세제외.
2. 1998년국민소득은전망치임.

자료: 일본대장성, 『재정금융통계월보』, 199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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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 ( 2 0 0 0년 기준)가근로소득세를한푼도내지않는현상을초래하게되었다. 한편, 소득

이 면세점을상회하여증가함에따라(특히, 평균소득기준으로이 수준의1 . 5배 사이에속

하는소득구간에서) 세부담이가파르게증가하는경향이있고, 경제성장으로인해근로자의

소득이상승하고있는반면, 소득세과세표준구간이적절하게조정되지않아근로자들이피

부로느끼는세부담의상승속도는상당히빠를수있을것이다. 과세표준구간은1 9 9 6년부터

적용되기시작한 이래현재까지임금상승률이나물가상승률을감안하여조정된 적이없다.

이러한문제점은최근의연봉제와성과배분제도의확산으로인해고소득근로소득자의수가

증가함에따라그심각성이부각되고있다.

고소득근로자의높은세부담과관련하여최근발생하고있는현상은연봉제의확산과함

께 접대비, 기밀비등 영업활동비가연봉에포함되어세부담이과도하게증가하고있다는것

이다. 과거접대비, 기밀비에대한기업의손금산입에대한규정이 엄격하지않았던 시기에

는 이들영업활동비를기업과세단계에서경비로손금산입하는것이통례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기업경영의투명성제고를위해접대비와기밀비등 영업활동비에대한손금산입한도

가 하향조정되고그 요건이강화됨에따라영업활동비를연봉에포함시켜임원에게급여의

일부로지급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 근로자의영업활동비지출등에대한필요경비인정

을 위한규정이따로없는상황에서는고소득근로자의세부담이과도하게높아지는문제점

이발생한다.

전반적인근로소득세부담수준이 높지않음에도불구하고일반인이근로소득세부담이과

중하다고느끼는것은이러한소득계층별세부담구조에기인한다고할 수 있다. 다시말하

면, 중산층이상근로자의소득세부담에대한인식이근로자전반에확산되어, 세금을한푼

도 내지않는근로자도막연하게세부담이높다고여기는경향이있으며, 일반인의근로소득

세부담에대한 그릇된인식은이러한경향에상당부분기인한것으로사료된다.

우리나라근로소득세제의또 다른구조적문제점은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기부금공제, 무주택근로자공제등 불가피하게본인이 부담하게되는사회보장적성격의 지

출액과저소득층을지원하기위해해당항목에대한지출액을공제해주는특별공제의허용

폭이좁은관계로, 필수불가결한지출에 대한지원폭이매우제한적이라는것이다. 과거,

근로소득자에대한조세지원의주요수단이근로소득자들에게일률적으로적용되는근로소

득공제와근로소득세액공제로서필요경비적지출에대한조세지원이제한적이었다고할 수

있다.

보다근본적인 문제는 근로소득세의과세기반이 넓지못하다는 사실이다. 근로자의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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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과중하다는일반인의인식과달리전체근로자의절반가까이가면세자로서세금한푼

내지 않을 뿐더러 현금이 아닌 현물의 형태로 지급되는 노동서비스의 대가인 부가급여

(fringe benefit)의상당부분은정상적으로과세되지않고있다. 특히, 최근들어급속히확

산되고있는스톡옵션의경우행사차익에대하여상당수준의비과세가허용되고있으며, 스

톡옵션에서발생하는두 번째소득인주식취득후 발생하는자본이득에대해서도정상적인

과세가이루어지지않는실정이다. 스톡옵션은기업의핵심사원을대상으로선별적으로부

여되는경우가많아스톡옵션에대한정상적인과세가이루어지지못할경우세부담형평성

문제와스톡옵션을이용한세부담 회피현상이초래될 가능성도배제하지못한다. 또한, 향

후 개방화가진행되고사회보험료율이상승할 경우근로소득에대한실효세율의상승에한

계가있을수 있으므로소득세혹은근로소득세의재정확충기능을제고하기위해서는근로

소득세의과세기반확대가필수적이라고할수 있다.

이러한우리나라근로소득세제의구조적문제점의인식하에다음과같은중장기개편방안

이 모색되어야할 것이다. 먼저, 근로소득세의세부담적정화가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근

로소득에대한전반적인세부담수준은재정수요, 개방화에따른자본소득에대한과세여건

변화, 노동소득분배율의변화를 감안하여결정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개방화의진전으로

인해자본소득의국제간이동이급속히증대되어이들에대한과세가용이하지않을경우근

로소득세의재정자금조달기능제고가 불가피할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점들을 감안하건

데, 장기적으로총소득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을 노동소득분배율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할필요가 있을것이다. 근로소득세비중의상향조정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면제

자비율의하향조정과더불어과세범위의지속적인확대가필요하다.

다음으로, 급여계층별근로소득세세부담 적정화를 통해조세에 의한근로의욕 저해문제

를 최소화하여야한다. 근로소득공제및 인적공제수준의조정으로면세자비율과저소득근

로자의 적정세부담이유지되어야한다. 근로소득공제수준의 조정은 사업자의과표양성화

진전에따라이루어져야할 것이며, 근로소득공제수준의조정과함께인적공제수준을조정

하여급격한세부담의변화를 방지하고, 가족구성원의수에따른지출수준의차이에따라

장기적으로총소득세대비근로소득세비중을노동소득분배율수준과비슷한수준으로상향조정

할필요가 있다. 근로소득공제및인적공제수준의조정으로면세자비율과저소득근로자의적정

세부담을유지시켜야하고중산층및 서민층에대한세부담경감은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등

의실지경비성지출에대한공제한도확대를통해이루어짐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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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
분
석
( 2 )

공제수준의차등화를 모색하여야한다. 중산층및 서민층에 대한세부담 경감은 의료비 공

제, 교육비공제등의실지경비성지출에대한공제한도확대를통해이루어짐이바람직하

다. 연봉제의확산과기밀비, 접대비등 필요경비가연봉에포함됨에따라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이급격히증가하고있다는지적이있으므로, 증빙서류첨부를통한비용공제를위한

제도적개편이필요할것이다.

소득계층별소득세부담의적정화와누진도완화를위해다음과같은장단기세율체계개

편이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현행의한계세율수준을유지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의최고

한계세율수준은주요외국에비하여높다고하기어려우며, 현재의개방화진전단계를감안

하건대조세경쟁에의한생산요소의국외유출을염려할만큼시급한문제가아니라고생각

한다. 또한, 향후수년간재정건전화가중요한문제가될 것이며따라서안정적인조세수입

의 유지가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할것이다. 그러나중장기적으로는세계경제통합의진전

과 이로인한국가간조세경쟁양상을주시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시점에서시급한문제

는 과세표준구간의적절한조정일것이다. 경제성장으로인해근로자의소득이상승하고있

는 반면, 소득세과세표준구간이적절하게조정되지 않아시간의 흐름에 따라중산층 이상

근로자가느끼는소득세 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게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근로소득

공제및 근로소득세액공제의점진적인축소조정과더불어임금인상률이나물가상승률을감

안하여과세표준구간을적절하게조정함으로써소득의상승에따른세부담의증가폭이지나

치게크지않도록하여야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보다 근본적인개편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근본적인세율구조 개편의

대표적인예로단일세율체계(flat tax)를들 수 있다. 소득세한계세율을단일화하고인적공

제수준을적절히 조정하여평균세율이소득의증가에 따라상승하게조정하는것을내용으

로 하는단일세율체계는빠른시일내에실현되기는어려운대안이다. 그러나그 실현가능성

을 차치하더라도단일세율체계에서얻을수 있는시사점은소득이상승함에따라한계세율

이 급격하게상승하는것을방지하여자본및 고급노동력의국외유출을최소화하고세제의

효율성을꾀하여야한다는점이다. 따라서, 향후한계세율구조는최고세율과최저세율의차

이를줄여나가는방향, 다시말하면, 완전한단일세율체계는아닐지라도소득계층별한계세

율 수준의차이를줄여나가고평균세율을기준으로한 누진과세를유지하기위하여일정수

준의인적공제를유지하는것을내용으로하는근본적인세제개편이중·장기적으로요청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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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언 산 책

정지의 상태(Stationary State)

“인간본성을위한최선의상태는, 

아무도가난하지않으며, 

아무도더부자가되길원하지않으며,

사람들이자신이더앞으로나아가기위하여

다른사람을뒤로밀어버리는것을두려워하지않아도되는상태이다.”
존스튜어트밀의『경제원론』중에서

*John Stuart Mill(1806~1873)은경제학뿐 아니라 철학과 정치학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뚜렷한 자취를 남겼다. 그는 벤담( J .

B e n t h a m )의 공리주의 철학에 심취하여 이를 경제적 문제에 적용하는 데 큰 열성을 보였다. 그 유명한‘최대다수의 최대행복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이라는경구가의미하듯, 공리주의철학이란사람들의행복을될수있는대로크게

하는것이바로선(善)이라고보는사조를말한다. 밀은조세나교육같은사회제도의개혁에이공리주의의원칙을적용할수있다고

믿었다. 밀에서시작된이믿음은현대의경제학으로도이어져, 오늘날의경제학자는어떤의미에서거의모두가공리주의자라고해

도좋을정도에까지이르렀다. 스미스에서시작된고전파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리카도를거쳐밀에이르러확고한기초를

갖추게되었다. 밀이1 8 4 8년에출판한『경제원론』은고전파경제학의진수를담고있었다. 이책은출판직후부터놀랄만큼좋은반

응을얻어그의생전에만도무려일곱번이나판을바꾸어서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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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미얀마에 설립된 모든 법인들은 국내 거주자

로 간주, 소득 발생지국에 상관없이 전 세계

소득에대하여3 0 %의세율 적용.

○ 해외및 국내에 지점으로등록되어있는법인

들은 비거주자로 간주, 최소 비거주자 세율

35% 또는 누진 거주자 세율(5~40%) 적용.

단, 국내에서발생한소득에한함.

○ 거주자지위와상관없이외국환으로벌어들인

수익에 대하여 2 %의 소득세를 적용·징수

( 1 9 9 9년1월부터시행)

2. 이윤세

○소득세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과세 가능한 소

득을가진회사에부과. (공제후1만Kyat 이상

의소득을얻은회사나개인)

○소득금액에 따라최저2 4 0 K y a t에서최고1 4

만6 , 7 0 3 K y a t까지부과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 여타소득의 경우,

2 . 4 ~ 4 8 . 9 %의 세율적용. 자본이득에대해서

도 해당자산 양도 1개월 이내에 소득신고를

해야함.

○이윤세율

–미얀마 회사법이나 기존법에 의해 설립된 회

사: 30%

–해외에서의비거주국민에대한소득: 10%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 조세제도

본 원고는「P r i c e w a t e r h o u s e C o o p e r s의 법인세/소득세( 1 9 9 9 ~ 2 0 0 0 )편」을 참고하여 재경부 국제조세과에서

2 0 0 2년 1월에 발간한「주요 국가의 조세제도」의 내용이다.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해서 최근 동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재정포럼』에서는 아시아권에 이어 북미·중남미·중동·오세아니

아, 유럽각국의 조세제도를 3 ~ 4회에걸쳐 연재할 계획이다.

미 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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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이득세( 5만 Kyat 이하의 거래 제외) :

1 0 %

– 비거주외국인의자본이득세: 40%

– 비거주 외국인의 총소득(외국법인 포함) :

3 5 %

– 국영기업, 외국인투자법에의해 설립된 기업,

특별허가에의해국책사업에참여하는외국기

업등: 30%

– 특별허가에 의해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인: 20%

– 재산세를포함한기타소득: 3~50%

3. 개인소득세

○ 내국인, 거주외국인(미얀마에서 1 8 3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비거주 외국인( 1 8 3일 미

만거주하는외국인)으로나누어부과

○ 거주외국인에대한소득세는총소득에서공제

액을제한후, 일정세율을적용하여산정하고,

비거주외국인의경우에는총소득(공제없음)

의3 5 %를소득세로납부.

1. 개 요

○ 일반적으로 거주자 및 거주기업에 대하여 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해

외에서발생된소득(송금)에대해서는면세.

– 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 역년과 다른회계연도를채택한 기업의 경우,

과세기준 기간은 과세연도 직전의 1 2개월 회

계기간으로산정.

○ 세제당국은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1 9 9 3년

부터개발세( 2 % )를폐지.

– 1 9 9 5년부터현재의3 0 %로 인하. 배당소득에

대한원천세율은3 0 %임.

○ 1 9 6 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따라

기업은주기적인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 과

세대상소득으로는거래, 직업및 사업상발생

된 수입/이익, 고용에따른급여/보수, 배당금

/이자소득/할인, 임대수입/로열티/프리미엄,

정기소득(연금) 등이해당.

2. 법인소득세

○ 법인소득세율은거주자여부에상관없이일괄

적으로 2 8 %의 세율 부과. (석유 생산업체의

경우3 8 % )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정부프로젝트에참여하는 외국인 2 0
국내통화로된거주자의급여소득 3 ~ 3 0
외국인거주자 1 5
비거주자 3 5
외국인투자법에따라설립된회사에서 10 
일하는내국인및외국인
기타소득* 5 ~ 4 0

(단위: % )

주: *기타소득이라함은자산소득, 사업소득, 기타원천으로부터의
소득및신고하지않은소득을의미. 모든기타소득에대해서
는세금부과시단일한금액으로합산.

지 위 세 율

말레이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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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소득은 전액 소득발생 과정에서 소

요된비용을공제함으로써산출. 환경보호/보

존을위해 설립된기관에대한기부금도소득

공제. 반면, 손실이나 우발채무를 위한 특별

준비금/적립금과장부상감가상각에대해서는

소득공제허용불가.

3. 개인소득세

1. 법인세

○ 원칙적으로 회계제도상의 발생주의와 회계기

준의계속성의원칙에따라매년1월1일부터

1 2월 3 1일까지 사업연도에 발생된 과세소득

에서 각종 비용과 결손금 및 세액 등을 제한,

순 소득액을과세소득으로하여산출.

○ 영리사업소득세의세율은순 소득액을기준으

로 1 5 ~ 2 5 %까지적용

○ 과세면제

○원천징수세율

2. 종합소득세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대만내 거주여부를

불문하고국내원천소득에 대해과세하는개

인소득세임.

○연간 1 8 3일 이상 대만에 거주한 자에 대해

6 ~ 4 0 %의세율적용.

(체재기간이1 8 3일이하인비거주자의경우)

–거주기간이9 0일 이하인자는대만내 급여소

득의2 0 %를원천징수

–거주기간이 9 1 ~ 1 8 2일인경우, 대만 내 급여

소득의2 0 %를 원천징수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RM 50,000 RM 70,000 RM 4,750 2 1
7 0 , 0 0 0 1 0 0 , 0 0 0 8 , 9 5 0 2 6

1 0 0 , 0 0 0 1 5 0 , 0 0 0 1 6 , 7 5 0 2 9
1 5 0 , 0 0 0 3 1 , 2 5 0 3 0

(단위:링기트)

주: 비거주자개인에 대하여는 전체 과세 소득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3 0 %의세율을적용.

과 세 소 득 세 율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거주법인및개인 1 5 1 0 1 5
조세조약 미체결시 3 0 / 2 5 / 2 0 2 0 2 0

조세조약을체결한경우당해조약이 규정하는세율을준용.
조약체결국: 호주, 잠비아,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베트남

(단위: %)

수취 자 배 당 이 자 사용료

N T $ 5 0 , 0 0 0까지 면 제
N T $ 5 0 , 0 0 1에서 NT$ 71,428 과세대상소득의5 0 %에서

N T $ 2 5 , 0 0 0를차감
N T $ 7 1 , 4 2 9에서 N T $ 1 0 0 , 0 0 0 과세대상소득의1 5 %
NT$100,001 이상 과세대상소득의2 5 %에서

N T $ 1 0 , 0 0 0를차감

(통화단위: 대만달러)

주: 과학육성산업단지에소재한특정하이테크기업의경우, 최대세
율20% 적용.

과세 대상소득 세 율

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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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국내 법인의 경우 전세계 소득(경상소득, 청산

소득, 특정 펀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적용 받

음. 외국 법인의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에 대

하여 법인세를 적용. 과세 대상소득의 범위는

대개 일본 내 고정사업장 소재 여부 및 형태에

따라 결정.

2. 거주자세

○ 현(縣)세와지방세형태로 부과되는데현세로

5~6%, 지방세로12.3~14.7% 부과.

○ 그 외 지방정부는법인에 대해납입자본금및

고용자수에따라기업당5만~ 4 3 5만 엔의세

금을부과

3. 개인소득세

○ 비거주자는( 1년 미만 거주 외국인) 일본에서

취업하여받게되는소득의경우통상공제없

이 2 0 %를 납부

○ 영주권없는거주자는일본내 소득에 대해서

또는기타원천에서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정

규세율적용

4. 기업세

현에서만 부과. 소득단계별로 연간소득에

6~13.2% 부과함.

5. 자본세

지방정부는 토지, 건물 및 사업목적으로 사용되

는 기계류에 대한 평가액의 1 . 4 ~ 2 . 1 %의 세율로

고정자산세를부과

6. 자본이득세

법인의자본이익에있어전액에대해세금부과.

자본손실에대해서는전액공제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납입자본이1억엔을 3 0 3 4 . 5 3 7 . 5
초과하는경우
자본이1억엔을
초과하지않는법인
–소득이8백만엔인경우 2 2 2 5 2 8
–소득이8백만엔을 3 0 3 4 . 5 3 7 . 5

초과하는경우

(단위: %)

세 율
1 9 9 9 / 2 0 0 0 1 9 9 8 1 9 9 6 / 9 7

0 3 , 3 0 0 , 0 0 0 - 1 0
3 , 3 0 0 , 0 0 0 9 , 0 0 0 , 0 0 0 3 3 0 , 0 0 0 2 0
9 , 0 0 0 , 0 0 0 1 8 , 0 0 0 , 0 0 0 1 , 4 7 0 , 0 0 0 3 0

1 8 , 0 0 0 , 0 0 0 3 0 , 0 0 0 , 0 0 0 4 , 1 7 0 , 0 0 0 4 0
3 0 , 0 0 0 , 0 0 0 8 , 9 7 0 , 0 0 0 5 0

(단위: 엔)

과 세 소 득
초 과 이 하 전단계세액 세 율

일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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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1 9 9 9년 법인 표준세율 즉, 사업소득세( B I T )

가 인상되었으나, 외국인 투자가의 경우에는

과거의25% 세율을그대로적용.

○ 수출 자유지역, 산업 특구및 하이테크 특별

단지에입주한기업의경우10% 또는1 5 %의

법인세율을적용.

○ 법인세우대조치(외자법및동 세칙에근거)

– 우대분야I (20% 세율적용)  

① 제품수출비율50% 이상사업,

② 고용인원5 0 0인이상 사업, 

③ 농림수산물재배가공사업, 

④ 첨단기술도입, 연구개발투자, 

⑤ 천연자원을유효하게활용하는사업,

⑥ 국산화비율이높은사업등 6가지요건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업으로 동 세율은 조업

개시후 1 0년간 적용되며이익발생후의1년

간은면세, 그후 2년간은50% 감면

– 우대분야Ⅱ(15% 세율적용)  

① 제품의수출비율80% 이상

② 철, 기초과학, 기계제조, 석유화학, 비료, 전자

부품, 자동차·자전거부품

③ 인프라건설·운영(교량, 도로, 상하수도, 전

기, 항만등)

④다년생가공식물재배

⑤자연, 경제조건이열악한 지역에의투자

⑥종료시에베트남정부에무상으로이관된투자

⑦ 우대분야의 요건 중 2가지를 충족시키는 투

자사업으로 조업 개시 후 1 2년간 적용, 이익

발생 후 2년간은 면세, 그 후 3년간은 5 0 %

감면

–우대분야Ⅲ(10% 세율적용)  

①자연, 경제조건이 열악한지역의인프라건설

②산악지, 원격지에의투자

③조림

④특히 장려되는사업으로그 세율은 투자전기

간 동안 적용됨. 이익발생 후 4년간은 면세,

그후 4년간 0% 감면. 특히, 장려되는 사업,

조림, 산악·원격지에의투자사업은이익발생

후8년간 면세

2. 개인소득세

○ 개인의 정기 및 비정기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외국인과 내국인을 나누어 차등세율

적용.

○외국인이 과세연도 중 베트남 내에 1 8 3일 이

상 체류할경우, 거주자로간주하여아래의세

율을적용. 체류기간이3 0일 이상1 8 3일 미만

인 경우, 비거주자로간주하여 베트남 내에서

얻은 개인소득의 1 0 %만을 외국인 개인소득

세로납부.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베 트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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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소득에는봉급(해외에서받는봉급포함)

과 주거지원비등을포함하는데주거지원비는

실제 지불된 금액과 총소득의 15% 금액 중

작은것을선택할수 있음.

1. 법인세

○ 법인세의세율은2 6 %로써일괄부과. 

○ 주정부또는시 정부에서는과세하지않음. 

○ 법인 이윤에 대한 과세시 임퓨테이션 제도를

채택.

○ 1 9 9 9년 과세연도의 경우 10% 세율 인하(내

국배당은제외)

○ 원천징수세율

2. 개인소득세

○ 소득세율

– 거주자인경우

– 비거주자인경우

비거주자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2 6 %의 세율

적용. 단, 내국고용소득의경우일괄적으로1 5 %

또는거주자의 소득세율 가운데 더 높은 과세액을

적용.

비거주자인임원의보수는할인된세율의적용을

받지않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0 5 , 0 0 0 , 0 0 0 - -
5 , 0 0 0 , 0 0 0 1 2 , 0 0 0 , 0 0 0 - 1 0

1 2 , 0 0 0 , 0 0 0 3 0 , 0 0 0 , 0 0 0 7 0 0 , 0 0 0 2 0
3 0 , 0 0 0 , 0 0 0 5 0 , 0 0 0 , 0 0 0 4 , 3 0 0 , 0 0 0 3 0
5 0 , 0 0 0 , 0 0 0 7 0 , 0 0 0 , 0 0 0 1 0 , 3 0 0 , 0 0 0 4 0
7 0 , 0 0 0 , 0 0 0 - 1 8 , 3 0 0 , 0 0 0 5 0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단위: % )

주: ※비거주외국인에대한세율은일률적으로10% 적용
※기술이전에 다른 수수료 소득의 경우 건당 5 %의 세율 적용

(2,000,000Dong 미만의소득인경우0 % ) .

월별소득( D o n g )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거주개인 0 0 0
거주법인 0 0 0

조세조약미체결시
비거주법인및개인 0 1 5 1 5
조세조약체결시당해조약이규정하는 세율을준용함.

(단위: %)

수취자 배 당 이 자 사용료

3 5 , 0 0 0 5 0 , 0 0 0 1 , 9 7 5 1 2
5 0 , 0 0 0 7 5 , 0 0 0 3,775 1 6
7 5 , 0 0 0 1 0 0 , 0 0 0 7 , 7 7 5 2 0

1 0 0 , 0 0 0 1 5 0 , 0 0 0 1 2 , 7 7 5 2 2
1 5 0 , 0 0 0 2 0 0 , 0 0 0 2 3 , 7 7 5 2 3
2 0 0 , 0 0 0 4 0 0 , 0 0 0 3 5 , 2 7 5 2 6
4 0 0 , 0 0 0 - 8 7 , 2 7 5 2 8

(단위: S$, %)

주: 거주개인의경우, 고정할인액(S$500) 혜택적용

과세 소 득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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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세 율: 30% 일괄적용(주정부또는시 정

부 차원의조세없음)

○ 과세대상: 영업수익, 배당수익, 이자, 임대소

득, 로열티 등. 비거주 기업은 국내에서 발생

한 소득만이과세대상.

○ 공 제: 소득 창출용대출금이자, 영업용부

동산 임대비, 고정시설 보수비, 악성부채, 고

용주의연기금분담금등은과표에서공제

○ 원천징수: 비거주기업에 지급한 이자에 대하

여 2 0 %의 원천징수세적용, 기타의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아니함.

2. 개인소득세: 없음

1. 개 요

○ 인도의 조세제도는 대부분의 개도국과 마찬

가지로 간접세(특히 관세와 물품세)의 비중

이 높으며 농업소득을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 직접세를 관장하는 곳은 재무부 수입부

(Department of Revenue)의직접세중앙위

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 x e s :

C B D T )임.

2. 법인세

○법인 기본세율은내국기업은35%, 외국기업

(지사 포함)은48%. 단외국기업이라할지라

도등록된경우에는내국기업으로간주

○세법상 내국기업은 인도 기업이거나, 회사를

통제또는경영하는기업이 인도에 있는경우

를 지칭하며 여타 모든 기업은 외국기업으로

분류됨. 따라서 인도에 설립된 기업은 비록

외국기업의100% 자회사라할지라도내국기

업으로 취급되며, 인도에서 영업중인 외국기

업의지점이나연락사무소는외국기업으로취

급됨.

○모든 기업은1 5 0만 루피를초과하는비생산적

자산의 총 가치에 대해 1 %의 재산세를 납부

하여야 함. 동 자산에는 토지, 공장으로 사용

되지않는건물, 영업용으로사용되지않는상

업적재산, 고용주를위한사무소나주거시설,

금·은·백금 등 보석, 자동차, 비행기, 요트

등이포함됨.

○1 9 9 6 / 9 7년 예산에서 새로운 조세제도인 최

소세 제도(Minimum Alternative Tax :

M AT )를 도입. 이에따라저개발지역투자기

업에 대해서는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브루나이

인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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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에따른법인세공제등 조세우대대

상기업의폭을확대.

○ M AT는 소득세법의 각종 감면규정에 의하

면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총

과세 대상소득이 장부상 이익의 30% 미만

일 경우에는 장부상 이익의 3 0 %에 대해 소

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단 전력을 생산, 배

분하는 기업, 사회 간접자본 시설과 관련한

기업과 부실기업은 M AT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수출가공지대 및 수출 위주업체(E x p o r t

Oriented Units: EOU), 전력 등 인프라

관련기업들은과세대상에서제외. 관세부과율

도 품목별로현행관세율보다5~20% 포인트

인하

○ 원천징수세율

– 거주자

거주법인의경우 이자는2 0 %의 세율적용

전문용역 수수료는 5%. 기타 거주자의 경우 특

정한이자형태에대하여 1 0 %의 세율을적용하고

특정하지 않은 이자형태에 대하여는 2 0 %의 세율

을 적용함.

– 비거주자

3. 개인소득세

○ 세법상 인도 거주자(Indian Resident)란직

전 회계연도에 1 8 2일 이상 인도에 거주하거

나, 지난4년동안인도에3 6 5일 이상거주한

사람으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6 0일 이상(비거

주자인도인의경우는1 8 2일 이상) 거주한사

람을지칭함.

○ 준거주자란 현재 거주하거나 직전 1 0년 중 9

년간 거주자가 아니었던 사람 또는 직전 7년

동안국외거주일수가총 7 3 0일 이상인사람

을 지칭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특 별 세 율
1 0

외 국 금 융 기 관
배당1 )/이자 2 0
단기성자본 이득 3 0
장기성자본 이득 1 0

일 반 세 율
배 당1 ) 2 0
외국환대부 및채무에대한이자 2 0
사용료및기술용역수수료2 ) 3 0 / 2 0
장기성자본 이득 2 0
기타소득 4 8

(단위: %)

주: 1) 1 9 9 7년6월1일부터내국법인으로부터수취한배당의경우, 당
해주주는세금부담이전혀없음.

2) 정부의승인을받은합의에따라2 0 %의경감세율적용. 

이전의형태 세 율

역외 펀드에서 보유한특정 외국환의 계좌로부터
발생한 배당 및 장기성 자본 이득, 정부 방침에
따라 내국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주
식(외국환표시로 인수)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및
장기성자본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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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소득

– 거 주 자: 통상적으로전세계에서획득한소득

을 대상으로함.

– 준거주자: 국외에서 획득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않음. 단, 국내에서운영하는사업으

로 인해국외에서소득을획득한경우, 소득을

최초로 수취한 곳이 국내이거나 소득이 국내

에서발생한것으로간주되는경우는예외

– 비거주자: 고용주가인도내에서 별도의영업

을 운영하고있지않은해에국내거주일수가

9 0일 이내이거나 급여가 영업비용으로 계상

되지않는경우, 소득발생지가인도인소득에

대해서는납세의무가있음.

○세율

– 소득세산정은누진세율적용.

– 소득이R s 1 5 0 , 0 0 0인 경우,

과세액은R s 1 9 , 0 0 0

– R s 1 5 0 , 0 0 0를 초과하는 경우, 30%의 세율

적용

–장기성자본이득에대하여는2 0 %의세율적용

1. 개 요

○ 태국의조세제도는조세법(Revenue Code)에

규정되어있으며, 소득의성격에따라세 가지

로 분류하고있음.

– 법인소득세: 일반회사, 외국계회사, 합자회

사 및 재단등을징수 대상으로함.

–개인소득세: 모든개인을적용대상으로함.

–영업세: 태국내의모든영업활동의이익에부

과됨.

2. 법인세

○상장기업: 순소득의30%, 비상장기업: 순소

득의3 5 %

○과세대상액: 소득에서 통상경비 및 감가상각

부문을제한순이익

○누적적자공제: 과거5년 내 누적적자당기순

이익에서공제가능

○감가상각: 취득원가에서균등액을정액상각,

고정설비( 2 0년, 5%), 기계/기타( 5년, 20%),

무형자산( 1 0년, 10%)

○법인 소득세의 신고서는 회사 결산 후 1 5 0일

이내에제출할필요가있으나, 결산종료후 2

개월 이내에 당해연도 추정 순이익의 1 / 2을

과표로먼저세금을납부하여야함.

○원천징수세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거주법인 0 / 1 0 ( 1 ) 0 / 1 ( 2 ) 0
거주개인 1 0 1 5 ( 3 )

비거주법인및 개인
조세조약미체결시 1 0 1 5 1 5
조세조약체결시당해 조약에서규정하는세율을적용

(단위: %)

수취자 배 당 이 자 사용료

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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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세

○ 납세의무자는태국에서1 8 0일 이상거주한사

람으로 태국 내 원천소득과 외국소득 모두에

소득세가부과되며5 %부터3 7 %의 누진세율

로부과됨.

○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율은 6만 바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4 0 %로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이아닌경우10~85% 범위

내에서기본공제.

○ 공제대상과소득세공제액

– 납세자: 30,000 바트

– 납세자의배우자: 30,000 바트

– 자녀( 3인에한함): 15,000 바트

– 자녀교육비: 2,000 바트

– 납세자혹은배우자의Provident Fund기금:

7,000 바트이하

– 주택마련자금: 7,000 바트이하

○ 개인소득세율

○ 원천징수

– 태국내 외국계회사가 이윤을 자국으로송금

시 송금액의2 0 %를 세금으로납부

– 대출이자, 로열티등에대해서는2 5 %가 원천

징수

– 모든개인에 대해매급여시 개인소득세를, 개

인소득세율에따라원천징수.

– 급여, 서비스료, 로열티, 이자, 주식배당이외

의 소득에대한세금은10,000 바트를초과할

때마다1 . 0 %의소득세액을감면.

–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태국 거주자에 대한 개

인의이자지급을제외하고, 소득세납부의무

가 있는자에대한모든이자지급에대해서는

원천징수.

4. 영업세

○ 매월매출액을과세기준으로하고있음.

○ 기업은영업개시후 3 0일 이내에영업세등록

신청을 하고매월신고를 해야하며, 익월1 5

일까지납부를해야함.

○ 영업세의 1 0 %는 지방세로 추가되며, 실적자

료는보관해야함.

○ 영업세의관리는 조세국에서하며, 수입 물품

에 대해서만관세국에서관리함. 단, 수입물품

에 부과되는영업세는운임, 보험료포함가격

( C I F )에 수입세와 특별규정기준이윤을 포함

하여산출.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조세제도

0 1 0 0 , 0 0 0 - 5
1 0 0 , 0 0 0 5 0 0 , 0 0 0 5 , 0 0 0 1 0
5 0 0 , 0 0 0 1 , 0 0 0 , 0 0 0 4 5 , 0 0 0 2 0

1 , 0 0 0 , 0 0 0 4 , 0 0 0 , 0 0 0 1 4 5 , 0 0 0 3 0
4 , 0 0 0 , 0 0 0 - 1 , 0 4 5 , 0 0 0 3 7

(단위: 바트화, %)

과세 소 득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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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세일람표

5. 부가가치세

○ 1 9 9 2년 1월1일영업세대신도입

○ 연 매출액600,000 바트이하면세, 600,000

바트 이상에서 1 , 2 0 0만 바트 이하인 자의 경

우는 1 0 %의 정상 부가세를 내거나 1 . 5 %의

세금을내는방법중에선택이가능.

○ 모든거래에적용이됨.

즉,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부가세적용

매월말마감하여1 5일까지신고토록함.

○ 납세의무자는생산자, 도매상, 소매상, 수출입

상임.

○ 부가세면세의규정

– 연간매출600,000 바트이하

–농산물, 가금류 수입 및 판매, 비료, 먹이 등

원료매입

–출판 재료및 출판물수입또는판매

–회계, 법률서비스, 의료등전문직종

–문화, 종교서비스

–교육

–인력공급서비스(인력회사)

–왕실포고에의한특화상품.

–수입면세상품, 국내외교통(항공및배 제외)

○부가세영세율

–수출

–외국인국적으로태국내 서비스제공

–국내·외법조인의국제항공, 해상운임

–해외 원조나차관조건으로국내에반입, 판매,

서비스되는상품.

–UN, 대사관, 영사관등의유관기관에서제공

되는서비스, 상품.

–보세 구역, 수출지역등에서거래되는서비스,

상품.

6. 배당금세

개인(15%), 법인(1%), 재단, 조합( 1 0 % )

7. 로열티세

태국내에서수령된로열티나수수료는일반소득

으로처리되나해외로 송금된로열티는25% 원천

과세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상품판매 1.5 ~  4.0 수입업자, 제조자
제재소 3 . 5 운영자
증권판매 0 . 1 매도인
용 역 3.0 ~ 10.0 계약자
대여업 2.5 ~  3.0 대여업자
창고업 2 . 5 운영자

호텔, 유흥업 2.0 ~ 15.0 운영자
전당포업 2 . 5 운영자
중개업 5 . 5 중개업자

부동산판매 3 . 5 판매자
은 행 3.0 ~ 15.0 운영자
보 험 2.5 ~  3.0 보험업자
연예직 15.0 ~ 20.0 매니저, 각개인

영업종류 세 율 납세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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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인도네시아세법은1 9 8 4년 제정, 2차에걸쳐개

정. 1995년세제개혁을 통해최고 소득세율 3 0 %

로 제한하고, 1984년폐지한조세감면기간을제도

입하여신설기업에대해최대1 0년간소득세면제

2. 법인세

○ 원천징수세율

3. 개인소득세

4. 부가가치세

○ 국세의 일종으로 1 9 8 5년부터 도입하여 무역,

제조를포함모든재화와용역에1 0 %의 단일

세율을 부과하고, 수출시에는 0 %의 세율을

적용한후 매입세액에서환급해주는영세율제

도 시행

○ 모든 형태의 서비스 및 재화가 과세대상이나

보세구역 내 기업이나 신규투자자의 경우 관

련기관에 신청을 통해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부가세면제

○ 1 9 9 7년 11월경제규제 완화조치로 직물, 전

자, 철강, 기계등 1 8개 산업의수출품에대하

여 부가세를면제

○ 부가세면제: 교육, 고용, 금융, 보건, 호텔시

설, 국제항공, 비상업적예술, 우편, 방송, 종

교, 해상교통, 육상교통. 단, 유류및 가스업자

의 경우개발기간중 부가세를연기할수 있으

나 생산개시후 즉시지급해야함.

○ 부가세 환급: 매 회계연도말 납세자는 환급

가능한부가세를계산하여연간납부세금보고

서를작성, 월 세금납부서를첨부하여 세무서

에 제출하여기납부한부가세를환급가능. 또

한 환급부가세는현금또는다음회기에 납부

할 소득세에서공제가능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0 R p . 2 5 , 0 0 0 , 0 0 0 - 1 0
Rp. 25,000,000 5 0 , 0 0 0 , 0 0 0 Rp. 2,500,000 1 5

5 0 , 0 0 0 , 0 0 0 - 6 , 2 5 0 , 0 0 0 3 0

(단위: 루피아)

과세 소 득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거주법인 0 0 1 5 1 5 해당사항없음
거주개인 1 5 1 5 1 5 1 5 해당사항없음

비거주법인및개인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2 0 2 0 2 0 2 0 2 0 / 0 ( 6 )
않은경우

조세 조약이체결된경우당해조약이 규정하고있는세율을적용

(단위: %)

배 당
포트폴리오 실질지분 이 자 사용료 지점이윤

0 2 5 , 0 0 0 , 0 0 0 - 1 0
2 5 , 0 0 0 , 0 0 0 5 0 , 0 0 0 , 0 0 0 2 , 5 0 0 , 0 0 0 1 5
5 0 , 0 0 0 , 0 0 0 - 6 , 2 5 0 , 0 0 0 3 0

(단위: 루피아)

총과세 소 득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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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지세

계약서 문서, 공정증서, 부동산계약서등에액면

금액의일정금액을세금으로납부

○ 1백만 루피아 초과금액 명시 문서 : 2,000루

피아

○ 2 5만 루피아~ 1 0 0만 루피아명시문서:

1 , 0 0 0루피아

○ 2 5만 루피아미만문서: 면제

6. 부동산세

토지및 건물에 대한세금은매년부과되고있으

며, 세율은부과표준액의0 . 1 %이하

7. 사치세

사치품에대하여1 0 ~ 3 5 %의 사치세부과

○ 10% 부과품목 : 물, 청량음료, 화장품, 라디

오, 테이프

○ 20% 부과품목: 고급가전제품, 소형승용차

○ 25% 부과품목: 디젤엔진 유개차, 소형버스,

화물자동차

○ 35% 부과품목: 술, 고급승용차

8. 특별소비세

종가세방식으로운영하고과표가실질도매가격

과는상이하여세무당국이주기적으로조사

○담배 20~38%, 맥주 50%, 와인 및 독주

70%, 석유10%, 설탕4 %

1. 법인 소득세

○납세의무자및과세연도

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대별되며 내

국법인은 필리핀 법률에 의해 설립, 존재하는 법

인을 말하며 외국법인은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

존재하는법인을말함(설립준거법 주의). 외국법

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리핀

거주자로간주.

신고납세제도에 의거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법

인은 연간 법인세를 추정하여 매분기 종료일로부

터 6 0일 이내에 예정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역년기준 과세기간을 취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

는 과세기간 종료 후 익년 4월 1 5일까지 그리고

별도의 과세기간을 취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종료 후 4개월째의1 5일까지 확정

신고.

각 법인별 납세의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필 리 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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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

전세계소득으로부터발생한과세순소득

– 외국법인

외국법인은거주여부에따라거주외국법인과비

거주외국법인으로구분.  

① 거주외국법인: 필리핀내에서발생한과세순

소득

② 비거주외국법인: 필리핀내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법인인경우필리핀내의 모든원천으로

부터발생된과세순소득이, 필리핀내에서사

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에는 필리핀

내의모든원천으로부터발생된총수입금액이

납세범위에해당.

○ 과세표준및세율

– 내국법인및현지법인

국내외모든원천과세소득에대해35% 정액과세

– 외국법인

① 거주외국법인

필리핀내의모든원천으로부터발생한순소득에

대해35% 과세하나아래와같은법인들은별도세

율 적용.

㉠ 국제운송업자 : 필리핀에서 발생하는 총운수

소득의2 . 5 %

㉡ 외국상호생명보험회사: 필리핀내의원천에서

발생하는총투자소득의10% 과세

㉢ 역외금융기관(Offshore Banking Units): 거

주자에 대한 외화 대부이자는 10% 과세. 그

러나, 다른 역외은행업 또는 거주상업은행과

의 외화거래에서생기는이자는면세

② 비거주외국법인

㉠ 필리핀내에서의이자, 배당, 임대, 사용료, 급

여, 보험료(재보험료 제외), 연금, 보상금 등

의 원천으로부터생긴소득에대해35% 과세

㉡ 과세대상내국기업으로부터수령한배당액은

15% 과세(단, 비거주외국기업의거주지국에

서 정상세율인3 5 %와 배당시 징수당한1 5 %

의 세율차이인 2 0 %만큼의 세액공제를 허용

할 경우만해당됨)

2. 개인소득세

○ 납세의무자및 과세연도

필리핀의 개인소득세는 거주와 시민권에 기초

를 두고 있으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기혼자

는 합산 신고 혹은 개별 신고를 선택 가능. 사업

소득 등이 있는 자는 매분기 소득에 대하여 매분

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째의 1 5일까지 예정 신

고·납부.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 국가의조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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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및 세율

1. 법인소득세

○ 과세소득의단위

외국인이지분을소유하고있는지의여부에관계

없이 러시아 내에서 법인격을 가진 자, 러시아 및

외국회사,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활동을하고있는대표사무소등은러시아내

에서자본이득을포함한소득에대해서과세.

① 러시아 내국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전세계

소득에대하여과세

② 외국법인은 러시아 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과세

○ 세 율

연방세1 3 %와 지방세2 2 % (은행및 보험회사에

대해서는3 0 % )를 합쳐모스크바내에서는최고세

율35% 적용.

○원천징수세율

–러시아 내의 원천으로부터 외국의 법적 실체

가 수취한소득은원천징수대상이되나, 그러

한 용역이 전적으로 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야하며이러한 사실을 문서로서명확히 남

겨야함. 

–러시아 법인의 주식으로부터발생한 배당, 이

자 및 소득에대하여국내원천징수세율1 5 %

를적용. 

–외국의 법적 실체가 사용료, 저작권, 임대등

과 같은지적자산및 기타러시아내의원천으

로부터발생한기타소득을취득한경우2 0 %

의세율적용.

2. 개인소득세

○납세 의무자

러시아 내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은 개인소

득세의납세의무를짐.

1년에1 8 3일 미만의기간동안러시아내에실질

적으로 거주하지 아니하면 러시아 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 이 경우 비거주자는 러시아 내에 원

천이있는소득에대하여만과세.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 3 0 , 0 0 0 12 %
3 0 , 0 0 1 6 0 , 0 0 0 2 , 7 0 0 30,000 초과분의1 5 %
6 0 , 0 0 1 9 0 , 0 0 0 6 , 3 0 0 60,000 초과분의2 0 %
9 0 , 0 0 1 1 5 0 , 0 0 0 1 1 , 4 0 0 90,000 초과분의2 5 %

150,001 3 0 0 , 0 0 0 2 4 , 6 0 0 150,000 초과분의3 5 %
3 0 0 , 0 0 1 - 7 2 , 6 0 0 300,000 초과분의4 5 %

(단위:루블)

연 간 소 득
전단계세액 세 율

초 과 이 하

0 1 0 , 0 0 0 - 5
1 0 , 0 0 0 3 0 , 0 0 0 5 0 0 1 0
3 0 , 0 0 0 7 0 , 0 0 0 2 , 5 0 0 1 5
7 0 , 0 0 0 1 4 0 , 0 0 0 8 , 5 0 0 2 0

1 4 0 , 0 0 0 2 5 0 , 0 0 0 2 2 , 5 0 0 2 5
2 5 0 , 0 0 0 5 0 0 , 0 0 0 5 0 , 0 0 0 3 0
5 0 0 , 0 0 0 - 1 2 5 , 0 0 0 3 3

(단위: 페소)

과세 소 득
초 과 미 만 전단계세액 세 율

러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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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

○ 과세대상

외국인투자기업및 외국기업과관련한 주요조

세는 1 9 9 1년 7월 1일 자로 발효된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소득세법에서

규정. 동 소득세법에 따르면 중국 내에 고정사업

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의 경우 3 0 %의 세율(가산세 3% 추가)을 적용.

중국내에고정사업장을두고있지않으나 소득의

원천이 중국에있는경우원천징수세율2 0 %의 적

용대상.

○원천징수세율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 투자가들에게 배당으로

해외로 송금하는 사업 이윤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하지않음.

○조세조약을체결하지아니한국가의거주법인

중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

기업은 배당, 이자, 자산 임대, 사용료 및 기타 중

국 원천의 비사업소득으로부터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 2 0 %를 적용. 다만, 다음과

같은경우는예외.

① 승인을 득한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

수 면제가능

② 독점적 기술 이용 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경우에따라10% 또는완전세금감면의혜택

③ 원천징수의일시적 면제는중국B 및 H 주식

으로부터발생한배당/이득에적용

2. 개인소득세

기업(법인)세와는달리 개인소득세의 경우 중국

시민과외국인모두에게적용. 고용소득은5 %에서

최고4 5 %까지누진세율을차등적용. 투자소득은

2 0 %로균일한세율을적용. 

3. 부가가치세( VAT )

VAT는유형재화및 특정용역의공급에따라부

과되는 것임. 표준 세율은 1 7 %임. 다만, 농산물,

수자원, 가스및 중앙난방과 관련한 경우는 좀 더

낮은1 3 %의세율을적용.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조세제도

0 ~ 5 0 0 0 ~ 4 7 5 5 0
501~2,000 4 7 6 ~ 1 , 8 2 5 1 0 2 5

2 , 0 0 1 ~ 5 , 0 0 0 1 , 8 2 6 ~ 4 , 3 7 5 1 5 1 2 5
5 , 0 0 1 ~ 2 0 , 0 0 0 4 , 3 7 6 ~ 1 6 , 3 7 5 2 0 3 7 5

2 0 , 0 0 1 ~ 4 0 , 0 0 0 1 6 , 3 7 6 ~ 3 1 , 3 7 5 2 5 1 , 3 7 5
4 0 , 0 0 1 ~ 6 0 , 0 0 0 3 1 , 3 7 6 ~ 4 5 , 3 7 5 3 0 3 , 3 7 5
6 0 , 0 0 1 ~ 8 0 , 0 0 0 4 5 , 3 7 6 ~ 5 8 , 3 7 5 35 6 , 3 7 5
8 0 , 0 0 1 ~ 1 0 0 , 0 0 0 5 8 , 3 7 6 ~ 7 0 , 7 3 5 4 0 1 0 , 3 7 5

1 0 0 , 0 0 0초과 70,735 초과 4 5 1 5 , 3 7 5

(단위: 위안화)

월별과세소득
그로스-업안한

그로스-업금액 세 율 비용공제
금 액

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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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세(Business Ta x )

사업세는VAT에해당되지않는용역, 부동산이

전 및 중국 내의 무형 자산의 이전을 포함한 사업

활동에따라부과되는지방세를지칭. 세율은최저

3 %에서최고8 %까지적용. 연예사업인경우세율

은최고20%. 

5. 소비세(Consumption Ta x )

VAT 외에추가로부과되는소비세는담배및 주

류를포함하여 특정 호화사치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대하여부과되는조세.

6. 외국기업의 소득세(Foreign Enterprise

Income Ta x )

외국기업의 소득세는 중화인민공화국내의 외국

인 투자및 외국계 기업에 대한소득세를의미. 동

조세는 중국내에 거주하는 기업들을대상으로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3 0 %의 균일한 세율을 적용.

따라서실효세율은지방세3 %가 추가되어3 3 %가

되나,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는 지방세를 적용하

지않음.

생산적인 벤처사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경제특구

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인책마련. 외국인투자의8 0 %가 해안지역에집

중되어있으며이러한지역에서적용되는표준세율

은 15% 또는24% 수준임. 또한그러한외국인투

자의경우세금감면의혜택을받을수도있음.

비거주자의경우중국이원천지국이되는소득에

대해서만중국에서과세. 투자소득은2 0 %의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 조세조약을 통해더 낮은세율

의 혜택을받을수있음. 

7. 농업세

농업소득은관련조세인농업세에따라별도로과

세. 조세 부과는특정형태의 토지에 대한연 평균

수확량에근거. 일반적으로세율은 1 3 %에서최고

1 9 %까지지역마다차이를보이고있으며, 평균세

율은15% 수준. 

8. 인지세(Stamp Duty)

인지세는‘특정문서’를 생산하는개인 및 실체에

대하여부과하는조세임. ‘문서’의종류는1 3개의범

주로나뉨. 이가운데1 2개는당해거래의가치에따

라 0 . 0 0 3 %에서 최고 0 . 0 5 %의 세율이적용. ‘특정

문서’라함은구매및판매, 프로세스작업에대한착

수, 건설공사계약, 자산임대, 재화운송, 보관및 보

호, 자금대부, 자산및기술에대한보험, 양도, 회계

장부, 권리및 라이센스와관련한등록증서, 기타재

정부가과세대상으로서정한문서를지칭.

1. 법인세

홍콩에서 발생한 이윤에 대하여 홍콩에서 무역,

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법인은 이윤세

( 1 6 % )를 납부하여야함. 

해외
동향
해외
동향

주요국가의 조세제도

홍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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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

배당, 이자또는사용료에대한원천징수는없음.

하지만 비거주자가 수취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1.6% 또는 1 6 %로써 원천징수와 유사한 성격의

조세를부과.

2. 소득세

주요국가의조세제도

0 3 5 , 0 0 0 - 2
3 5 , 0 0 0 7 0 , 0 0 0 7 0 0 7
7 0 , 0 0 0 1 0 5 , 0 0 0 3 , 1 5 0 1 2

1 0 5 , 0 0 0 - 7,350 1 7

(단위: 홍콩달러, %)

주: 비용공제하고기타수당공제는제외한전체과세소득에대한표
준세율( 1 5 % )이최대세액임.

순과세소득
전단계세액 세 율

초 과 미 만

해외
동향
해외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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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 C D국가의최근조세개혁논의동향

체제: 국판변형(B5)/ 값8 , 0 0 0원
발행: 한국조세연구원

우리나라의 조세개혁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OECD 국가들의조세개혁사례와비교하여진단

OECD 국가들은 정보기술의 발달, 경제의 세계화 등

급격하게 변화하는대외 및 대내적 조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조세정책을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비용의

축소 및 납세의무자가자발적으로 성실신고납부하는신

고납부제도의 정착, 과세 형평성의 달성 등을 위해 다양

한조세개혁을시행하였거나시행중에있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에따른 세출 수요

의 증가와 그에 따른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하고있는 실

정이므로그에 따른 합리적인조세정책방향의제시가 필

요하다. 또한 분배문제 및 재분배를 위한 형평과세에 대

한 관심이 고조되면서경제여건의변화에 대응하는과세

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조세환경의 변화와 세목별·세원별·과세대상별

세부담을고려하고, 외국의세제개혁의연구검토등 종합

적인시각에서장기적인 조세개혁을추진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할 것이다.

O E C D에서는 이러한 각국의 조세개혁의 실태를 연구

하고, 개혁내용을보고서로 작성·공개하여회원국 각자

의 조세개혁을실시하는데 있어도움이될 수 있는사례

를제공하고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러한 조세개혁에 관한 OECD 보

고서를 입수하여요약·정리한내용을 하나의 책으로 편

집하였다. 이책에는OECD 국가중주요선진국인5개국

(일본,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뉴질랜드)과 비교적

OECD 국가 중 후발국인 5개국(한국, 그리스, 폴란드,

체코, 멕시코)의조세개혁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보는 조세개혁

이나 조세체계에 대한 비판보다 훨씬 더 유용한 비판을

많이싣고있어우리의조세개혁을스스로돌아보는데에

도많은도움을 줄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재정포럼』에 이미

소개한바 있고, 전체적인요약과 함께각 국가별 내용을

합하여 하나의 책자로 출판하게 되었다. 본 책자는 외국

의 조세개혁에대한연구·검토에, 그리고우리나라의조

세개혁에관한연구및 정책추진에많은시사점을제공할

것이다.

신 · 간 · 안 ·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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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세편의등을위한부가가치세 제도개선 내용



Ⅰ. 주요내용

□2 0 0 1년 국세수입 실적은 9 5조 7 , 1 4 8억원으로 예산

9 5조 8 , 9 9 1억원보다 1 , 8 4 3억원(△0.2%) 부족

○일반회계는 예산( 8 5조 7 , 8 2 4억원)보다 5 , 8 9 1억원

( 0 . 7 % )증가, 특별회계는 예산( 1 0조 1 , 1 6 7억원)보다

7 , 7 3 4억원(△7.6%) 감소

□주요 증가세목은 부가가치세·소득세·특별소비세등

이며, 주요감소세목은법인세·관세·증권거래세·농

어촌특별세등임.

□지난해국세수입실적이예산보다소폭미달한것은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이자율

의하락·수입규모의감소및 증권시장의침체등에주

로기인

Ⅱ. 2001년국세수입실적

□2 0 0 1년세수는 9 5 . 7조원으로2 0 0 0년실적대비 2 . 8조

원(3.0%) 증가하였으며2 0 0 1년 예산보다는 1 , 8 4 3억

원(△0.2%) 감소

□2 0 0 1년예산대비세수증감요인

○수출과 투자의 위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감

소, 신용카드사용확대에따른과표양성화, 연봉제·성

과급제확산, 음성탈루소득자에대한과세강화등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특별소비세등이증가

○경기회복 지연에 따라 법인이익, 수입, 증권거래규모

등이감소하고이자율이하락하여

5 8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2 0 0 1년 국세수입실적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정책과에서2 0 0 2년2월7일에발표한「2 0 0 1년국세수입실적」의전문입니다.

○총국세 9 2 9 , 3 4 7 958,991 9 5 7 , 1 4 8 27,801 3 . 0 △1 , 8 4 3 △0 . 2

–일반회계 8 1 9 , 8 4 6 857,824 8 6 3 , 7 1 5 4 3 , 8 6 9 5 . 4 5 , 8 9 1 0 . 7

–특별회계 1 0 9 , 5 0 1 101,167 9 3 , 4 3 3 △1 6 , 0 6 8 △1 4 . 7 △7 , 7 3 4 △7 . 6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주: 특별회계는 지방양여금특별회계(주세, 전화세),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교육

세),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농특세)임.



–법인세, 관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등이감소

*수입규모(억$) : (예산) 1,800 →(실적) 1,411

※세목별상세내역은<참고1> 세목별국세수입실적참조

□조세부담률

○2 0 0 1년조세부담률은5월이후발표예정

–2 0 0 1년 조세부담률은 5월에 지방세수가 확정 집계되

고 2 0 0 1년 경상G D P도 한국은행에서3월경에발표예

정이므로2 0 0 1년 지방세수와경상G D P가 확정되는대

로발표

□연도별국세예산및실적추이

재정포럼 5 9

예산( A ) 7 2조4 , 0 9 4 6 8조4 , 8 9 3 7 1조6 , 4 6 6 7 9조7 , 0 2 9 9 5조8 , 9 9 1

실적( B ) 6 9조9 , 2 7 7 6 7조7 , 9 7 7 7 5조6 , 5 8 0 9 2조9 , 3 4 7 9 5조7 , 1 4 8

B - A △2조4 , 8 1 7 △6 , 9 1 6 4조1 1 4 1 3조2 , 3 1 8 △1 , 8 4 3

구분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단위: 억원)

총 국 세 9 2 9 , 3 4 7 958,991 9 5 7 , 1 4 8 27,801 3 . 0 △1 , 8 4 3 △0 . 2

일반회계 8 1 9 , 8 4 6 857,824 8 6 3 , 7 1 5 4 3 , 8 6 9 5 . 4 5 , 8 9 1 0 . 7

◇ 내국세 6 7 7 , 8 4 2 682,886 701,773 23,931 3 . 5 18,887 2 . 8

○ 소득세 1 7 5 , 0 8 9 171,215 186,604 11,515 6 . 6 15,389 9 . 0

○ 법인세 1 7 8 , 7 8 4 188,776 169,679 △9,105 △5 . 1 △19,097 △1 0 . 1

○ 상속증여세 9 , 8 8 9 11,284 9,461 △428 △4 . 3 △1,823 △1 6 . 2

○ 재평가세 5 , 3 7 2 1,140 1,734 △3,638 △6 7 . 7 594 5 2 . 1

○ 부가가치세 2 3 2 , 1 2 0 238,434 258,304 26,184 1 1 . 3 19,870 8 . 3

○ 특별소비세 2 9 , 8 4 6 30,381 36,152 6,306 2 1 . 1 5,771 1 9 . 0

○ 증권거래세 2 7 , 3 5 9 25,008 17,975 △9,384 △3 4 . 3 △7,033 △2 8 . 1

○ 인지세 3 , 8 7 6 3,744 4,766 890 2 3 . 0 1 , 0 2 2 2 7 . 3

○ 과년도수입 1 4 , 5 2 5 12,904 17,098 2,573 1 7 . 7 4,194 3 2 . 5

◇ 교통세 8 4 , 0 3 6 107,618 1 0 2 , 8 2 0 1 8 , 7 8 4 2 2 . 4 △4 , 7 9 8 △4 . 5

◇ 관 세 5 7 , 9 9 7 67,320 59,132 1,135 2 . 0 △8,188 △1 2 . 2

특별회계 1 0 9 , 5 0 1 101,167 9 3 , 4 3 3 △1 6 , 0 6 8 △1 4 . 7 △7 , 7 3 4 △7 . 6

○ 주 세 1 8 , 6 4 4 25,095 24,713 6,069 3 2 . 6 △382 △1 . 5

○ 전화세 1 4 , 5 7 4 13,027 13,462 △1,112 △7 . 6 435 3 . 3

○ 교통세 - 2,606 2,528 2,528 - △78 △3 . 0

○ 교육세 5 7 , 9 8 3 36,244 37,749 △20,234 △3 4 . 9 1,505 4 . 2

○ 농특세 1 8 , 2 9 9 24,195 14,981 △3 , 3 1 8 △1 8 . 1 △9 , 2 1 4 △3 8 . 1

＊교통세 전체 8 4 , 0 3 6 110,224 1 0 5 , 3 4 8 2 1 , 3 1 2 2 5 . 4 △4,876 △4 . 4

구 분 2000 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참고1> 세목별국세수입실적
(단위: 억원, %)

* 2001년부터지방세분교육세를지방교육세로전환(약3 . 4조원)



<참고2> 주요세목별실적분석

1. 증가세목

□소득세

○2 0 0 0년의 영업실적 호전, 신용카드사용액 증가로 인

한 과표양성화, 연봉제·성과배분제확산에 따른 고소

득자증가등에기인

*신용카드사용액: 

(1999) 42.6조원→(2000) 78.9조원( 8 5 . 2 % )

*연봉제실시업체수: 

(2000) 932 →(2001) 1,275(36.8%)

*성과배분제실시업체수: 

(2000) 833 →(2001) 1,025(23.1%)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에 따른 과표양성화로인한 납부

세액증가, 수출및 투자의감소에 따른환급세액의감

소, 환율 상승에따른 수입분부가가치세과표증가등

에기인

*신용카드사용액: 

(2000) 78.9조원→( 2 0 0 1 ) 1 2 5 . 0조원( 5 8 . 4 % )

*납부세액 : 

(2000) 20.8조원→(2001) 23.7조원( 1 3 . 9 % )

*환급세액: (2000) 13.4조원→(2001) 14.0조원( 4 . 5 % )

*수출규모(억$) : 

(2000) 1,726 →( 2 0 0 1예산) 1,880 →(2001) 1,507

*설비투자증가율: (2000) 34.3% →( 2 0 0 1예산) 15.7%

→(2001) △1 1 . 4 %

*환율(원/$) : (2000) 1,131 →( 2 0 0 1 ) 1 , 2 9 0

□특별소비세

○2 0 0 0년 1 2월 말일이 공휴일인관계로 2 0 0 1년으로 이

월된세수( 0 . 3조원) 및 L P G·L N G·에어컨의 출고량

증가에기인

*L P G (천톤) : 

(2000.11) 2,754 →(2001.11) 3,036(10.2%)

*L N G (천톤) : 

(2000.11) 13,223 →(2001.11) 13,867(4.9%)

*승용차(천대) : (2000) 656 →(2001) 663(1.1%)

*에어컨(천대) : (2000) 8,444 →(2001) 8,695(3.0%)

6 0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소득세 1 7 5 , 0 8 9 171,215 186,604 11,515 6 . 6 15,389 9 . 0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부가가치세 2 3 2 , 1 2 0 238,434 258,304 26,184 1 1 . 3 19,870 8 . 3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특별소비세 2 9 , 8 4 6 3 0 , 3 8 1 3 6 , 1 5 2 6 , 3 0 6 2 1 . 1 5 , 7 7 1 1 9 . 0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2. 감소세목

□법인세

○2 0 0 0년4 / 4분기이후경기침체로인한기업의영업실적

악화, 급격한환율상승에따른외화환산손실증가및주

가하락으로인한유가증권처분손실증가등에기인

*당기순이익( 1 2월결산법인) : 

(2000) 8.9조원→(2001) 6.2조원(△3 0 . 3 % )

*자납세수( 3월결산법인) : 

(2000) 0.2조원→(2001) △0 . 7조원

*경상이익률(매출액대비비중, %) : 

(2000) 1.7 →(2001) 1.3

*순외화손익률(매출액대비비중, %) : 

(2000) 0.3 →(2001) △0 . 7

□증권거래세

○증권시장의침체에따른증권거래대금감소에기인

*증권거래소거래대금: 

(2000) 627.3조원→(2001) 491.5조원(△2 1 . 6 % )

*코스닥거래대금: 

(2000) 578.5조원→(2001) 424.6조원(△2 6 . 6 % )

□관세

○예산편성시 전망보다환율은 상승하였으나수입규모가

큰폭으로감소한데기인

*환율(원/$) : 

( 2 0 0 1예산) 1,100 →(2001) 1,290(17.3%)

*수입규모(억$) : 

( 2 0 0 1예산) 1,800 →(2001) 1,411(△2 1 . 6 % )

□농어촌특별세

○거래소 거래대금에부과되는증권거래분농어촌특별세

( 0 . 1 5 % )의감소에 기인

*증권거래분농특세: 

(2000) 8,234억원→(2001) 5,157억원

재정포럼 6 1

법인세 1 7 8 , 7 8 4 1 8 8 , 7 7 6 1 6 9 , 6 7 9 △9 , 1 0 5 △5 . 1 △1 9 , 0 9 7 △1 0 . 1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증권거래세 2 7 , 3 5 9 2 5 , 0 0 8 1 7 , 9 7 5 △9 , 3 8 4 △3 4 . 3 △7 , 0 3 3 △2 8 . 1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관 세 5 7 , 9 9 7 67,320 5 9 , 1 3 2 1 , 1 3 5 2 . 0 △8,188 △1 2 . 2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농특세 1 8 , 2 9 9 24,195 14,981 △3 , 3 1 8 △1 8 . 1 △9 , 2 1 4 △3 8 . 1

구 분 2 0 0 0실적
2 0 0 1년 2000 실적대비 2001 예산대비

예산 실적 금액 비율 금액 비율

(단위: 억원, %)



□정부는2 0 0 2년한·일월드컵의성공적개최및제주국제

자유도시개발을세제면에서지원하기위해 조세특례제

한법개정안을마련하여2월임시국회에제출할계획임.

□주요개정내용

○F I F A가 2 0 0 2년 한·일월드컵대회와관련하여비거주

자인경기진행요원및 F I F A임직원에게지급하는소득

등에대해소득세또는법인세를면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위한세제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1 0 0퍼센트, 2년간5 0퍼센트감면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등 입주기업이도입하는연구기

자재및자본재에대하여관세를면제

–제주도 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 외

의 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인당 연간 4

회, 1회당 면세가격을 기준으로 미화 3 0 0달러의 범위

내에서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관세등을면제

*여행객은면세점에서물품구입시면세가격으로구입하

고 물품대신 상품교환권을 받은 후, 출항시‘공항·항

만’하치장에서상품교환권을물품으로교환하여반출

–제주도내골프장의 입장료에부과되는특소세및교육

세를면제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 각

종지방세를면제

○소득세또는법인세의 1 0퍼센트내지3 0퍼센트를감면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기술서비스업과전문디자인업등8개업종을추가

○현재제조업등 1 5개업종에대해서만개인사업자가법

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업종제한을 원칙적으로폐지하여기

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

간 내에차입금상환 또는사업용자산투자에사용하거

나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적립하여결손보전이나자본

전입에만사용토록하고 있는바, 이러한규제를폐지하

여기업의부담을경감

6 2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2년1월 2 8일에발표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내용」의전문입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에의한자산재평가특례를적용받아

재평가한 법인이 주식을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면 재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를추징하는바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상

장한것과동일하게취급하여법인세추징대상에서제외

1. 2 0 0 2년 월드컵대회 관련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

에 대한과세특례(§1 0 4의4, §1 2 0조의2 )

<개정이유> 월드컵대회의성공적인개최를지원

<적용예> 개정법시행후최초로발생하는분부터적용

2. 제주국제자유도시관련세제지원(제6장신설)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1 2 1의8 )

<개정이유>

○제주의 생물자원을활용한 생명공학과첨단 I T산업등

을육성하기위한첨단과학기술단지의활성화지원

<적용예>

○개정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참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의 희귀한 생물자원과 청정환경을 활용한 생명공

학 연구 등 교육·연구·창업지원기능이 결합된 국가

산업단지

○위 치: 제주시아라동

○면 적: 446,833㎡( 1 3 5 , 0 0 0평)

○사업비: 4,000~5,000억원

재정포럼 6 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월드컵과관련하여F I F A로부터지

급받는다음소득에대하여소득세

및법인세면제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및 심판

이받는수입

○비거주자인 FIFA 임직원이 받는

급여

○외국축구협회가 선수파견과 관련

하여 F I F A로부터 받는 지원금(항

공료, 체재비등)

※국내방송사가 지급하는 방송중계

권료, 국내기업이지급하는라이센

스대가, 선수및 코치의 경기수당

등은국내세법및조세조약에따라

과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2년간50% 감면

○감면대상사업 : 생물산업, 정보통

신산업등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지방세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해

취득세·등록세면제, 재산세·종

토세5년간50% 감면



○주요시설

–연구시설 : 생명공학시설·농업연구시설(국책연구소

유치추진)

–교육시설: 외국어학교, 국제호텔경영학교등

–지원시설 : 창업보육센터, 상거래센터, 콜센터, 주거시

설등

□단지지정·개발및관리

○산업단지지정·개발은국가산업단지절차를준용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 심의

를거쳐지정(* 개발센터는건교부장관에게단지지정요

청가능)

○산업단지관리는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담당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대한지원

○기존 국가산업단지에대한지원 외에 추가적인조세감

면혜택

<현행>

•사업시행자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

세50% 감면

•입주기업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5년간50% 감면

<추가>

•입주기업 :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 0 %

감면, 연구기자재에대하여관세면제

나.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등 입주기업에대한세제지원

(§1 2 1의9 )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의관광사업투자유치및 제조·물류

기반확충을위하여제주도내투자진흥지구및자유무

역지역입주기업에대해조세지원을강화

6 4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도내투자진흥지구및자유무

역지역입주기업에대해

○소득세·법인세3년간100%, 2년

간50% 감면

※감면대상사업(*시행령사항)

–투자진흥지구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

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으로서총

사업비3천만달러이상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

연장업, 한국전통호텔업, 종합유원

시설업으로서총사업비1천만달러

이상

–자유무역지역

•제조업·물류업으로서총사업비1

천만달러이상

○사업용재산의취득·보유에대해취

득세·등록세·재산세및종합토지

세3년간100%, 2년간50% 감면

□투자진흥지구의지정해제, 자유무

역지역입주허가취소및입주기업

폐업시

○지정해제일등으로부터3년간소급

하여감면세액(소득세, 법인세, 지

방세및관세) 추징(*시행령사항)



○입주기업이 투자금액 요건의 미충족, 사업내용의변경

등으로 입주가 취소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되

–1 0년간 감면( 7년간 100%, 3년간 5 0 % )이 적용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5년간 소급추징하는것과의형

평을고려하여3년간소급추징

<적용예>

○개정법시행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다만, 지

방세면제는개정법시행일이후취득하는분부터적용

<참고> 제주투자진흥지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관광사업 투자 유치를 위해 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입

□지구지정

○지정요건: 내·외국인투자로서다음요건에해당하는

업종

–종합휴양업,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

설업으로서총사업비3천만달러이상

–전문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한국전통호

텔업, 종합유원시설업으로서총사업비1천만달러이상

○지정절차

–제주도지사가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심의(실무

위원회에위임)를거쳐지정

□제주투자진흥지구에대한지원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를 3년간 100%, 2년간 5 0 %

감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초기에 도입하는 장비·설

비등에대해관세100% 감면(개·보수용은제외)

○투자기업에 대해 개발부담금·농지전용부담금·산림

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대체초지조성비, 농지조성비

50% 감면

○국·공유지5 0년간임대및사용료감면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보조금등지원

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면제

(§1 2 1조의10 및§1 2 1조의1 1 )

재정포럼 6 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다음의수입물품에대하여는관세를면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사용하

기위하여수입하는물품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이사업에직접사용하기위

하여수입하는자본재(수리또는개체용물품은제외)

–외국인투자자가투자목적으로도입하는물품을제외하

고는국내제작이곤란한물품에한함

*자본재: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자본재

□관세면제후3년내용도외사용또는처분시감면세액

추징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에서 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한 관세감면은 투자초기에 수입되는 물품을

대상으로하고있으므로수리또는개체용물품은 감면

대상에서제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8호의 자본재 : 산업시설

(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

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업·임업·

수산업의발전에필요한가축·종자·수목·어패류기

타 주무부장관이당해시설의 최초시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필요하다고인정하는원료·예비품및 이

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시설을 하거나 조언

을하는기술또는용역

<적용예>

○개정법시행후수입하는분부터적용

라. 제주도내국인면세점제도도입(§1 2 1의1 2 )

<적용예>개정법시행후최초로구입하는분부터적용

<참고> 사전면세제도

○수입한외국물품을과세하지않은상태(보세상태)로판

매하는제도

○사전면세시상품인도방안

- 공항: 제주공항출국장2층공간에인도장설치

- 항만: 선내에서직접물품인도

○장단점비교

6 6 2 0 0 2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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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신 설> □면세점운영형태: 사전면세

○관광객이면세점에서면세가격으로물품을구입하고상

품교환권을받음.

○출항시‘공항·항만’하치장에서상품교환권과물품을

교환하여외부로반출

□관광객의면세물품구입한도

→1인당1회에3 0 0달러이하, 연4회구입허용

○세금비중이높은주류는1인 1 0 0달러이하1병, 담배

는1인당1 0갑이하구입허용

※연4회구입체크를위해전산시스템개발

현 행 개 정 안

□면세대상품목

○주류, 담배, 의류, 화장품, 귀금속, 만년필등

○면세점에서는면세판매가격기준으로3 0 0달러이하품

목만판매

–인별 3 0 0달러를 한도로 판매가 허용되므로3 0 0달러

초과물품은면세적용이곤란

*부부2인이면세물품구입시합해서6 0 0달러짜리물품

구입은안됨.

□면세점이용관광객의범위

○제주도 외의 지역으로출항하는 내·외국인(제주도민

포함) 모두에게허용

○다만, 19세미만청소년은면세점이용금지

□면세점운영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제주도내국인면

세점에대한특례규정(가칭)’] 별도제정

장점 •환급·정산절차불필요 •물품관리및판매절차간편

•고객만족도가큼

•물품관리절차복잡 •환급·정산비용발생

단점 –보세물품관리및 •물품반출확인이어려움

상품인도절차필요 •고객만족도가적음

구분 사전면세제도 사후면세제도



○ 절차도

마. 제주도내골프장에대한조세지원(§1 2 1의1 3 )

<개정이유>

○제주도 내 골프장이 주변국과가격경쟁력을확보할 수

있도록 골프장 입장료에 대한 각종 부담금 및 특소세

등조세를면제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되는 제세와 종합토지세, 부담금

등 골프장에 부과되는 제세 등을 감면시 입장료

40~50% 인하

•1 0 8 , 0 0 0원→ 6 4 , 8 0 0 ~ 5 4 , 0 0 0원(∇4 3 , 2 0 0 ~ 5 4 , 0 0 0

원)*평일비회원기준

<적용예>

○개정법시행후입장하는분부터적용

바.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대한조세지원(§1 2 1의1 4 )

<개정이유>

○해외에 편의치적하고있는 국제선박의국내등록을 유

도하고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동 특구에 등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의 등록 및

보유와관련된각종지방세를면제

–선박등록과 관련된 최소한의 비용부담을 위해 등록세

( 1 % )는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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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

↓

↓

↓

↓: 공·항만내면세점판매절차, ▼: 시내면세점판매절차

구매물품국내도착(공·항만)

보세운송(공·항만→판매장)

상품판매(수입·통관절차완료)

도외반출

상품판매(교환권교부)
▼

▼

▼

판매상품이송
(면세점→공·항만)

상품인도및교환권회수
(수입·통관절차완료)

도외반출

4 3 , 2 0 0 ~
1 2 , 0 0 0 3 , 6 0 0 3 , 6 0 0 1 , 9 2 0 3 , 0 0 0 2 , 0 0 0

1 7 , 0 8 0 ~
5 4 , 0 0 0원 2 7 , 8 8 0

감면세액 특소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체육진흥기금 관광진흥부가금 종토세등

1 5 0 1 0 0 ( 5 0 ~ 6 0 ) 8 2 7 8 7 0 6 8 66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괌 홍콩 호주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주도내회원제골프장의입장료에부과되는조세(특

소세, 교육세, 농특세)를면제

○회원제골프장에대한지방세중과(취득세5배, 종합토

지세최고2 5배, 재산세1 7배)를일반과세로전환

–취득세: 10% →2 %

–종합토지세: 5% →0 . 2 ~ 5 %

–재산세: 5% →0 . 3 %

※대중(public) 골프장에대해서는현재도특별소비세가

면제되고, 지방세도중과되지않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국제선박등록법에의하여등록한선박으로서국제선박

등록특구로지정된항구를선적항으로하는선박에대

해서는

○취득세(2%), 재산세(0.3%), 공동시설세

(0.06~0.16%) 및지방교육세(등록세및 재산세의

2 0 % )를면제

주: *(  )는인하후

주요국의골프장입장료비교
(단위: 달러) 



<적용예> 

○개정법시행후등록하는분부터적용

<참고> 제주선박등록특구(특별법제4 7조 제1항)

○제주선박등록특구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하

여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는 제주

도내의개항(제주항, 서귀포항)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는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

보하고 한국선박의 해외이적을 방지하며 외국선박의

등록을유도하기위하여제주선박등록특구를선적항으

로하는선박에대하여특정한조세면제를부여하는일

종의제2선적제도

3.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확대(§7 )

<개정이유>

○감면제도간 업종 불균형을 해소하고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상지원을강화

<적용예>

○개정법시행후최초로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 법인전환시의양도소득세 이월과세확대(§3 2 )

<개정이유>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지원대상업종의제한을폐지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지원대상

에서제외

6 8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18개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광

업, 연구및개발업, 종자및묘목생산

업, 축산업, 엔지니어링사업, 폐기

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어업, 의료

업, 자동차정비업, 운수업(물류산

업 및 여객운송업), 정보처리및컴

퓨터운용관련업, 방송프로그램제

작업

○감면내용

–수도권소기업: 20%

–지방중소기업: 30%

※도소매업, 의료업및자동차정비업

은1 0 %

○대상업종을시행령에위임

→8개업종추가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영화산업, 공

연산업, 뉴스제공업, 전문디자인

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

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제외) 및노인복지시

설운영업

→관광사업추가

현 행 개 정 안

□거주자가법인으로전환하는경우

법인으로 이전되는 사업용부동산

에대하여양도세의이월과세허용

○감면대상: 15개업종

*제조업, 광업, 건설업, 축산업, 어

업, 도매업,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

운송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

업, 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감면요건

–동 1 5개업종을영위하는법인으로

전환할것

–사업용부동산 등을 현물출자하거

나 포괄적 사업양수도방법에의하

여법인으로전환할것

○업종제한폐지

–소비성서비스업을제외한 모든업

종으로확대

–(현행과같음)



<적용예>

○개정법시행후최초로법인으로전환하는분부터적용

5. 감면세액사후관리제도폐지(§1 4 5·1 4 6 )

<개정이유> 

○기업합리화적립금제도등 사후관리제도는감면세액 상

당액을 내부유보토록 하여 생산자금으로 사용토록 유

도하기위해도입·운영

○그러나기업합리화적립금의적정적립여부및부채 상

환이나 고정자산투자에사용하였는지의여부에 대하여

과세관청과납세자간마찰소지상존

–또한, 기업자금의사용에대한규제적인요소로지적

○사후관리제도를폐지하여감면세액의사후관리에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과세관청과 납세자간 마찰소

지를해소

<적용예>

○개정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분부터

적용

6. 舊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제도 요건 완화

(법률 제4 2 8 5호 1990. 12. 31 부칙§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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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감면사후관리제도

○일반법인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

립금으로내부유보
•감면받은연도의다음연도에적립

시20% 가산세부과
–적립금미적립시감면세액및이자

상당가산액추징
–자본 전입 및 이월결손금 보전외

사용금지

○중소법인및개인
–감면세액상당액을2년내에차입

금상환또는5년내에사업용자산
투자에사용

•기한 내 미사용시감면세액및 이
자상당가산액추징

–중소법인의2 0 0 0년이전감면분은
2 0 0 1년에감면받은것으로보아5
년내에 차입금 상환또는고정자
산투자에사용

□사후관리제도폐지

현 행 개 정 안

□구 조감법상자산재평가특례에관

한경과조치

○구조감법에의하여재평가한법인

이 재평가일로부터대통령령이정

하는기간 이내에 한국증권거래소

에주식을상장하는경우자산재평

가법에의한재평가로보아법인세

를과세하지않음.

※대통령령이정하는기간

: 재평가일부터2 0 0 3년말까지

(령§138 : 2001.12.31개정)

※구조감법상재평가특례(§5 6의2 )

–한국증권거래소에주식을상장하기

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규정

에불구하고매월1일재평가가능

※자산재평가법규정

–재평가일(§4) : 각사업연도개시일

–재평가의제한(§38) : 재평가한자

산을다시재평가하는경우도매물

가지수가25% 이상상승한경우에

한함.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한 경우도

한국증권거래소에상장한것과 동

일하게취급

※현재미상장법인수: 23개

(코스닥등록법인: 7개)



<개정이유>

○공개를 위한 재평가특례제도는 기업공개를 촉진하기

위한것으로동 제도도입당시에는 협회등록시장이없

었기 때문에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

○1 9 9 6년7월에협회등록(코스닥)제도가신설되었고, 코

스닥시장 등록요건이 증권거래소 상장요건과 큰 차이

가없을뿐아니라

–일반적으로 세법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 주식을 동

등하게취급

7 0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Ⅰ. 주요내용

□중산층및 서민의생활안정을도모하기위한외국의 정

책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산층·서

민생활안정대책에관한시사점을제시

○중산층·서민생활 안정대책을 ① 주거생활안정대책,

② 근로자 재산형성지원대책, ③실업대책, ④기초생

활보장대책으로대별, 각각에 해당하는 외국의 정책사

례를검토

□주거생활안정대책

○유럽 주요국가의 경우, 주택공급정책이사회정책의 핵

심을이루고있으며, 특히공공임대주택보급이보편화

○영국과 스웨덴 22%, 독일 20% 등, 유럽 주요국가는

공공임대주택비율이전체주택의2 0 %를상회

○또한, 근로자의주택마련지원을위한조세감면제도도

보편적으로채택

□근로자재산형성지원정책

○일본의 경우, 「근로자재산형성촉진법」에서3종의 재형

저축제도를두고비과세혜택부여

○독일, 영국, 일본등은주식시장활성화대책과연계, 개

인의주식투자를장려하기위해장려금지급, 양도차익

비과세등혜택부여

□실업대책

○대부분의국가가적극적인실업대책및 취업능력제고

를위한직업훈련프로그램을운영

○고용보험등 실업에대비한 사회안전망구축및 우리나

라의공공근로사업과같은시책을시행

□기초생활보장

○각국의 사회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내용의 사회부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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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과그 시사점

※이자료는기획예산처재정기획국사회재정과에서2 0 0 2년1월 2 5일에발표한

「외국의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과그시사점」의전문입니다.



□외국의 정책사례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산

층·서민생활안정관련제도는국민의정부4년간선진

국수준으로정비된것으로평가됨.

○다만, 주거생활안정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등 복지정책의체감도가낮다는점이지

적됨.

○이러한점을보완하기위해국민임대주택2 0만호건설,

전월세자금 지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정책시행중

<첨부> 외국의중산층·서민생활안정대책

Ⅰ. 중산층·서민의의의및 대책개요

1. 중산층·서민의의의

○중산층·서민에대한공식적개념정의는없음.

–중산층: OECD방식에따라「소득의중간값(중위소득,

m e d i a n )을 기준으로 50~150% 사이의계층( m i d d l e

c l a s s )」을편의상사용

–서민: 「중산계층이하의소득계층」을의미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한 경쟁 심화, 상시구조조정,

정보화진전등으로 세계적으로중산층약화및 저소득

층확대추세

⇒소위‘2 0대 8 0의 사회’(소득상위 2 0 %와 나머지

8 0 %의양극화)

○이러한 추세가 심화될 경우, 가정해체, 이혼증가, 자녀

유기, 자살 등 사회병리현상이 증대 ⇒ 사회통합 약화

⇒정치·사회적위기초래가능

⇒중산층및서민생활안정을위한대책필요

Ⅱ. 우리나라의중산층·서민대책개요

1. 주거생활안정화 대책

○영세민 전·월세 보증금 대출한도 인상( 1천만→1천5

백만원), 대출금리인하(연7 . 5 ~ 9 %→연7 ~ 7 . 5 % )

○주택보급률 9 6 . 2 % /주택5 0만호, 국민임대주택2 0만호

건설

2. 근로자재산형성지원

○근로자세부담완화 : 종합소득세율10% 인하, 근로소

득공제등확대

○세부담형평성제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실시( 2 0 0 1 .

1), 상속·증여세등인상

7 2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건설호수 2 , 5 0 0 2만 1만 3 . 5만 5 . 2 5만 8만 2 0만

구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합계

※재원분담: 재정30%, 국민주택기금40%, 주공10%, 입주보증금2 0 %

국민임대주택건설현황



3. 실업대책

○총 2 0조 9천억원투입( 1 9 9 8 ~ 2 0 0 1 )

–5조 3 , 3 0 0억( 1 9 9 8 )→7조 4 , 5 0 0억( 1 9 9 9 )→5조 2 0 0

억( 2 0 0 0 )→3조9 0 0억원( 2 0 0 1 )

○실업률과실업자수

–2.6%, 56만( 1 9 9 7 )→6.8%, 146만( 1 9 9 8 )→6 . 3 % ,

1 3 5만( 1 9 9 9 )→4.1%, 89만( 2 0 0 0 )→3.2%, 71만명

(2001. 11)

○청년 취업대책(2001.12.17) : 총5 , 2 4 6억 투입, 30만

명일자리제공추진

4. 사회안전망의확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 2 0 0 0년1 0월)

–최저생계비( 4인 가족9 9만원) 이하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

○4대보험내실화

–「국민연금」: 전국민확대(1999. 4), 전국민노후보장

체계완성

–「고용보험」: 5인이상→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확

대(1998. 10)

–「산재보험」: 5인이상→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확

대(2000. 7)

–「건강보험」: 전국민확대(1989. 7), 직장·지역의보조

직통합(2000. 7), 의약분업실시(2000. 7)

5. 취약계층복지시책 강화

○모성보호법률 시행(2001. 11) : 출산휴가 연장( 6 0→

9 0일), 육아휴직급여(월2 0만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2000. 7) 

○노후소득보장위한경로연금제확대

6. 농어민생활안정화 대책

○농어민 부채경감대책: 상호금융자금1 0조원저리대체

(연1 1 ~ 1 2 %→6 . 5 % )

○논농업직불제실시: 130만5천농가의 8 3만5천h a에

1 , 9 7 3억원지원

Ⅲ. 외국의중산층·서민대책

1. 주거안정대책

□공공임대주택보급확대

○주요선진국의공공임대주택정책

–정부가 직접 또는 비영리부문을 활용하여 주택을 건

설·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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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활성화, 물가안

정, 부정부패 근절 등을 통해 중산층·서민을 비롯한 국민

들의생활안정을 도모



–유럽은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의 2 0 %를 상회(우리

나라는6% 정도)

–주택정책을사회정책의주요내용으로인식

○우리나라공공임대주택현황

– 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 포함) /전체주택 비율 : 6%

수준

–영구및 5 0년공공임대주택/전체주택비율:  2% 수준

에불과

※전체주택 1 , 1 5 0만호, 임대주택7 5만호, 영구 및 5 0년

임대2 7만호

2. 근로자재산형성 촉진정책

□근로자재형저축에대한지원

○일본

–근로자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3종의 저축제도(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일반재형저축, 재형연금저축, 재형주택저축

–일정 한도 내 운용수익 비과세(예: 재형연금저축3 8 5

만엔까지비과세)

□주식투자에대한지원(주식시장활성화대책과연계)

○독일 : 연수입 3 5천 마르크(약 2천만원) 이하 개인의

주식투자금액에 대하여 8백 마르크(약 5 0만원) 한도

내에서2 0 %를장려금으로지급, 1년이상보유시양도

차익비과세

○영국: 개인저축구좌제도(Personal Equity Plan)를도

입, 양도차익과배당소득비과세(한도6천 ~ 9천파운

드, 약1천~ 1 . 5천만원)

○일본 : 2002년까지상장주식을취득하여2 0 0 5년이후

매각시양도차익비과세(매입한도1천만엔)

3. 실업대책

□미국의실업대책

○실업자를①경기후퇴에의한실업자, ②항상적인실업

자, ③직업을발견하기곤란한청소년실업자로분류

○①의실업자는경기회복시까지실업급여의연장

②, ③의실업자는직업훈련강화등의조치실행

7 4 2 0 0 2년2월호

정 책 흐 름

네덜란드 4 6 4 0 1 3 5 3 1

영 국 6 8 2 2 1 0 3 2

스웨덴 4 3 2 2 1 7 3 9 1 6 2

독 일 4 0 2 0 4 0 6 0 5

프랑스 5 6 1 7 2 1 3 8 6

미 국 6 5 1 3 4 3 5

일 본 6 0 7 2 7 3 4 5

自家率
임대주택거주비율

사회조합
기타/

공공 민간 합계 불명

임대주택수 7 5 4 1 9 0 ( 2 5 % )7 9 ( 1 0 % ) 3 8 4 ( 5 1 % ) 3 5 ( 4 . 7 % ) 6 6 ( 9 % )

총계 영구임대
공공임대 건설임대 사원임대 매입임대
5 0년 ( 5년) ( 5 / 1 0 / 5 0년) ( 3년)

주요선진국의공공임대주택비율 ( 1 9 9 9년)
(단위: %)

임대주택의유형별비율 ( 2 0 0 0년)
(단위: 천호)

주: (   )안은비중.



□영국의실업대책→뉴딜(New Deal) 프로그램

○‘일을 통한 복지( W e l f a r e - t o - W o r k )’구상의 대표적 정

책으로, 적극적인노동시장참여를강제하는측면과함

께 취업을촉진하기 위한서비스의 측면을함께가지고

있음.

○임금보조직장, 자원봉사활동, 환경감시단활동, 교육훈

련중하나를선택하게한후에적절한직장주선

□독일의실업대책

○고용정책사업: 직업훈련촉진·자영업창업급여지급

○고용 창출 및 고용유지사업: 고용유지를 위해 임금비

용및시간수당지급

○실업자지원사업: 실업급여, 파산시근로자소득보장

□일본의실업대책

○청년인턴쉽 제도, 공공근로사업등 고용지원 종합프로

그램실시

○실업자 사회안전망 : 실업급부 등 고용보험, 공공사업

노동자의일정비율을실업자고용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실업대책 프로

그램운영

4. 기초생활보장정책

□미국

□영국

□독일

□일본(생활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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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내 용

S S I

A F D C
/ T A N F

M e d i c a i d
E I T C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의 현금급여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부양아동이 있는 편부모가정에 대한 현금급여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 /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 a m i l i e s )
아동이있는저소득가구, 저소득노인, 장애인에대한의료서비스
일정수준이하의 근로소득이있는가구를대상으로적용되는환급
가능한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Income Support 최소한도생계유지를위한급여제공

Family Credit 부양아동이있는저임금상시근로자를위한급여

Council Tax Benefit 자산이일정이하인자에게지방세감면

Housing Benefit 저소득층에게주택임대료보조

Social Fund 해산·장례·혹한기시보조금지급

명 칭 내 용

생계급여 필요한생계유지비를자신의수입과재산으로전혀혹은충분히

조달할수없는사람에게지급
특별부조 ① 자활급여, ②건강관리부조, ③의료보호, ④가족계획부조, 

⑤임산부와산모를위한부조, ⑥장애인재활부조, ⑦노인부조,
⑧해외거주독일인을위한부조

명 칭 내 용

생활부조 (연령별액수+ 가구원수별액수+ 가구구성원특성에따른

가산액) 지급

기타 ①주택부조, ②교육부조, ③介護부조, ④의료부조, ⑤출산부조,

⑥생업부조, ⑦장제부조

명 칭 내 용



Ⅳ. 시사점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제도, 기초생활보장제, 고용보험

등사회보험제도 등은우리나라도이미국민의정부 4

년간선진국수준으로정비

□다만, 서민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수도권 전

월세값 불안 등, 주거생활 안정 측면에서는 아직 미흡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

적이제기

□따라서, 공공임대주택보급 확대를 통한 주거생활안정

도모필요

○종래에는 주택을‘삶의 질 확보를 위한 주거공간’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투자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

위기

○ 향후 공공임대주택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보

급률을 제고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 확보

필요

–특히, 주택수요가 집중된 대도시 중심의 공공임대주택

확대필요

□아울러, 취약계층이 복지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선대책강구

○소득인정제도도입등기초생활보장제도내실화

○노숙자, 주민등록말소자등복지사각지대해소

○복지전담공무원확충등사회복지전달체계효율화

7 6 2 0 0 2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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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세법에서는기업의 정보화및 환경관련투자를 지

원하기 위해투자금액의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

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

제도를운용하고있음.

○정보화설비투자에대한세액공제

–E R P (전자적기업자원관리)  : 3%, 중소기업은1 0 %

–P O 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 중소기업만3 %

–정보보호시스템: 중소기업만3 %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ERP 등정보화투자를위한지

원금을받는경우 당해지원금에 대하여전액 비용처리

인정

○ 공해방지시설투자에대한세액공제( 3 % )

–대상설비 : 폐가스·폐수·폐유처리시설, 집진시설및

비산먼지 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및 탈황시설,

폐기물처리시설및재활용시설, 천연가스충전시설등

□앞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공해 방지를 위해 정보

화설비 및 공해방지시설투자에 대한세제지원을 강화

할계획임.

○정보화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확대

–S C M (공급망관리) 및C R M (고객관계관리) 설비를투

자세액공제 대상설비의 범위에 추가→E R P와 동일하

게지원

○공해방지시설투자세액공제대상확대

–‘휘발유 유기화합물질(VOC) 회수·처리시설’을 투자

세액공제대상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추가→최근 악

취나스모그발생의 주요원인이되고있는휘발성 유기

화합물질( V O C )의배출을억제

–수도권 내 공해방지시설투자에대해서도투자세액공제

허용

<참고>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전자적기업자

원관리)

○인사·회계·자재·생산 등 주로 기업 내부의 인적·

물적자원을효율적으로관리하기위한시스템(기업내

부의생산성·투명성제고에중점)

재정포럼 7 7

기업의정보화및 환경관련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조세지출예산과에서2 0 0 2년1월 2 1일에발표한

「기업의정보화및환경관련투자에대한세제지원강화」의전문입니다.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부품조달, 생산계획및재고관리등을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시스템(납품업체와의외부관계

에중점)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

계관리)

○고객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통합·분석하여 마케팅을

효율적으로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시스템(고객과

의외부관계에중점)

□SI(System Integration)

○ERP, SCM, CRM 등 포괄적인 정보화시스템의 구

축·운영을총칭하는개념

□VOC(Volatile Organic Compounds, 휘발성유기화합

물질)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등 석유화학제품 관련 산

업공정이나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물질로서 증기압

이높아대기중으로 쉽게증발되며암을유발하고 최근

악취나오존, 스모그의주요발생원인으로작용

*대기환경보전법에의해주요대기오염물질로규제하고

있음.

7 8 2 0 0 2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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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일부터시행되고있는부가가치세과세사업

자의사업자등록제도개선, 세금계산서교부제도개선

등 납세자의권익보호강화및 납세편의를위한제도개

선내용임.

□사업자등록제도개선

①총괄납부사업자의‘일부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포기

허용

○현재 부가세는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신고 및 납부

를 하고있으나, 여러개의사업장을갖고있는사업자

의 경우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주사업장에서부가세

를총괄하여납부하는것을허용하고있음.

–그런데, 총괄납부승인을얻은자가일부사업장에한해

총괄납부하지 않고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하기를 원하

는경우에종전에는변경절차가없었으나

○앞으로는 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변경승인을 받아

일부사업장에대해 총괄납부포기를허용토록하여납

세편의를제고하였음.

②고물상등에 대해서도‘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허용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조업, 변호사·회계사·세무

사업등에대해서는간이과세(연매출4 , 8 0 0만원이하)

를허용하지아니하고일반과세자로사업자등록의무화

–따라서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 수집상은표준산업분류

상 도매업에해당되어일반과세자로만등록

○금년부터는 고물상 중에서상당수가소규모·영세사업

자인 현실을 반영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있도록하였음.

□세금계산서교부제도개선

①『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착오기재시부가세매입

세액공제인정

○그동안은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

서 합계표를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사항중 거래처

또는공급가액이사실과다르게기재된경우부가세매

입세액을불공제하였으나

○금년부터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착오기재된

경우에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공급가액에대하여는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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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편의등을 위한 부가가치세제도개선 내용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소비세제과에서2 0 0 2년1월 1 9일에발표한

「납세편의등을위한부가가치세제도개선내용」의전문입니다.



②법원의『경매광고비』에대한세금계산서교부제도개선

○법원이 여러 경매물건을 신문광고하는 경우 경매광고

비는 경매낙찰금에서 부담하나 신문사는 광고비를 미

리경매신청자가낸경매예납금에서받는바

–광고비를 받는 시점에 경매광고비의 실질적인 부담자

인 광고위탁자(채권자)를알 수 없어 세금계산서 교부

가어려웠으나

–금년부터는 신문사가법원으로부터경매광고비를지급

받을때 법원에세금계산서를교부하고, 향후낙찰되었

을 때 법원이 당해 채권자들에게세금계산서를교부토

록개선

□기타납세편의를위한제도개선

①소매업자 등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재화를

자가소비한경우부가세과세대상에서제외

○종전에는 사업자가사업용 재화를 자기가 직접소비한

경우는‘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였

으나

○앞으로는 사업자가자가소비한 경우라도 당해재화에

대해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받지아니한경우에는당

해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으

므로간주공급대상에서 제외하여 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②토지관련매입세액의범위명확화

○토지는 부가세 과세대상이아니므로토지조성 등을위

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제외하고있음.

○금년부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토지조성 등『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의 범위를

다음과같이명확화하여과세관청과납세자의마찰소

지 제거

–토지의취득및형질변경, 공장부지및택지의조성등

에관련된매입세액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건축물이있는토지를 취득

하여 그 건축물을철거하는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및철거비용에관련된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

를구성하는비용에관련된매입세액

③특수관계자간 거래시『부당하게낮은 대가』의 범위명

확화

○사업자가 자회사·출자회사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

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감소시키는경우에는부

당행위로 인정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

과세

○그러나‘시가보다『현저하게』낮은대가’의 개념이 불

분명하여 집행상 혼란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특수관계

자와의거래시『시가』보다낮은대가로거래하는경우

에는 그 차액에 대해 부가세를 과세하도록 명확화하

였음.

8 0 2 0 0 2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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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 지방세(Ⅰ)편

• 지방세(Ⅱ) 편
1 . 지방세세목별 구성비
2. 지방세담당공무원수
3. 지방세1인당·가구당부담상황
4. 연도별·세목별지방세체납액현황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지방세(Ⅲ) 편



8 2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1 9 6 6 1 0 0 . 0 1 5 . 8 6 . 5 3 . 4 - 6 . 7 - 3 0 . 7

1 9 6 7 1 0 0 . 0 2 6 . 3 8 . 3 4 . 7 - 1 1 . 0 - 2 3 . 8

1 9 6 8 1 0 0 . 0 2 6 . 8 1 2 . 2 4 . 4 - 1 2 . 9 - 1 7 . 8

1 9 6 9 1 0 0 . 0 2 7 . 1 1 1 . 2 3 . 9 - 1 4 . 6 - 1 8 . 0

1 9 7 0 1 0 0 . 0 3 3 . 3 1 2 . 0 3 . 7 - 1 6 . 9 - 9 . 4

1 9 7 1 1 0 0 . 0 3 2 . 0 1 2 . 4 3 . 6 - 1 6 . 1 - 1 1 . 4

1 9 7 2 1 0 0 . 0 2 5 . 3 1 6 . 9 2 . 9 - 1 4 . 8 - 1 1 . 4

1 9 7 3 1 0 0 . 0 2 6 . 8 1 3 . 0 3 . 4 - 1 0 . 6 1 2 . 6 1 0 . 9

1 9 7 4 1 0 0 . 0 2 8 . 2 1 4 . 7 3 . 8 - 1 1 . 1 7 . 9 1 2 . 8

1 9 7 5 1 0 0 . 0 2 6 . 3 1 7 . 9 0 . 3 - 7 . 8 9 . 8 1 3 . 1

1 9 7 6 1 0 0 . 0 2 6 . 5 1 7 . 1 2 . 5 - 6 . 4 1 1 . 1 1 4 . 3

1 9 7 7 1 0 0 . 0 2 2 . 4 1 3 . 5 3 . 0 1 9 . 8 5 . 6 1 3 . 9 1 0 . 7

1 9 7 8 1 0 0 . 0 2 5 . 8 1 0 . 6 3 . 4 2 0 . 7 5 . 8 1 3 . 5 1 0 . 0

1 9 7 9 1 0 0 . 0 2 2 . 5 1 3 . 6 2 . 9 1 5 . 4 8 . 1 1 5 . 2 9 . 0

1 9 8 0 1 0 0 . 0 2 1 . 2 1 5 . 6 2 . 4 1 5 . 9 7 . 4 1 5 . 2 8 . 2

1 9 8 1 1 0 0 . 0 1 9 . 7 1 6 . 7 2 . 2 1 7 . 1 6 . 7 1 4 . 0 8 . 5

1 9 8 2 1 0 0 . 0 1 9 . 3 1 5 . 4 2 . 2 2 1 . 9 6 . 1 1 2 . 5 7 . 4

1 9 8 3 1 0 0 . 0 2 2 . 0 1 3 . 9 2 . 1 2 4 . 2 6 . 0 1 1 . 3 6 . 5

1 9 8 4 1 0 0 . 0 2 2 . 4 1 4 . 0 2 . 0 2 2 . 0 6 . 9 1 1 . 7 6 . 1

1 9 8 5 1 0 0 . 0 2 1 . 5 1 4 . 3 1 . 3 2 1 . 8 7 . 1 1 2 . 2 0 . 9

1 9 8 6 1 0 0 . 0 2 0 . 5 1 4 . 7 1 . 3 2 1 . 9 7 . 7 1 2 . 6 0 . 8

1 9 8 7 1 0 0 . 0 2 0 . 6 1 3 . 0 1 . 2 2 5 . 1 7 . 7 1 2 . 6 0 . 8

1 9 8 8 1 0 0 . 0 2 1 . 3 9 . 7 1 . 0 2 5 . 6 7 . 0 1 2 . 1 0 . 6

1 9 8 9 1 0 0 . 0 1 5 . 9 7 . 5 0 . 8 2 2 . 0 6 . 1 9 . 5 0 . 1

1 9 9 0 1 0 0 . 0 1 8 . 3 3 . 6 0 . 8 2 1 . 6 6 . 7 8 . 6 0 . 1

1 9 9 1 1 0 0 . 0 1 9 . 0 3 . 4 1 . 1 2 3 . 6 7 . 9 8 . 7 0 . 1

1 9 9 2 1 0 0 . 0 1 8 . 3 3 . 8 1 . 1 2 2 . 0 8 . 7 1 0 . 3 0 . 0

1 9 9 3 1 0 0 . 0 1 8 . 5 3 . 7 1 . 2 2 3 . 1 9 . 3 1 0 . 0 0 . 0

1 9 9 4 1 0 0 . 0 1 7 . 7 3 . 6 1 . 3 2 3 . 3 9 . 8 1 0 . 3 0 . 0

1 9 9 5 1 0 0 . 0 1 7 . 6 3 . 0 1 . 4 2 3 . 7 1 0 . 1 1 1 . 1 0 . 0

1 9 9 6 1 0 0 . 0 1 7 . 4 3 . 1 1 . 6 2 3 . 3 1 0 . 5 1 2 . 3 0 . 0

1 9 9 7 1 0 0 . 0 1 8 . 0 3 . 1 1 . 2 2 3 . 1 1 1 . 2 1 2 . 3 0 . 0

1 9 9 8 1 0 0 . 0 1 4 . 5 3 . 7 1 . 4 1 9 . 8 1 2 . 7 1 5 . 4 0 . 0

1 9 9 9 1 0 0 . 0 1 6 . 5 3 . 6 1 . 3 2 3 . 3 1 0 . 5 1 3 . 8 0 . 0

합계 취득세 재산세 면허세 등록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1. 지방세세목별구성비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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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1 9 6 6 1 . 2 - 7 . 9 0 . 4 0 . 9 - 0 . 1

1 9 6 7 1 . 3 - 1 2 . 6 1 . 5 1 . 1 - 0 . 1

1 9 6 8 0 . 9 - 1 6 . 5 5 . 9 1 . 6 - 0 . 5

1 9 6 9 0 . 7 - 1 6 . 6 5 . 5 1 . 5 - 0 . 7

1 9 7 0 0 . 7 - 1 5 . 1 6 . 6 1 . 6 - 0 . 7

1 9 7 1 0 . 5 - 1 4 . 6 7 . 0 1 . 7 - 0 . 8

1 9 7 2 0 . 5 - 1 3 . 8 1 1 . 8 1 . 8 - 0 . 8

1 9 7 3 0 . 3 - 1 1 . 5 8 . 7 1 . 5 - 0 . 6

1 9 7 4 0 . 3 - 1 1 . 3 7 . 7 1 . 4 - 0 . 7

1 9 7 5 0 . 3 - 1 1 . 0 8 . 4 1 . 8 - 3 . 1

1 9 7 6 0 . 5 - 1 1 . 5 7 . 9 1 . 8 - 0 . 3

1 9 7 7 0 . 4 2 . 9 0 . 7 5 . 5 1 . 4 - 0 . 3

1 9 7 8 0 . 3 3 . 8 0 . 0 4 . 5 1 . 2 - 0 . 3

1 9 7 9 0 . 6 4 . 3 - 5 . 7 1 . 4 - 0 . 3

1 9 8 0 0 . 6 4 . 0 - 6 . 6 1 . 7 - 0 . 4

1 9 8 1 0 . 7 3 . 9 - 7 . 3 1 . 8 - 0 . 3

1 9 8 2 0 . 7 3 . 9 - 7 . 2 2 . 1 - 0 . 4

1 9 8 3 0 . 8 3 . 5 - 6 . 6 1 . 9 - 0 . 3

1 9 8 4 0 . 8 3 . 7 - 6 . 7 2 . 3 - 0 . 4

1 9 8 5 0 . 9 3 . 7 - 6 . 9 2 . 4 - 0 . 4

1 9 8 6 1 . 0 3 . 8 - 6 . 8 2 . 5 - 0 . 5

1 9 8 7 0 . 9 3 . 8 - 6 . 1 2 . 3 - 0 . 5

1 9 8 8 0 . 6 3 . 3 - 4 . 8 1 . 9 - 0 . 5

1 9 8 9 0 . 3 2 . 6 - 3 . 7 1 . 5 - 0 . 4

1 9 9 0 0 . 3 2 . 3 - 3 . 8 1 . 4 - 0 . 9

1 9 9 1 0 . 3 2 . 1 - 3 . 8 1 . 3 - 1 . 0

1 9 9 2 0 . 2 2 . 2 - 4 . 2 1 . 4 0 . 4 1 . 0

1 9 9 3 0 . 2 2 . 1 - 4 . 3 1 . 4 0 . 5 0 . 9

1 9 9 4 0 . 2 1 . 9 - 4 . 3 1 . 4 0 . 4 1 . 3

1 9 9 5 0 . 2 1 . 9 - 4 . 3 1 . 3 0 . 4 1 . 4

1 9 9 6 0 . 2 2 . 0 - 4 . 0 1 . 4 0 . 4 1 . 7

1 9 9 7 0 . 3 2 . 0 - 4 . 0 1 . 5 0 . 4 2 . 0

1 9 9 8 0 . 3 2 . 0 - 4 . 4 1 . 8 0 . 4 1 . 9

1 9 9 9 0 . 2 1 . 8 - 4 . 2 1 . 7 0 . 4 2 . 1

도축세 사업소세 유흥음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1. 지방세세목별 구성비(계속)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8 4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1 9 6 6 - - - 2 6 . 5 -

1 9 6 7 - - - 9 . 3 -

1 9 6 8 - - - 0 . 6 -

1 9 6 9 - - - 0 . 1 -

1 9 7 0 - - - 0 . 0 -

1 9 7 1 - - - - -

1 9 7 2 - - - - -

1 9 7 3 - - - - -

1 9 7 4 - - - - -

1 9 7 5 - - - - -

1 9 7 6 - - - - -

1 9 7 7 - - - - -

1 9 7 8 - - - - -

1 9 7 9 - - - - 0 . 9

1 9 8 0 - - - - 0 . 8

1 9 8 1 - - - - 1 . 1

1 9 8 2 - - - - 1 . 1

1 9 8 3 - - - - 0 . 8

1 9 8 4 - - - - 1 . 1

1 9 8 5 - - 5 . 2 - 1 . 2

1 9 8 6 - - 4 . 9 - 1 . 0

1 9 8 7 - - 4 . 3 - 1 . 1

1 9 8 8 0 . 5 - 1 0 . 0 - 1 . 0

1 9 8 9 0 . 5 - 2 8 . 5 - 0 . 7

1 9 9 0 0 . 0 6 . 3 2 4 . 7 - 0 . 7

1 9 9 1 - 6 . 4 2 0 . 5 - 0 . 7

1 9 9 2 - 7 . 1 1 8 . 3 - 0 . 9

1 9 9 3 - 7 . 6 1 5 . 8 - 1 . 3

1 9 9 4 - 7 . 8 1 5 . 5 - 1 . 2

1 9 9 5 - 8 . 2 1 4 . 0 - 1 . 3

1 9 9 6 - 7 . 2 1 3 . 0 - 1 . 9

1 9 9 7 - 7 . 0 1 2 . 0 - 1 . 8

1 9 9 8 - 7 . 0 1 3 . 2 - 1 . 6

1 9 9 9 - 6 . 7 1 1 . 2 - 2 . 7

연도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판매)세 국세부가세및기타 과년도수입

1. 지방세세목별구성비(계속)
(단위: %)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8 5

재정통계

1 9 8 3 1 0 , 2 4 1 9 , 1 5 3 - - 2 3 3 1 1 2 , 1 7 8 1 , 5 9 7 2 , 5 1 9 2 , 5 2 5 1 , 0 8 8 -

1 9 8 4 1 0 , 3 9 1 8 , 8 3 7 - 2 6 3 0 8 2 , 1 8 0 1 , 7 7 9 2 , 7 0 7 1 , 8 5 5 8 3 3 7 2 1

1 9 8 5 1 0 , 4 6 0 9 , 1 4 9 - 2 8 3 0 7 2 , 1 7 0 1 , 8 7 8 2 , 9 8 6 1 , 7 9 8 7 9 3 5 1 8

1 9 8 6 1 0 , 8 0 3 9 , 2 2 8 1 1 3 4 3 2 5 2 , 2 0 5 2 , 3 3 9 2 , 8 9 3 1 , 4 3 0 8 2 4 7 5 1

1 9 8 7 1 0 , 8 0 3 9 , 2 2 8 1 1 3 4 3 2 5 2 , 2 0 5 2 , 3 3 9 2 , 8 9 3 1 , 4 3 0 8 2 4 7 5 1

1 9 8 8 1 1 , 9 4 9 9 , 6 8 8 1 1 3 5 3 4 0 2 , 3 6 8 2 , 5 5 4 3 , 0 3 8 1 , 3 5 1 1 , 0 9 4 1 , 1 6 7

1 9 8 9 1 2 , 1 8 8 9 , 9 7 4 1 2 3 4 3 5 8 2 , 5 5 7 2 , 7 6 6 2 , 8 5 3 1 , 4 0 3 1 , 0 0 3 1 , 2 1 1

1 9 9 0 1 3 , 5 8 8 1 0 , 3 4 2 - - 1 2 3 7 5 2 , 5 7 5 2 , 7 7 1 2 , 6 4 5 1 , 9 6 4 1 , 0 2 4 2 , 2 2 2

1 9 9 1 1 4 , 7 1 0 1 0 , 5 2 1 - - 2 9 4 0 0 2 , 6 2 0 2 , 8 5 5 2 , 4 6 9 2 , 1 4 8 1 , 3 8 3 2 , 8 0 6

1 9 9 2 1 4 , 6 3 9 1 1 , 0 4 6 - - 2 5 3 9 4 2 , 5 0 1 2 , 7 2 7 2 , 8 3 3 2 , 5 6 6 1 , 4 0 4 2 , 1 8 9

1 9 9 3 1 5 , 6 6 9 1 1 , 2 4 6 - - 3 3 9 5 2 , 4 5 8 2 , 8 8 4 2 , 9 6 9 2 , 5 3 7 1 , 4 5 1 2 , 9 7 2

1 9 9 4 1 6 , 2 7 0 1 1 , 6 5 1 - - 3 3 8 3 2 , 4 9 1 3 , 0 6 9 3 , 2 1 5 2 , 4 9 0 1 , 3 2 7 3 , 2 9 2

1 9 9 5 1 3 , 3 6 5 1 2 , 7 5 1 - - 2 5 3 6 7 2 , 6 4 7 3 , 3 4 4 3 , 6 1 5 2 , 7 5 3 6 1 4 -

1 9 9 6 1 4 , 3 5 2 1 3 , 5 0 9 - - 4 4 3 8 4 2 , 6 9 9 3 , 3 6 5 3 , 3 5 8 3 , 6 5 9 8 4 3 -

1 9 9 7 1 4 , 4 5 2 1 3 , 6 5 5 - - 3 0 4 0 2 2 , 7 5 4 3 , 1 7 8 3 , 2 2 2 4 , 0 6 9 7 9 7 -

1 9 9 8 1 3 , 5 0 4 1 2 , 7 0 1 - - 1 9 3 4 8 2 , 4 5 1 3 , 0 9 6 3 , 6 0 1 3 , 1 8 6 8 0 3 -

1 9 9 9 1 2 , 9 9 9 1 2 , 1 6 8 - - 2 0 3 5 6 2 , 3 8 0 3 , 0 8 2 3 , 8 2 9 2 , 5 0 1 8 3 1 -

2 0 0 0 1 2 , 2 9 5 1 1 , 6 0 6 - - 1 9 3 3 9 2 , 2 4 1 2 , 8 6 9 4 , 0 8 5 2 , 0 5 3 6 8 9 -

합계
일반직(정규직)1 )

기능직 일용직
소계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고용직)2 )

2. 지방세담당공무원수
(단위: 명)

주: 1) 1992년까지는정규직으로분류됨.

2) 1990년까지는고용직으로분류됨.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8 6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8 7

재정통계



8 8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1 9 7 1 7 6 2 4 , 1 0 6 6 0 7 3 , 4 1 9 8 8 0 3 , 8 7 9

1 9 7 2 9 3 7 5 , 0 8 4 7 8 8 4 , 4 8 0 1 , 1 8 3 5 , 4 8 6

1 9 7 3 1 , 6 9 9 9 , 1 6 9 1 , 2 6 1 7 , 1 2 1 1 , 8 3 8 8 , 5 1 3

1 9 7 4 2 , 2 7 1 1 2 , 1 6 3 2 , 1 0 3 1 1 , 7 9 6 2 , 4 5 9 1 1 , 2 2 9

1 9 7 5 3 , 0 9 1 1 5 , 7 4 2 2 , 8 0 7 1 4 , 6 4 6 3 , 5 1 9 1 5 , 7 2 6

1 9 7 6 4 , 0 3 1 2 0 , 5 3 2 3 , 8 8 1 2 0 , 2 5 1 4 , 7 4 6 2 1 , 2 0 8

1 9 7 7 5 , 7 5 4 2 8 , 8 9 4 6 , 1 7 9 3 1 , 8 2 6 6 , 2 9 7 2 7 , 7 6 0

1 9 7 8 7 , 7 1 0 3 7 , 5 7 3 8 , 0 5 2 4 0 , 8 5 2 8 , 7 7 2 3 8 , 5 4 4

1 9 7 9 1 0 , 9 9 0 5 2 , 4 7 5 1 1 , 3 9 8 5 7 , 1 9 5 1 2 , 9 8 1 5 6 , 9 2 8

1 9 8 0 1 3 , 7 6 9 6 5 , 3 4 0 1 5 , 2 9 4 7 2 , 5 0 0 1 7 , 8 1 5 7 7 , 3 9 5

1 9 8 1 1 4 , 2 6 2 6 6 , 2 3 4 1 9 , 1 8 8 8 9 , 2 6 5 1 9 , 8 1 6 8 6 , 9 0 0

1 9 8 2 1 5 , 9 3 1 7 3 , 4 1 2 2 1 , 4 1 9 9 9 , 1 1 3 1 7 , 0 6 7 1 1 3 , 5 5 0

1 9 8 3 1 9 , 4 1 6 8 7 , 5 0 7 2 5 , 9 8 0 1 1 7 , 1 4 8 2 6 , 2 4 6 1 1 1 , 2 0 4

1 9 8 4 2 1 , 8 1 6 9 5 , 3 6 2 2 8 , 0 7 3 1 2 4 , 3 6 2 2 6 , 1 4 1 1 0 9 , 8 2 0

1 9 8 5 2 5 , 4 3 1 1 0 4 , 5 1 0 3 2 , 5 9 6 1 3 4 , 7 2 9 2 9 , 1 3 4 1 2 0 , 6 8 2

1 9 8 6 2 7 , 6 6 4 1 1 2 , 7 5 0 3 6 , 1 3 7 1 4 8 , 9 0 1 3 0 , 3 2 3 1 2 4 , 1 8 4

1 9 8 7 3 3 , 4 0 6 1 3 5 , 3 9 5 4 6 , 0 3 8 1 8 7 , 8 5 8 3 4 , 9 6 8 1 4 2 , 0 9 1

1 9 8 8 5 1 , 2 0 4 2 0 3 , 2 7 2 6 8 , 3 3 1 2 7 2 , 4 2 3 5 2 , 8 7 0 2 1 1 , 8 6 9

1 9 8 9 8 0 , 5 0 6 3 1 3 , 0 1 7 1 0 6 , 0 1 8 4 1 5 , 2 5 2 8 8 , 6 1 3 3 5 0 , 9 1 5

1 9 9 0 1 1 0 , 6 1 2 4 0 1 , 8 3 6 1 3 7 , 4 2 0 5 0 9 , 8 9 4 1 3 0 , 7 2 2 5 1 2 , 0 0 1

1 9 9 1 1 4 2 , 0 0 3 5 1 0 , 0 8 5 1 7 5 , 2 8 1 6 2 6 , 2 6 8 1 8 0 , 6 7 9 6 3 3 , 6 6 2

1 9 9 2 1 6 5 , 5 9 0 5 7 5 , 0 1 0 2 0 4 , 6 8 0 7 1 5 , 3 4 0 2 1 6 , 6 0 0 7 4 6 , 1 2 0

1 9 9 3 1 8 7 , 5 3 0 6 5 1 , 3 2 0 2 2 5 , 4 1 0 7 8 8 , 3 5 0 2 3 8 , 9 3 0 8 2 2 , 9 7 0

1 9 9 4 2 2 8 , 1 4 4 7 8 7 , 9 3 5 2 7 3 , 9 2 7 9 3 3 , 3 6 7 2 7 8 , 7 4 1 9 2 9 , 4 7 9

1 9 9 5 2 6 1 , 2 9 0 8 4 3 , 1 0 3 3 0 2 , 8 6 2 1 , 0 1 2 , 2 1 7 3 7 2 , 1 6 3 1 , 0 8 0 , 1 6 9

1 9 9 6 3 0 3 , 1 9 1 9 5 8 , 4 3 6 3 4 6 , 1 4 5 1 , 1 3 8 , 0 0 6 3 4 3 , 3 3 2 1 , 1 1 6 , 3 2 8

1 9 9 7 3 0 8 , 9 5 0 9 5 7 , 1 9 0 3 2 5 , 7 3 0 1 , 0 4 7 , 9 4 0 3 7 1 , 1 3 0 1 , 1 8 4 , 3 5 0

1 9 9 8 2 8 6 , 2 7 9 8 7 3 , 1 2 1 3 1 3 , 8 4 6 9 9 5 , 4 6 8 3 7 6 , 3 0 2 1 , 1 7 9 , 7 0 5

1 9 9 9 3 1 3 , 1 4 8 9 4 4 , 5 3 8 3 2 3 , 1 9 1 1 , 0 1 4 , 9 2 1 3 9 9 , 4 4 8 1 , 2 3 9 , 5 4 9

경북 경남 제주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1인당 가구당

3. 지방세1인당·가구당부담상황(계속)
(단위: 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8 9

재정통계



9 0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9 1

재정통계



9 2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9 3

재정통계



9 4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합계 3 , 5 9 6 , 9 7 1 3 1 , 6 1 5 , 9 6 2 3 , 5 8 9 , 8 9 9 3 1 , 3 7 5 , 3 8 9 4 , 1 7 1 , 6 1 4 6 0 , 9 3 5 , 1 0 4 6 , 6 8 1 , 6 5 5 1 0 8 , 3 9 3 , 2 8 5

취득세 5 8 , 3 7 3 4 , 9 8 4 , 9 1 3 1 1 1 , 8 9 0 1 0 , 3 2 0 , 4 4 2 2 2 5 , 2 9 4 1 1 , 1 2 0 , 7 1 2 1 , 1 1 1 , 9 0 0 21,740,902 

등록세 6 7 , 7 0 2 7 0 6 , 4 0 0 8 4 , 7 0 2 2 , 5 2 8 , 1 4 9 5 5 0 , 9 2 6 1 1 , 2 3 1 , 5 7 6 1 , 6 5 9 , 0 6 6 2 0 , 5 6 0 , 9 6 3

면허세 1 3 , 5 2 2 2 2 0 , 4 8 6 1 4 , 9 4 7 1 5 8 , 1 4 3 2 1 , 5 5 2 1 9 8 , 2 3 9 2 4 , 7 4 3 2 1 2 , 8 3 9

주민세 5 8 1 , 3 0 0 7 2 6 , 1 3 0 5 1 5 , 4 1 7 5 9 1 , 2 8 0 4 9 5 , 0 7 0 2 , 1 2 4 , 3 8 0 6 6 5 , 4 2 6 2,700,472 

재산세 1 , 9 6 0 , 3 3 5 9 , 4 8 6 , 8 9 0 1 , 9 8 4 , 1 6 4 9 , 2 8 3 , 8 5 6 1 , 9 9 4 , 3 9 7 1 4 , 4 0 0 , 1 0 1 2 , 0 1 2 , 9 5 8 2 5 , 6 2 9 , 7 8 9

자동차세 1 6 , 6 0 1 6 1 6 , 1 8 3 1 7 , 1 0 0 6 4 9 , 2 6 1 3 8 , 4 3 1 1 , 1 0 6 , 0 7 6 8 4 , 9 2 5 1 , 7 9 2 , 5 3 0

농지세 4 3 8 , 3 5 1 9 , 8 2 5 , 6 2 1 3 5 6 , 5 0 3 1 , 8 7 6 , 3 3 5 3 1 6 , 9 5 0 4 , 8 5 6 , 9 2 1 4 3 5 , 9 1 5 1 6 , 4 6 4 , 9 2 0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2 6 7 , 8 5 3 3 , 5 4 0 , 8 2 8 2 7 8 , 5 4 9 4 , 2 3 6 , 2 1 4 2 5 2 , 4 0 1 5 , 5 1 2 , 8 8 0 3 5 2 , 8 7 6 8 , 3 8 6 , 7 4 2

공동시설세 1 9 0 , 7 8 4 8 5 9 , 6 5 4 2 2 3 , 5 3 2 8 7 4 , 1 2 9 1 9 3 , 1 4 2 1 , 1 2 8 , 7 4 8 2 5 1 , 9 5 9 1 , 4 6 8 , 5 5 8

사업소세 2 , 1 5 0 6 4 8 , 8 5 7 3 , 0 9 5 8 5 7 , 5 8 0 8 3 , 4 5 1 9 , 2 5 5 , 4 7 1 8 1 , 8 8 7 9 , 4 3 5 , 5 6 9

1 9 7 7 1 9 7 8 1 9 7 9 1 9 8 0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
(단위: 건,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9 5

재정통계

합계 5 , 6 9 1 , 9 0 5 1 3 7 , 9 4 2 , 7 4 6 4 , 8 5 9 , 1 3 7 1 2 3 , 9 9 4 , 4 6 8 5 , 3 5 7 , 8 3 4 1 7 2 , 6 5 7 , 4 3 9 5 , 0 4 0 , 5 6 6 1 5 0 , 5 8 3 , 8 3 5

취득세 5 2 2 , 9 8 1 2 8 , 5 2 4 , 9 6 9 3 1 2 , 5 9 2 3 0 , 3 0 5 , 8 1 0 6 2 4 , 2 5 3 6 1 , 9 8 1 , 9 7 8 3 1 1 , 1 6 0 3 4 , 5 6 7 , 1 1 1

등록세 9 5 2 , 0 5 0 2 2 , 9 0 5 , 7 7 8 3 3 7 , 7 6 5 2 6 , 2 0 4 , 0 8 4 5 2 6 , 8 8 5 4 4 , 4 6 4 , 6 4 5 2 7 9 , 0 3 9 3 0 , 1 1 0 , 9 0 0

면허세 2 9 , 1 9 1 2 7 4 , 9 1 9 6 6 , 5 3 9 5 4 5 , 6 9 7 8 9 , 1 6 3 5 7 4 , 6 8 3 8 0 , 7 4 4 5 9 9 , 7 3 1

주민세 6 9 4 , 1 0 3 7 , 6 9 7 , 2 3 1 5 8 1 , 7 3 4 1 , 2 5 0 , 6 1 6 6 0 8 , 2 8 4 6 , 8 4 6 , 6 7 5 6 6 0 , 4 2 5 1 , 7 8 9 , 5 2 9

재산세 2 , 2 3 9 , 9 4 6 2 9 , 9 2 8 , 5 2 9 2 , 1 6 6 , 8 2 4 2 8 , 1 3 2 , 1 8 7 2 , 3 1 5 , 3 6 9 3 4 , 1 0 9 , 4 2 5 2 , 3 2 8 , 1 6 7 4 2 , 1 7 8 , 7 2 4

자동차세 9 6 , 9 6 2 2 , 0 2 0 , 1 3 6 7 7 , 8 4 2 1 , 6 0 7 , 8 9 9 9 8 , 7 8 9 4 , 0 3 4 , 2 8 7 1 0 2 , 6 0 3 4 , 5 9 8 , 4 9 8

농지세 2 7 4 , 7 3 1 1 1 , 1 6 9 , 9 4 9 3 9 0 , 2 3 0 1 0 , 8 8 6 , 6 7 1 2 7 2 , 3 2 3 7 , 2 8 1 , 3 4 3 2 5 6 , 5 1 6 9 , 9 1 4 , 2 7 2

도축세 - - - - 1 8 , 7 8 6 5 7 0 , 0 5 2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4 5 5 , 6 7 1 1 4 , 1 3 1 , 7 2 5 4 8 1 , 4 8 8 1 5 , 6 9 2 , 1 8 7 4 6 4 , 0 3 4 5 , 7 9 3 , 7 1 0 5 8 1 , 1 9 9 1 3 , 5 0 0 , 2 1 1

공동시설세 3 4 2 , 2 8 7 1 1 , 5 8 6 , 1 2 6 3 3 9 , 3 3 2 3 , 9 9 0 , 4 2 9 2 3 6 , 1 1 8 1 , 5 9 5 , 0 2 0 3 3 4 , 4 7 5 8 , 4 6 5 , 9 7 8

사업소세 8 3 , 9 8 3 9 , 7 0 3 , 3 8 4 1 0 4 , 7 9 1 5 , 3 7 8 , 8 8 8 1 0 3 , 8 3 0 5 , 4 0 5 , 6 2 1 1 0 6 , 2 3 8 4,858,881 

1 9 8 1 1 9 8 2 1 9 8 3 1 9 8 4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9 6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합계 4 , 4 9 5 , 6 6 5 1 3 9 , 9 9 2 , 9 4 5 4 , 2 3 9 , 9 3 2 1 4 0 , 8 0 5 , 3 5 7 4 , 2 5 4 , 8 7 1 1 3 4 , 5 7 7 , 1 3 2 5 , 6 3 1 , 3 7 2 2 2 4 , 4 7 6 , 1 0 4

취득세 2 4 3 , 0 3 3 3 4 , 9 5 0 , 2 5 8 1 6 2 , 0 2 7 4 3 , 1 3 4 , 9 4 9 1 9 0 , 0 1 0 3 6 , 5 0 5 , 6 5 8 5 2 8 , 6 2 9 9 1 , 1 5 1 , 5 5 5

등록세 1 3 4 , 2 5 7 2 9 , 6 5 0 , 5 4 2 9 2 , 4 6 5 2 5 , 2 2 7 , 4 6 3 8 1 , 1 5 1 2 5 , 3 8 5 , 5 2 8 7 8 , 4 6 7 4 2 , 6 0 7 , 4 8 3

면허세 8 7 , 0 0 8 1 , 1 4 5 , 9 6 2 6 8 , 1 5 1 4 7 5 , 8 1 0 7 1 , 5 5 6 5 0 2 , 6 4 3 5 1 , 0 9 7 3 6 6 , 1 8 8

주민세 6 3 2 , 2 4 6 1 , 8 0 2 , 0 7 2 6 7 8 , 1 5 5 1 , 9 1 2 , 3 1 1 6 0 9 , 7 6 2 2 , 0 6 9 , 2 3 6 6 6 4 , 7 1 4 2 , 1 6 6 , 0 7 1

재산세 2 , 3 1 7 , 4 5 0 3 7 , 1 8 5 , 0 1 1 2 , 2 7 1 , 4 5 3 3 1 , 3 2 5 , 0 9 3 2 , 2 4 9 , 8 0 0 3 6 , 5 6 1 , 6 1 1 2 , 7 5 3 , 3 1 9 5 2 , 9 3 6 , 0 4 6

자동차세 7 7 , 7 4 9 4 , 1 5 0 , 1 0 1 3 7 , 3 6 3 7 2 7 , 8 6 0 5 7 , 7 5 3 1 , 3 8 6 , 8 9 0 5 7 , 7 8 0 3 , 3 0 6 , 0 4 9

농지세 1 3 0 , 4 9 7 5 , 6 7 9 , 6 4 0 1 7 9 , 1 3 5 6 , 3 3 1 , 5 2 2 1 5 4 , 7 1 2 2 , 9 8 4 , 1 4 7 1 5 1 , 9 3 3 1 , 4 3 5 , 5 5 8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1 2 9 , 4 1 1 , 6 4 5 1 2 2 , 3 6 4 , 3 6 1 - -

담배소비세 - - - - - - 5 2 5 , 5 1 2 8 1 3 , 2 6 8

지역개발세 - - - - - - - -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 - - - - - - -

도시계획세 5 4 3 , 0 9 4 1 7 , 0 4 6 , 1 1 1 5 3 4 , 6 7 9 1 5 , 1 2 0 , 6 5 2 6 1 0 , 4 6 9 1 8 , 5 3 7 , 0 9 1 5 9 5 , 5 9 6 2 2 , 8 6 7 , 1 7 3

공동시설세 2 2 2 , 5 6 1 3 , 2 7 6 , 7 5 3 2 0 2 , 8 6 1 2 , 7 3 8 , 8 0 9 2 1 6 , 0 4 2 3 , 5 9 0 , 8 3 0 2 1 4 , 4 4 1 4 , 0 8 7 , 5 2 3

사업소세 1 0 7 , 7 7 0 5 , 1 0 6 , 4 9 5 1 3 , 6 3 1 4 , 3 9 9 , 2 4 3 1 3 , 6 0 4 4 , 6 8 9 , 1 3 7 9 , 8 8 4 2 , 7 3 9 , 1 9 0

1 9 8 5 1 9 8 6 1 9 8 7 1 9 8 8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재정포럼 9 7

재정통계

합계 6 , 7 5 3 , 3 5 2 3 9 9 , 5 5 6 , 0 0 1 1 0 , 5 2 1 , 6 6 0 4 0 2 , 1 2 0 , 7 3 3 1 1 , 1 3 8 , 9 2 1 5 4 3 , 7 8 8 , 7 7 9 1 3 , 5 1 7 , 7 2 9 1 , 5 8 7 , 9 8 7 , 7 0 8

취득세 3 4 1 , 4 1 3 1 0 7 , 2 5 4 , 1 6 3 5 0 9 , 0 4 1 1 7 5 , 2 6 1 , 0 3 7 5 6 8 , 4 7 2 2 1 5 , 8 8 2 , 2 9 8 1 , 3 2 4 , 2 3 1 5 9 1 , 2 6 8 , 6 8 4

등록세 1 5 7 , 8 4 7 1 5 8 , 2 8 9 , 4 3 6 3 6 5 , 5 8 1 1 2 1 , 1 6 5 , 2 3 1 4 2 3 , 5 5 9 1 4 5 , 7 6 6 , 2 7 3 1 , 0 1 9 , 0 0 6 5 4 4 , 1 9 9 , 1 2 3

면허세 5 4 , 4 9 4 5 0 1 , 3 3 7 6 2 , 3 9 9 1 , 2 1 1 , 2 2 3 6 4 , 5 5 6 7 2 5 , 9 9 5 7 3 , 1 4 8 1 , 7 5 9 , 2 1 9

주민세 6 6 4 , 4 9 1 1 , 6 9 5 , 5 7 5 6 6 2 , 2 5 0 4 , 2 2 9 , 4 5 2 8 4 2 , 4 0 6 5 , 2 8 4 , 3 7 5 5 8 6 , 8 6 0 4 , 6 7 1 , 5 0 0

재산세 2 , 6 9 0 , 8 5 5 5 1 , 8 4 9 , 9 8 4 8 2 7 , 3 2 8 2 5 , 9 5 0 , 7 3 1 1 , 0 1 3 , 7 3 4 2 5 , 6 0 4 , 7 1 2 9 9 9 , 5 9 8 7 5 , 4 9 2 , 4 8 3

자동차세 5 5 , 2 7 4 2 , 0 5 9 , 7 1 4 7 1 , 6 4 1 6 , 7 4 9 , 2 1 0 8 6 , 6 7 3 4 , 2 8 2 , 4 2 7 7 2 , 9 0 6 3 , 5 5 7 , 4 4 9

농지세 1 3 6 , 2 9 8 7 5 3 , 2 0 2 9 3 , 3 6 6 8 7 4 , 2 0 5 9 2 , 4 5 9 1 , 7 7 3 , 6 1 1 8 0 , 5 2 8 1 , 8 8 5 , 3 2 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1 1 1 9 , 5 3 2 , 9 0 3 - - - - - -

담배소비세 8 , 2 8 7 2 7 , 2 1 4 - - - - - -

지역개발세 - - - - - - 6 3 3 , 7 8 4 1 2 , 6 7 9 , 6 2 0

토지과다보유세 1 , 9 0 7 , 9 9 7 2 8 , 7 7 0 , 0 6 4 - - - - - -

종합토지세 - - 6 , 6 2 9 , 8 3 7 3 5 , 9 9 0 , 7 6 4 6 , 9 8 5 , 4 2 7 9 5 , 4 6 6 , 0 0 0 7 , 5 3 9 , 9 9 0 3 1 0 , 2 3 0 , 9 0 5

도시계획세 5 2 9 , 0 2 8 2 0 , 6 4 6 , 4 4 4 8 2 7 , 2 5 5 1 4 , 5 0 0 , 6 0 3 7 6 4 , 9 8 3 2 8 , 7 5 6 , 9 8 1 8 9 4 , 6 4 9 2 9 , 7 0 8 , 3 5 3

공동시설세 1 9 8 , 1 9 1 4 , 3 5 1 , 3 6 3 4 6 1 , 1 2 6 4 , 4 2 7 , 9 7 5 2 6 9 , 4 2 9 4 , 9 6 1 , 2 7 5 2 7 8 , 5 2 2 4 , 9 5 4 , 1 9 9

사업소세 9 , 1 6 6 3 , 8 2 4 , 6 0 2 1 1 , 8 3 6 1 1 , 7 6 0 , 3 0 2 2 7 , 2 2 3 1 5 , 2 8 4 , 8 3 2 1 4 , 5 0 7 7,580,847 

1 9 8 9 1 9 9 0 1 9 9 1 1 9 9 2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9 8 2 0 0 2년2월호

재정통계

합계 1 5 , 1 2 0 , 7 5 0 1 , 5 5 4 , 9 4 0 , 2 3 0 1 5 , 8 9 3 , 6 8 7 1 , 5 2 0 , 6 3 8 , 7 1 2 1 6 , 0 3 1 , 2 9 2 1 , 4 8 8 , 9 8 5 , 2 0 4 1 6 , 6 0 0 , 6 5 8 1 , 5 5 0 , 8 3 3 , 0 0 9

취득세 1 , 4 2 3 , 8 4 2 5 5 6 , 0 0 3 , 1 8 5 1 , 2 2 3 , 7 5 1 5 7 4 , 5 8 4 , 3 6 4 1 , 0 4 7 , 9 0 5 5 0 7 , 9 8 5 , 2 5 0 1 , 1 9 4 , 9 6 1 5 9 8 , 5 6 4 , 1 0 9

등록세 1 , 2 1 1 , 7 0 6 5 8 9 , 5 1 7 , 6 8 6 9 9 2 , 3 3 6 4 9 3 , 5 6 4 , 6 5 4 1 , 0 0 5 , 0 2 2 5 6 6 , 4 5 9 , 3 0 5 1 , 1 7 6 , 6 0 6 6 2 0 , 0 5 6 , 9 5 5

면허세 7 5 , 6 1 1 1 8 , 2 4 6 , 0 2 9 1 0 1 , 3 2 5 4 , 7 3 3 , 1 2 3 1 0 8 , 2 1 7 2 , 0 1 7 , 1 3 9 1 1 9 , 5 9 0 3 , 0 1 3 , 6 7 8

주민세 1 , 3 2 3 , 7 1 6 2 8 , 9 3 6 , 4 3 8 1 , 2 9 5 , 0 5 4 1 6 , 6 1 6 , 3 2 2 7 1 6 , 5 1 1 6 , 3 7 6 , 8 8 1 5 9 8 , 5 2 7 3 , 2 2 1 , 4 1 8

재산세 8 9 9 , 7 3 0 4 6 , 4 7 2 , 9 3 0 9 0 1 , 7 8 7 4 0 , 1 4 8 , 1 5 7 8 8 0 , 0 7 8 3 5 , 6 6 1 , 5 1 6 7 0 3 , 8 0 3 3 3 , 2 9 6 , 0 6 4

자동차세 9 8 , 5 3 5 5 , 7 0 1 , 1 4 7 1 1 0 , 7 1 7 6 9 , 1 6 3 , 8 0 5 1 1 9 , 7 0 5 1 4 , 9 2 2 , 2 6 7 1 9 8 , 8 6 3 2 7 , 4 2 2 , 7 2 5

농지세 3 3 , 6 2 1 9 4 , 3 5 4 8 , 9 8 7 5 4 , 7 9 1 1 7 0 4 9 , 2 1 9 1 6 , 7 6 1 1 4 9 , 6 5 6

도축세 - - - - - - - -

경주마권세 - - - - - - - -

담배소비세 - - - - - - - -

지역개발세 8 9 3 , 7 8 8 1 7 , 8 7 9 , 7 6 6 4 0 , 5 5 2 2 6 , 4 1 0 , 5 6 0 1 0 9 , 7 2 8 3 2 , 7 5 2 , 9 6 1 6 8 , 4 0 6 3 6 , 6 9 9 , 7 4 9

토지과다보유세 - - - - - - - -

종합토지세 8 , 0 7 5 , 9 6 4 2 5 0 , 3 4 2 , 0 1 6 9 , 5 5 9 , 7 4 2 2 3 2 , 1 9 9 , 7 7 1 1 0 , 1 8 1 , 2 0 1 2 1 9 , 8 4 2 , 4 7 0 1 0 , 6 7 9 , 1 9 5 1 3 3 , 3 9 0 , 4 5 7

도시계획세 8 5 3 , 8 3 0 2 7 , 6 1 9 , 0 0 5 1 , 3 8 9 , 1 0 6 4 6 , 6 1 2 , 2 3 0 1 , 5 3 1 , 4 9 7 7 9 , 6 1 7 , 8 2 5 1 , 4 8 2 , 2 7 2 6 8 , 6 9 4 , 9 0 3

공동시설세 2 1 8 , 2 5 9 5 , 3 2 7 , 3 3 7 2 5 5 , 7 9 1 6 , 5 1 8 , 7 4 2 3 1 2 , 4 2 6 1 1 , 6 9 1 , 8 7 7 3 3 1 , 4 7 2 7 , 7 0 2 , 3 0 1

사업소세 1 2 , 1 4 8 8 , 8 0 0 , 3 3 7 1 4 , 5 3 9 1 0 , 0 3 2 , 1 9 3 1 8 , 8 3 2 1 1 , 6 0 8 , 4 9 4 3 0 , 2 0 2 1 8 , 6 2 0 , 9 9 4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재정포럼 9 9

재정통계

합계 1 5 , 0 1 3 , 6 9 5 1 , 8 0 3 , 8 8 9 , 2 1 5 1 6 , 2 5 6 , 4 1 3 2 , 0 2 0 , 3 6 3 , 0 6 0 1 7 , 7 9 8 , 2 3 0 2 , 1 1 7 , 0 3 0 , 9 5 0

취득세 1 , 0 2 5 , 9 0 7 6 6 8 , 6 4 0 , 7 6 7 5 4 8 , 3 3 3 9 1 2 , 2 7 6 , 6 9 4 6 3 3 , 2 2 2 8 0 5 , 9 7 6 , 4 0 0

등록세 1 , 1 5 0 , 5 3 0 6 7 1 , 7 2 2 , 9 0 1 6 2 5 , 7 2 2 6 8 3 , 8 5 3 , 0 6 8 7 3 5 , 3 8 8 8 7 8 , 4 1 8 , 9 1 6

면허세 1 2 4 , 1 3 8 2 , 1 8 6 , 6 3 3 2 0 6 , 4 4 1 3 , 6 7 9 , 0 5 9 3 2 7 , 3 5 3 5 , 3 6 1 , 3 7 9

주민세 6 0 2 , 1 1 7 1 8 , 6 4 1 , 0 4 5 5 6 6 , 2 5 1 3 , 1 9 8 , 8 9 4 6 1 5 , 1 9 7 2 , 9 3 9 , 9 1 6

재산세 8 7 5 , 7 8 1 5 5 , 8 2 4 , 7 6 3 1 , 1 3 2 , 8 3 6 6 4 , 3 7 9 , 7 4 4 1 , 0 4 4 , 6 6 2 6 3 , 7 4 7 , 7 3 9

자동차세 3 3 9 , 2 3 6 4 7 , 6 5 2 , 9 1 9 2 9 7 , 9 5 3 5 0 , 3 8 4 , 2 2 1 4 1 2 , 7 9 2 6 2 , 3 6 3 , 1 6 1

농지세 7 3 9 3 , 2 2 9 1 9 1 1 , 7 4 9 - -

도축세 - - - - - -

경주마권세 - - - - - -

담배소비세 - - - - - -

지역개발세 2 5 , 5 2 5 4 2 , 1 4 3 , 4 2 3 6 , 3 3 7 5 5 , 5 3 4 , 9 5 2 6 , 6 7 2 5 8 , 4 5 8 , 2 9 8

토지과다보유세 - - - - - -

종합토지세 9 , 0 6 8 , 3 4 6 1 6 5 , 8 2 5 , 5 4 2 1 0 , 5 2 6 , 7 7 7 1 4 6 , 8 2 2 , 2 6 7 1 1 , 0 9 5 , 7 2 2 1 3 2 , 2 4 9 , 3 1 8

도시계획세 1 , 4 6 6 , 9 1 5 8 9 , 3 6 9 , 0 4 7 1 , 9 2 5 , 4 7 7 6 4 , 8 9 2 , 3 4 3 2 , 4 1 6 , 5 2 2 7 0 , 6 1 3 , 7 6 7

공동시설세 3 0 5 , 1 3 5 2 3 , 5 9 6 , 1 9 9 3 7 1 , 4 0 5 1 1 , 5 2 7 , 5 9 2 4 6 0 , 3 8 9 1 3 , 9 1 8 , 3 8 8

사업소세 3 0 , 0 5 8 1 7 , 8 9 2 , 7 4 7 4 8 , 8 6 2 2 3 , 8 0 2 , 4 7 7 5 0 , 3 1 1 2 2 , 9 8 4 , 3 8 8

1 9 9 7 1 9 9 8 1 9 9 9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5. 지방세비과세·감면현황(계속)
(단위: 건, 천원)

자료: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0 0 2 0 0 2년2월호

이런의견

저런생각

지하경제줄일방안찾아야

한국개발연구원( K D I )이 우리나

라의 지하경제 규모를 1 9 9 5년 기

준으로 최소한 국민총생산( G N P )

의 1 4 . 3 %인 5 2조원 이상으로 추정

하고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아예 처음부터 소득통계에 잡히지

않는 지하경제는 과세 형평을 해

칠 뿐 아니라 뇌물, 마약, 매춘 등

각종 범죄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뿌리뽑아야 마땅하다.

우리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외

환위기를 극복하느라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한 데다 자영업자의

소득탈루로 인한 4대보험 재정압

박이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돼 있는

마당이라 더욱 그렇다.

물론 지하경제 규모추정에 대한

시비는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

산업연관표를 통해 계산한 부가

세 탈루비율을 G N P에 곱해 추정

한 KDI 보고서는 지하경제를 좁은

의미에 국한시킨 것으로, 추정방식

이 달라지면 추정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세연구원은 국민소

득 계정에서 집계한 소득과 지출

의 차액을 적용해 지난 1 9 9 3 ~ 9 4

년간 지하경제 규모를 GNP의

1 6 ~ 2 3 %로 계산한 적이 있으며,

현금수요함수를 이용한 자유기업

원의 연구는 1 9 9 8년 기준으로 G N P

의 2 6 %선인 1 1 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경제야 세계 어느 나라에나

다 있지만 일반적으로 후진국일수

록 그 규모가 크게 마련이다.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9 9년 8

월말 현재 국내 지하경제 규모를

세계 8위로 추정했고, 최근 몇몇

해외 경제 학자 들은 GNP의

3 0 ~ 5 0 %까지로 추정했으니 국내

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봐야 옳다.

더구나 경제 성장과 함께 지하경

제 규모도 해가 갈수록 커질 수밖

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책마

련이 시급하다. 금융실명제시행과

신용카드 사용 증가로 상당히 나

아졌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

이 적지않은 것 또한사실이다.

대표적으로 부가세 탈루를 꼽을

수 있다.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이하

로 간주돼 매출액의 2 ~ 4 %만 부가

세로 내면 되는 사업자 수가 재작

년말 현재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

는 1 6 7만명이나 되니, 이래가지고

서야 어떻게 과세 형평과 투명 세

정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해마다 엄청난 금액의 부가세가

새고 있는 것도 큰 일이지만 매출

규모를 줄여 소득세는 물론 건강

보험료마저 적게 내게 된다는 점

에서 연쇄적인 파급영향이 적지

않은 형편이다.

그러나 세제개편만으로 지하경

제를 근절시킬 수는 없는일이다.

정경유착 차단과 조직범죄 소탕

은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좀더 투명해지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도록 계속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2 0 0 2년2월2일자사설>

연결납세제도입서두르자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제한적이

지만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될 것이

라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연결납

세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구조조

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고 대외경

쟁력을 높일수 있기 때문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모회사와 자회

사 등 지주회사 내 모든 회사의

손익을 합쳐 세금을 내는 제도로,

연결그룹 내 기업결손금을 흡수할

수 있으므로 납부하는 세금이 줄

어들며 모회사와 자회사의 유대관

계도 돈독해진다. 미국,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 1 8개국이 이미 연결납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외환위기 후 정부가 재벌그룹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합재무제

표를 작성, 제출하도록 했을 때부

터 재벌기업들은 연결납세제도도

함께 도입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

했지만 허용되지 않았었다. 정부가

지금까지 연결납세제도를 허용하

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조세회피

를 위해 적자사를 인수하거나 흑

자사를 그룹에서 연결하는 등의

편법이 성행할까 우려해서다. 또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돼 재벌그룹의 경제력이 오히

려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이번에 금융지주회사에 한해 연

결납세제도를 먼저 허용하려는 움

직임은 연결납세제를 통해 금융기

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까지지주회

사들이 자회사의 한 부분을 분사

할 것인지 또는 사업부제를 실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현행 개별

법인 납세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하

여 기업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못한점이 많았다.

현행제도하에서는 초기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을 사업부제로 동일

법인 내에 두면 세금부담이 줄지

만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연결납세제

도가 도입되면 자회사로 분사를

하든 사업부제를 하든 세금부담이

똑같기 때문에 분사나 인수합병

(M&A) 등 기업조직을 탄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게 된다.

필요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촉진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볼 때 정

부는 금융지주회사만이 아니라 일

반지주회사에도 연결납세제도를

시급히 허용해야 할 것이다. 대부

분의 선진국들이 이 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행하지 않

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

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기 때문

이다.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는 새

로운 세원을 확보하는 등으로 대

처하면 된다고 본다.

<『파이낸셜뉴스』2 0 0 2년2월1일자사설>

소득세율보다감면제정비먼저

법인(소득)세 폐지론에 이어 최

근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절반 수

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

기되고 있다. 법인세를 폐지하고

소득세율을 낮추면 경기부양과 경

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국

인 투자가 늘어나 새로운 일자리

가 생기고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

다. 다국적 기업의 지사나 지점은

물론 본사가 몰려들지도 모른다.

소비가 늘고 일할 맛이 더 날 수

도 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정부는 뭘하고 있는 것일까?

문제는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소

득세율을 낮추는 데서 일이 끝나

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

세수입의 감소에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대안은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금을 올리거나,

감면을 줄이는 것이다. 2000년에

재정포럼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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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의견

저런생각

법인세로 중앙정부 조세수입의

1 9 . 2 %를, 소득세로 1 8 . 8 %를 거둬

들였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법인

세 폐지나 큰 폭의 소득세율 인하

에 따른보완책은 간단하지 않다.

재정지출을 줄이거나 다른 세금

을 올리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논의가 복잡

해질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재정

지출의 축소는 조세정책에 대한

고려만으로 결정될 수 없는 일이

다. 다른 세금을 올리면 소득세 경

감의 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고

마는 것도 문제다. 현실적인 방안

은 조세감면을 줄이면서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는 8 0년대의 세

계적인 조세개혁에서 대부분의 나

라가 선택한 전략으로 소득과세의

테두리 안에서 조세정책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과세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

는 재분배이기 때문에 법인세 폐

지나 소득세의 감면 축소와 세율

인하가 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개

인소득세의 감면 축소는 상대적으

로 저소득층에 불리하고 세율 인

하는 고소득층에 유리하기 때문에

소득세율 인하와 감면 축소는 정

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 재정지출

의 축소나 다른 세금의 인상도 재

분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 보인다. 법인세의최고세율

2 8 % (주민세 포함 3 0 . 8 % )는 일각에

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국제적

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게다가

너그러운 투자지원제도는 부채비

율이 높은 한국기업의 법인세 부

담을 더욱 낮추고 있다. 법인세의

문제는 높은 세율이 아니라 선별

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는 감면제

도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

리는일이다.

개인소득세제도는 모든 근로자

와 사업자에게 적용됨에도 불구하

고 매우 복잡하다. 종합소득, 산림

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과

세소득, 비과세소득 등 소득의 분

류가 다양하고 감면제도는 전문가

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국내총생산( G D P )의 3 . 4 %에 해당

하는 세금을 거두기 위해 최고

4 0 %의 높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도납세자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2 0 0 0년에는 사업자의 4 7 %만이

세금을 냈는데 그 중 장부나 증빙

도 없이 전년도에 신고한 소득금

액에 기초하여 추계신고한 사람이

5 3 %나 된다. 사업자의 과세자 비

율이 낮은 것은 바로 세원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근

로자의 과세자 비율은 4 5 %였다.

근로자의 과세자 비율이 낮은 것

은 대규모의 근로소득 공제를 포

함하는 과도한 감면 때문이다. 허

술한 세원관리와 과도한 감면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의 절반 이상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니 거

두는 세금의 규모에 비해 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소득과세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

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① 소

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액을 과

세하고, 감면을 대폭 줄이며, 사업

자의 세원관리를 획기적으로 개선

한다.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확

대하고 개인소득의 분류체계를 단

순화하여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과

세를 강화한다. ③ 법인세의 감면

을 대폭 축소한다. ④ 조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법인세와 소

득세의 세율을 인하한다. ⑤ 법인

기업의 자기자본에 대한 중복과세

해소를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을 확대한다. ⑥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득과세의 소비과

세 전환 논의를 주시하면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

이러한 소득과세 정책은 무려 3 1

개나 되는 세목 수를 대폭 줄이고,

조세제도를 알기쉽고 편리하게 단

순화하며,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인

요소를 과감히 정비하는 전면적인

조세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윤건영 연세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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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기업 경영자나 상인, 전문직 종

사자 등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라면 누구나 세무조사를 꺼린다.

세법이 규정한 대로 성실 납부를

했다면 크게 두려워할 일도 아니

지만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내

라는 세금을 꼬박꼬박 다 물고 장

사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이다. 또

세법이 워낙 복잡·난해하기 때문

에 하느라고 해도 막상 세무조사

를 받고 나면 추징액이 나온다는

불만도 있다.

세무조사는 납세의무자가 세법

에 따라 세액을 정확히 계산, 신고

했는지 검증하고 불성실 납부자를

찾아내 탈루액을 추징함으로써 성

실납세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이다.

대체로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는 수준의 일반 세무조사와

신고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거나 탈

세혐의가 포착될 경우 장부조사와

거래처 조사, 금융거래 추적을 병

행하는 특별세무조사로구분된다. 

그런데 성실 납세를 유도한다는

목표와 달리 정부 당국이 세무조

사를 연기·유예하거나 실시 강도

를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자

연재해가 발생하거나 경제가 어려

운 시기에는 조사가 자주 연기되

고 유통 상인들의 사재기 등으로

물가가 급등할 때는 강도 높은 실

시가 따른다. 이런 연유로 세무조

사가 다른 정책 목표를 위해 동원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

이 있는 반면 막상 강도 높은 세

무조사를 당하는 납세자는 조사를

행정적인 처벌로 받아들여 불만을

품을 수도있다. 

최근정부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투기성 있

는 부동산 거래 혐의자와 중개업

소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

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강남의 부

동산 중개업소는 대부분 문을 닫

았고 거래도 끊겨 일단 가격이 안

정되는 추세로 돌아섰다. 분양권

전매 등으로 세금을 추징당할 형

편인 거래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

다는 소식이 들린다. 돈이 부족해

분양권을 팔아 넘긴 사람보다 이

를 사들인 사람이 몇 배의 이익을

보고 있는데 세무조사로 전매자만

세금을 추징당하는 것은 억울하다

는 반응도 있다.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도 추후 아

파트를 처분할 때 양도차익이 발

생하면 세법에 따라 당연히 세금

을 물게 되겠지만 세정당국은 평

상시 불성실 신고의 가중치를 부

여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관리,

선정하는 세무조사기법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투기 혐의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

으로 선정하게 되면 조사를 충격

요법으로 이용하는 옹색한 처방도

피할 수 있다.

지금은 방학 기간이라서 다행이

지만 개학과 함께 이사철이 닥치

면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것으

로 우려된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휴업이 길어지면 전셋집을 구하러

다니는 주민들까지 애꿎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 충격요법은 역시 강

하고 짧아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성기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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